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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분권에 한 논의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각 분야별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지속 인 발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의 제 분야에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실행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부단체장제도 다양화 방안의 모색도 지방자치의 제도  발  

측면에서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선 이후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어 지역발 을 해서 극 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청취하고, 이를 수용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리더십이 강조될수록 이

를 보좌하는 부단체장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부단체장제도를 개

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하여 많은 노력을 하 으

며, 이를 통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행정과 지방정

치가 지방자치단체장 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단체장에 한 연구는 많은 반

면, 부단체장에 해서는 연구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 인 운 과 자치제도의 발 을 하여 부단체장의 역

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계, 신분, 권한, 임용 등에 한 근을 통하여 부단체

장제도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지

방자치단체의 기 구성 다양화에 비한 부단체장제도 개선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하며, 부단체장제도의 발 을 해서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연구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2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한 표 환



요 약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7년이 경과하면서 

많은 제도  발 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의 민주

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에 한 응성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 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

체장을 직  선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장에 한 다양한 요구가 강

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발 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수용을 정책에 반 하기 해 강한 리더십과 정치  행 자로서의 역할 강화에 

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역할 증  

필요성에 부응하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자치단체장 보좌역할

이 요하다. 

그러나 부단체장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자치단체장과의 계, 신분, 권한, 임

용 등에 해서는 연구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다. 따라서 부단체장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계, 신분, 권한, 임용 등에 한 근과 함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기 구성 방식을 고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정 인 운 과 자치

제도의 발 인 측면에서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 을 두

었다.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기 한 목  하에 제2장에서는 제도

에 한 이론  논의, 부단체장제도의 변천과정, 부단체장의 법  지 와 역할, 

선행연구 등에 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뉴욕, 베를린 등과 같은 도시

의 부단체장제도를 포함하여 미국과 독일의 기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제도를 기

구성의 형태, 부단체장 정수, 명칭, 역할, 임명방법, 신분, 임기, 권한 행 여부 

등에 한 기 에 기 하여 비교･분석하 다. 제4장에서는 부단체장의 특성을 

분석하 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문가 등을 상으로 부단체장제도 반



요  약 V

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제5장에서는 부단체장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을 

해 외국사례와 설문조사에 기 하여 부단체장제도 다양화를 한 함의를 도출

하고,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 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미국, 일본, 독일의 부단체장 사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부단체장의 업무와 역할 구분이 이루어져 있어 부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행

정 반을 장하는 업무최고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로서의 부단체

장 역할들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시 정부(City government)의 형태는 일반 으로 의결기 과 집행

기 의 구성에 따라 시장-의회(Mayor-Council), 의회-매니 (Council -Manager), 

원회(Commission), 주민총회(Town Meeting)로 구분할 수 있다(DeSantis and 

Renner, 2002; Dye and MacManus, 2009). 부단체장의 역할과 권한 범 는 기본

으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의회형

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어 살펴본 바, CAO의 임무는 구에 의해 임명되느냐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의회 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CAO를 임명

하는 시장 그리고 의회-행정 형과 시장-의회-행정 형의 CAO는 의회와 시장 

모두에게 책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 임명되는 시장-행정 -의회형의 

CAO보다는 역할이 더 범 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의회-매니 형의 경우, 시 

매니 는 정치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행정 리 능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임

용되며, 임무는 시의 모든 법과 조례를 집행하고 부서를 리･감독하고 의회에 

산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의회는 시 매니 를 통해서만 행정  

사안을 다루고 시 매니 에 직･간 으로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특징

을 지닌다. 다만 의회-매니 형의 경우는 시장이 어떻게 선출되느냐에 따라 시 

매니 와 시장과의 계가 다소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부단체장의 정수는 조례에 의해 결정되며, 지 는 상근 특별직으

로 되어 있다. 임명은 단체장이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부단체장

은 단체장의 보좌역으로 의회와의 교섭에 임하는 등 의회와의 계를 시하여 

단체장의 부재 혹은 유고시 직무 리자로서 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부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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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기는 4년이나, 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기 에 해직시킬 수 있다. 부단체장

의 직무는 단체장의 보좌, 담임하는 사무 감독, 단체장의 직무 리의 3가지로 

구분 된다(지방자치법 제167조). 단체장의 보좌로서의 직무는 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 으로 보좌하는 경우로, 단체장의 임을 받아,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처리하는 경우  단체장의 명에 따라 임시 리로 실시하는 

직무이다. 담임하는 사무 감독으로서의 직무는 조역 이외의 보조기 의 직원사

무 감독이 이에 속한다. 단체장의 리로서의 직무는 단체장의 권한의 부 

는 일부를 조역이 리 행사하는 경우이며, 법정 리로 수권 리가 있다(지방자

치법 제152조, 제153조). 단체장에게 기 되는 직무와 역할은 행정실무경험자에 

의한 단체장의 보좌, 다양한 단체장과의 직무분담  정치  역할 분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엽 제의 회피에 있다. 실제로 부단체장의 업무는 이러한 

추상  규정 이상으로 다양하다.

독일의 경우, 부단체장의 정수는 각 주의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

인 인원은 개별 도시의 기본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권한의 범 도 각 주의 지

방자치법에 기 하고 있다. 따라서 부단체장 정수(인원), 명칭, 역할(업무분장  

독립 인 권한 범 ), 임기(임기 유무  임기 단 방법), 권한 행의 범   

순서 등 부단체장제도 운 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이는 지방자치

의 발  과정에서 주별로 기 구성의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도시 간에도 

기본조례를 통하여 자율 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 으로 부단체장은 시의회에서 임명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부단체장의 신분

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공통 을 지닌다. 

미국의 경우 CAO가 일상 인 행정업무를 문성을 바탕으로 행사하고 있으

며, 독일에서는 부단체장이 법률로 정해진 부문에 한 정책결정을 독자 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부단체장제도는 우리나라

와 다른 행정환경 하에서 제도가 운 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국 으로 일

원화된 제도운 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여러 유형의 부단체장제도

가 운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환경에 합한 형태로 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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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부단체장 운  실태를 살펴보면 역자치단체  특별시와 특별자

치도 부단체장의 정수는 2명으로 되어 있으며, 인구가 800만 이상일 경우에는 3

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부단체장의 업무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 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며, 그 밖의 정무  업무를 수

행한다. 정무부시장과 정무부지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에 따라 경

제부시장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무부시장･부지사에게 일부 부서를 

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기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는 1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 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사무를 총 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

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궐 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 상태에 있는 경우, 「의

료법」에 따른 의료기 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특성을 살펴

보면 연령은 41세∼60세 사이에 부단체장에 임명되며, 재임기간은 평균 19.07개

월로, 가장 길었던 경우는 53개월, 가장 짧았던 경우는 6개월로 나타나 재임기간

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단체장제도의 운 실태와 개선방향에 한 문가와 공무원을 상으로 실

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문가와 공무원 모두 자치행정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 문성의 확보가 부단체장에게 가장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단체장의 권한 조정에 해서는 공무원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인식하지만 문가들은 지 보다 부단체장의 권한이 확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

식하고 있다. 한편 부단체장과 자치단체장과의 역할분담에 해서는 공무원과 

문가 모두 역할분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단체장제도는 빈번한 

인사이동과 부단체장의 권한 부족에 따른 문제 이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되

었다. 한 공무원과 문가 모두  부단체장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해서도 

높은 수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추가 으로 앞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과 문가간 응답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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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차이를 비교하 다. 그 결과 부단체장의 권한확  필요성, 특･ 역시 부단

체장의 인원 증가 필요성,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간 역할분담의 필요성, 부단체

장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해서는 공무원과 문가간 평균차이가 발생하지 않았

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공무원과 문가간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단체장 명칭변경의 필요성과 시･군･구 부단

체장의 인원증 의 필요성에 해서는 공무원과 문가의 응답 평균이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 공무원  문가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 다. 다양화 방안은 기본

으로 지방자치의 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의회 

 부단체장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 다. 우선 으로 임기와 

련하여서는 부단체장에 한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임용방식과 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택한 후보에 한 지방의회의 동의 등 

차 제도화와 련하여 의회의 동의 차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 역

단체장이 주도 는 간섭하는 부단체장 임용방법에 한 개선이 필요하며, 공모

제와 인력풀과 련하여 재 역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정된 인력풀을 사회 

체로 확 하는 것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권한 배분과 련하여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지나치게 집 된 권한의 일부를 부단체장에게 임하여 단체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법령(조례 등)에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

인 측면에서 볼 때, 기 구성 다양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근거한 부단체장제

도 다양화에 한 기  설정  종합 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 구성 다양화에 

한 논의가 지속 으로 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

까지 다양화를 인정할 것인가에 해서 결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는 향후 기 구성의 다양화에 한 논의와 검토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여하튼 지방자치  분권의 가속화로 자치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어서 획일 인 제도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제도의 도입･운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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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한계로는 부단체장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부단

체장제도 다양화에 하여 부단체장들의 인식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 다. 그리

고 부단체장에게 주어진 역할과 실제 인 역할 간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단체

장과 부단체장과의 역할이 실제로 어떻게 분담되고 있는지에 한 분석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양한 , 근방법 등에 기 하여 부단체장

에 한 연구가 체계 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제도의 발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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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이후 지방자치가 17년을 지나면서 많은 제도

인 발 을 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행정은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 을 경험하고 있다. 지

방자치로 인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에 한 응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여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직  선출하면서 지역발 에 해 많은 심

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역의 안 해결에 한 요구가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발 을 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

해야 하며, 지역 안을 해결하기 한 정치 인 행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외 으로 정치 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는 단

체장을 잘 보좌하고,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부단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인사, 인허가 등과 련되는 각종 비리에 연

루되면서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 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행정이 연속성을 

지니고 비교  잘 운 되고 있는 것은 부단체장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

를 총 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단체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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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 부단체장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바라는 것은 문가

보다는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주길 기 하는 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  운 과 문성에 근거한 업무수행이 이루

어지기 해서는 부단체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단체

장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자치단체장과의 계, 신분, 권한, 임용 등에 해서는 

연구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다. 

그리고 그동안 자치단체 기 구성의 다양화에 한 논의가 지속 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재의 기 립형으로는 지방자치를 발 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으

므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모델을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 에 더 크게 기

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재의 부단체장제도

를 새로이 설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 인 운 과 자치제도의 발 인 측면에서 부단체

장제도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상은 기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심으로 분석하되, 역자치단

체의 부단체장도 다양화의 논의에 포함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연구의 내용  범

는 부단체장제도의 변화, 부단체장의 법  지 와 권한, 부단체장의 특성･운

실태, 미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한 외국의 사례분석을 포함하기로 한다. 외국사

례는 해당 국가의 지방자치법, 시 헌장, 기본 조례 등을 분석하여 부단체장제도

의 도시별, 자치단체별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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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에 한 실태분석은 역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인사자료를 토 로 부

단체장의 재임기간, 연령, 이동 경로 등을 악하기로 한다. 인사자료에 한 통

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자료를 확보하기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 인사발령 사항을 토 로 부단체

장의 재임기간, 직 , 이동 경로 등을 악하 다. 이러한 자료에 기 하여 자치

단체의 규모(인구, 면 ), 재정력, 도시화 정도에 따라서 부단체장의 특성이 다르

게 나타나는지에 해서 분석하 다. 

실증분석은 부단체장의 신분, 임용, 권한 등에 해 공무원과 문가를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2. 연구의 방법

부단체장제도에 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를 활용하기로 한다

(<그림 1-1> 참조). 우선 으로 부단체장제도의 변화, 지 와 권한, 외국의 부단

체장제도 등과 련된 각종 논문, 서, 연구보고서 등과 련된 분석하여 주요 

논 을 악하 다.   

부단체장제도 운 과 련된 문제 에 한 분석에 근거하여 기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지방자치 문가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부단체장의 신

분, 권한, 임용, 다양화 방안 등을 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한 설문조

사결과  국외사례 분석에 기 하여 부단체장제도 운   개선에 한 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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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제도고찰
• 법적 기초, 역할• 제도 개관 및 변천• 해외사례 분석

부단체장제도운영분석

• 조사모형 설계• 조사결과 분석

부단체장제도 다양화

• 제도 개선방안 도출

문헌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국외사례분석

<그림 1-1>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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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단체장제도 다양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역사적 신제도주의

1) 신제도주의의 분파 및 특징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는 제도를 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상을 설

명하는 학문 분 를 의미한다(정용덕 외, 1999; 조덕훈, 2011: 187). 기존의 제도

주의는 제도를 국가기 의 공식 ･법  측면에 을 두어 인식하 지만 신제

도주의에서는 그 이외의 비공식 인 규칙과 차 등도 제도로써 인식하기 때문

에 기존의 제도주의에 비해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추상화, 포 화 되었

다. 즉,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 를 제약하고 향을 미치

는 것들  상  지속성을 지니는 의의 규약, 차 는 정체(polity)와 경제 

단 의 다양한 개인 사이의 계를 구성하는 표 화된 작용 등이 포함된다(김선

명, 2007: 213∼215). 이처럼 신제도주의에서 확 된 제도에 한 인식은 행태에 

향을 미치는 제도변수를 어느 범 까지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야기한다. 

신제도주의  근법을 통해 정책에 근하는 방법은 어떠한 변수들이 정책  

일치 는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혹은 행 를 제약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신제

도주의 에서 정책은 제도의 산물로 인식된다. 즉, 정책결정자의 개별  행

로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는 집단 간의 계 속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규칙들이 역사 인 축 을 거쳐 결정된다. 따라서 신제도주의에서의 

정책의 분석은 정책결정의 시 부터 정책이 유지･변화하는  과정을 맥락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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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한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를 신제도주의 에서 행

자로 본다면 제도 하에서 국가 한 능력･ 략･권력･이익 등이 결정되어지고 

그 속에서 국가는 정책결정을 하게 되므로 제도는 정책을 형성하는 기제로 볼 

수 있다. 

제도주의  시각으로 정책을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은 제도주의가 단지 

‘제도’에만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 제도는 정책을 

결정하고 개인의 행동을 규율하는 데 향을 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개인 

행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제도주의에서의 연구는 

단지 제도만이 아니라 제도라는 맥락 속의 개인의 행 에도 을 두어야 한다. 

즉,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는 독립변수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종속변수가 되기도 

한다. 

1970년 에 학문분 로 독자  이론을 정립하 던 신제도주의는 1980년 에

서부터 1990년  반까지 역사  신제도주의, 합리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학

 신제도주의의 세 분 로 나뉘어 이론의 립과 논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신제도주의를 이해하기 해서는 각 분 별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합리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을 ‘합리  행 자’로 가정하고, 개인이 비합리

인 선택을 하는 딜 마를 제도가 해결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제도의 

변화는 제도 속에서의 개인이 향유하는 제도 변화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역사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형성  유지･발 을 역사  맥락에서 이해

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역사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의 행   선호형성

에도 향을 다. 한 역사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와 련한 역사 인 맥락을 

시한다. 제도는 동일한 변수가 결합하더라도 결합된 역사  시  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도 변화에 향을 주는 

역사  시  는 상황인 ‘역사  우연성’과 역사  맥락 속에서 제도가 지속되

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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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주요 
학자

Williamson(1985), Ostrom 
(1990), North(1990) 

Evans/Rueschemeyer/ 
Skopol(1985), Hall(1986), 
Steinmo/Thelen/Longst-
reth(1992),Weaver/ 
Rockman(1993)

Meyer/Rowan(1977), 
Zucker(1983), March/Olson 
(1989), Powell/DiMaggio 
(1991), Scott/Mayer(1994), 
Scott(2008)  

관심사

 ･전략적 행위에 따라 합리적 
행위자들이 차선적인 
균형상태를 선택

  (예: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행위자의 관심사에 대한 
해석은 행위자 개인이 속한 
집단주의적 기구나 제도에 
의해 형성

 ･권력분립형 강조 

 ･한정된 합리주의, 스스로의 
관심사나 시간의 제약,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행위자 
무지에 의해 다른 관련성 
있는 규칙에 의존함

 ･인지적 측면 강조 

제도
 ･공식적 측면
 ･물리적 측면 

 ･공식적 측면
 ･경로의존성

 ･비공식적 측면
 ･규범, 가치, 문화, 사상

선호
형성

 ･외생적  ･내생적  ･내생적 

제도의 
인식
론적 
위상

 ･종속변수(미시 수준)
 ･개인 → 조직

 ･독립변수/종속변수
   (중범위 수준)
 ･개인 ← → 조직

 ･독립변수(거시 수준)
 ･조직 → 개인

행위자  ･합리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규범을 통한 자아반사
 ･전통의 재창조

 ･인식적으로 한정적인
   합리성

제도
변화

 ･편익-비용 비교 
 ･전략적 선택

 ･결절된 균형
 ･외부적 충격

 ･유형동질화
 ･적절성의 논리 

방법론
 ･연역적
 ･일반화된 이론 

 ･사례연구
 ･비교연구 

 ･경험적 연구
 ･해석학 

<표 2-1> 신제도주의 분파별 특성 

자료: 문정희 외(2006); 조덕훈(2007: 190) 수정하여 인용함 

마지막으로 사회학  신제도주의는 역사  신제도주의와 합리  선택 신제도

주의와는 달리 문화, 상징체계, 의미 등 비공식  측면에 심을 갖는다(조덕훈, 

2007: 191). 사회학  신제도주의에서의 개인행 는 다양한 비공식 인 제도로 

인해 이루어지는 행으로 인식한다. 한편 제도는 사회 으로 하다고 인정

받는 구조와 기능을 넓 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조덕훈, 2007: 191). 이를 사회

학  신제도주의에서는 ‘유형동질화(isomorphism)'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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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

역사  신제도주의 에서 볼 때, 제도는 인간의 행 를 규정하고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역사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발생하고 지속되고 변화하는 

일련의 역사 인 과정을 시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역사  신제도주의에서 제

도의 형성은 역사  맥락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언하면, 과거의 정치 ･정책  

선택의 결과는 그 후 형성되는 제도의 특성에 향을 다(김선명, 2007: 224). 

따라서 제도에 한 이해를 해서는 제도의 형성과 련이 있는 총체 인 역사

 사건  맥락이 고찰되어야 한다. 즉,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다양한 제도들은 

다양한 제도  환경 는 역사  경험들에서 야기된다. 이러한 환경 는 역사

 경험들로는 이  시기의 역사  경험과 정책 선택, 정치･경제의 구조  제한

성, 권력의 불평등성, 행  주체들의 략  행 , 정형화된 문화  가치와 행

의 비의도  결과 등 공식 인 제도 이외의 비공식 인 제도들이 존재한다(김선

명, 2007: 224-225).

형성된 제도는 계속 유지하기 해서 ‘자기강화’를 하게 되며 이를 역사  신

제도주의에서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경

로의존성 개념을 통해서 역사  제도주의는 특정 정책 는 제도가 지속되는 이

유를 설명해 다. 한편 경로의존을 통해 지속되는 제도는 쟁, 명, 자연재해 

등 외부환경의 강력한 충격에 의해서 변화하게 된다. Krasner(1988) 등이 주장한 

단속평형(punctuated equilibrium)모형에 의하면 제도가 경로를 이탈하는 근본

인 한 환 (critical juncture)이 쟁, 명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면 경로

의존성을 지니던 제도가 변화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다른 경로의존성을 갖

게 된다. 하지만 제도가 반드시 외부의 환경변화 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속평형모형에서의 ’ 한 환 ‘으로는 제도가 진

으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Streeck & Thelen(2005)은 외부충격에 의한 변화가 아닌 제도의 진 인 변화

를 설명하기 해 경로의존에서 설명되는 ‘제도의 지속’과 단속평형모형에서 

한 환 으로 설명되는 ‘제도의 변화’를 하나의 틀 속에서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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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ck & Thelen(2005)은 제도는 안정 속에서 내면 인 변화가 진 으로 이

지고 있고, 이러한 과정이 장기간으로 이어진다면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진 인 제도 변화는 요한 역사  단 을 수반하는 완만한 제도 변형을 

래할 수 있으며, 거 한 향을 가져오는 변화도 외견상으로 요하지 않은 

작은 변화들의 축 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Streeck & Thelen, 2005: 8; 남재

걸, 2012: 62). 단속평형모형에서도 진  변화를 인정한다. 하지만 단속평형모

형에서 나타나는 진  변화는 단지 환경 변화에 해 응하기 한 노력으로

써, 그 결과는 항상 제도의 연속성으로 나타난다(하연섭, 2006: 227). 하지만 

실 으로 제도의 변화는 진 인 제도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불연속성이 발생

할 수도 있는 반면, 한 환 에 의해 제도의 변화가 연속 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하연섭, 2006: 227). Streek & Thelen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 응

을 통한 재생산’, ‘완만한 변형’, ‘생존과 복귀’, ‘해체와 체’의 4가지 유형으로 

유형화하 다. 

변화의 결과 

연속성 불연속성

변화의 과정

점진적 변화
적응을 통한 재생산

(reproduction by adaptation)
완만한 변화

(gradual  transformation)

급격한 변화 
생존과 복귀

(survival and return)
해체와 대체 

(breakdown and replacement)

<표 2-2> 제도 변화의 유형

자료: Steeck & Thelen(2005: 9); 하연섭(2006: 226) 재인용

 

진 인 제도의 변화로 발되는 연속 인 변화보다는 불연속  변화가 더 

요성을 갖는다. 제도가 변하게 되는 불연속  변화는 기존의 단속평형모형

에서 재난, 쟁 등 큰 외부  충격으로 발생하 다. 그러나 Steeck & 

Thelen(2005)으로 인해 제도의 진 인 변화를 통해서도 제도가 변할 수 있다

는 것이 역사  제도주의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Steeck & Thelen(2005)에 의

하면 완만한 변화는 치(displacement), 층화(layering), 표류(drift),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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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소모(exhaustion)의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하연섭, 2006: 228). 

' 치'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제도가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그동안 제도

를 지배하던 요소의 한계로 인해 억 려 있던 요소들이 재발견되고 활성화되면

서 발생하는 제도 변화를 의미한다. 한편 층화는 기존 제도의 기능 장애를 수정

하기 한 한계 인 변화가 제도를 근본 으로 바꾸는 상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제도를 수정하는 일부의 변화는 기존 제도를 보완 는 정교화하기 해 

고안된 것이므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야기하지 않고, 

 다른 논리를 지닌 보완된 제도가 기존의 제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

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표류'는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제도 한 상황의 변

화에 부응하여 진 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 표면 으로 제도는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 으로 보이지만 

변해버린 상황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축되거나 쇠퇴하게 되는 표류가 

발생한다. ' 환'은 기존의 제도가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앞서 설명한 ‘표류’가 상황의 변화에 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 환’은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모’는 역사  흐름 속에서 제도가 서서히 해체되는 상을 의미

한다. 

한편 Mahoney & Thelen(2010)은 Steeck & Thelen(2005)이 제시한 완만한 변화

에 한 5가지의 유형화를 정치  맥락(반  가능성)과 제도 자체의 특성(운 상

의 재량의 정도)에 따라 가겹(layering), 표류(drift), 치(displacement), 환

(conversion)의 4가지 유형으로 재유형화하 다. 

정치  맥락에서의 거부가능성은 향력 있는 거부권자들의 반 와 거부권이 

향력을 갖는 기회를 의미한다. 즉, 거부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이 효과가 

있을 만큼이 아니라면 이는 무의미할 것이고, 반면 거부권이 많이 필요하지 않

는 순간에서의 결정 인 소수의 거부권의 발생은 큰 향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의 수와 향력을 갖는 거부의 기회가 거부 가능성에서 고려된다. 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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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경우, 기존제도의 변을 야기하므로 거부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제도

의 변화가 어렵다. 반면 가겹의 경우,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는 것에 해 강한 

거부의사가 나타나지 않아 거부 가능성이 낮아진다. 한편 표류는 강한 거부자들

이 제도의 등장을 반 하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남재걸, 2012: 62).

제도자체의 특성(운영상의 재량 정도)

낮은 수준의 운영과 재량 높은 수준의 운영과 재량

정치적 맥락
(반대 가능성)

높은 거부 
가능성

가겹(layering) 표류(drift)

낮은 거부 
가능성

전치(displacement) 전환(conversion)

<표 2-3> 정치적 맥락과 제도 특성으로 인한 제도 변화

자료: Mahoney & Thelen(2010: 19); 남재걸(2012: 62) 재인용

  

2. 제도분석틀

제도분석틀(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은 정치, 경제, 사회심

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거시 인 제도들이 행 자가 직면한 정책 는 제도와 

그 안에서의 행  는 결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통합  분석틀

로서의 성격을 지닌다(Kiser & Ostrom, 1982;  Ostrom, 2011; 김선희,2012: 63). 

합리  제도주의 하에서의 제도의 은 사회  딜 마, 즉 합리 인 개인이 

비합리 인 선택 는 행 를 하는 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도의 역할을 모색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기의 제도분석틀 한 이와 같은 에서 공유재의 

리를 최 화하는 제도  리 방법을 찾는 것이 목 이었다. 이후 차 으로 

발 하여 제도분석틀은 다양한 제도가 민주  는 효율 으로 당면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행 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김경동, 20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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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분석틀에서 생태･물리  조건, 공동체의 속성, 규칙 등으로 표 되는 제

도가 개인이 선택하게 되는 행동유형, 행동의 비용과 편익,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 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본 제로 한다. 특히, 개인 선택에 

향을 주는 다양한 제도들은 ‘부가 (additive)’ 방식 보다는 ‘구성 (configurative)'

으로 형성된다(김선희, 2012: 63). 

제도분석틀은 2011년에 일부 수정되었다. 기존의 제도분석틀은 외부  요인에 

의한 변수, 행 의 창, 상호작용, 평가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생태･물리  

조건이 하나의 변수로 환경변수를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 으로 인해 내

생변수로 이를 수정한 수정모형이 제시되었다.

기존의 제도분석 틀 

외생변수

사용규칙

행위상황 상호작용

결과

평가기준

생태물리적
조건

공동체 숙성 →
←⇢ →

수정된 제도분석 틀 

사회, 경제, 정치적환경

내생변수

공동체숙성

사용규칙

행위상황 상호작용

자원시스템 거버넌스

외생변수

결과

평가기준

↕

⇢ →
←→

생태물리적
조건

<그림 2-1> 기존 및 수정 제도분석틀의 비교  

자료: 김선희(2012: 64) 

제도분석틀의 구성요소별 구체  개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선

희, 2012; 김경동, 2011; 이용훈, 2012). 첫째, 내생변수 안의 ‘생태/물리  조건

(biophysical/ material condition)’은 개인들의 행 에 향을 주는 특정 재화와 서

비스의 특성을 의미한다. 즉, 재화가 공공재(public goods)인지 혹은 사 재

(private goods)인지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 혹은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 외에도 생태/물리  조건에는 자원의 규모, 치, 경계, 수용능력,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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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등이 포함된다. 

둘째, ‘공동체 속성(attribute of community)’은 행 자가 소속된 공동체의 규범 

 공동체의 특성, 그리고 공동체 안의 행 자간 이해 계의 동질성  상호의

존성 등을 의미한다. 공공재의 효과 인 리를 해 공동체는 보다 규모가 작

고 이해 계의 동질성이 크며 행 자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야 한다. 

셋째, 규칙(혹은 활성규칙, 사용규칙, rules-in-use)은 행 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칙을 의미하며, 규칙을 통해 행 자는 참여의 범 ･자격･권한･ 차･보상 등의 

제약을 받는다. 제도분석틀에서 규칙은 공식 인 규칙과 운 되는 규칙으로 구

분되는데, 가장 상 에는 ‘헌정층(constitutional tier)’이 있고, 그 다음으로 집합선

택층(collective choice tier), 운 층(operational tier)로 구분된다. 규칙은 이와 같이 

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 층의 규칙은 하 층의 규칙에 향을 주기 

때문에 상호 간섭 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규칙 내용 예시 

헌정층

(constitutial tier)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단위에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규칙, 집합규칙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공식적 규칙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집합선택층
(collective choice tier) 

운영 규칙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선호를 어떻게 집적
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규칙

위원회 구조 

운영층

(operational tier)

행동의 장에서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규정하

는 규칙 
의사진행규칙 

<표 2-4> 제도적 분석틀(IAD)에서의 규칙의 세 가지 종류   

자료: 이용훈(2012: 23) 수정 

넷째, 행 상황(action situation)은 제도 안의 행 자들의 상호과정에 향을 미

치는 행 자의 지 , 행 자의 구성, 규칙으로 허용된 행 의 집합 등의 즉각  

구조를 의미한다. 행 상황 속에서 행 자들은 재화  서비스를 교환하거나 문

제를 해결하고, 다른 행 자와 경쟁･ 력･지배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수행한다. 

행 상황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최종 산출물의 수 , 행 자간 정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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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수 , 행 자간 갈등 등에 의해 그 수 이 달라지며, 상호작용은 투자  

로비활동, 자기조직화 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행 상황의 산출물  다양한 

외부 요인 등의 결합을 통해 결과가 도출된다. 

다섯째, 자원시스템(resource system)과 거버 스 시스템(governance system)은 

제도분석틀의 수정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자원  거버 스 시스템

은 외생변수로써 행 상황에 향을 주게 된다. 자원시스템에서는 자원의 생산 

 재생이 이루어지며, 거버 스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행 를 결정하는 규칙이 

결정 는 수정되는 지배 인 과정과 제도의 집합체로 인식된다. 한편 자원시스

템과 거버 스 시스템은 사회 ･경제 ･정치  환경으로부터 향을 받게 되고 

다양한 환경은 각각의 시스템에 ‘맥락’으로써 작용한다. 

Ostrom이 제시한 제도분석틀은 결국 다양한 내  변수와 외  변수 그리고 환

경의 상황 속에서 개인이 이와 같은 제도들을 재해석하여 다른 개인과의 상호작

용 략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므로 이에 따라 결과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

짐을 제시한다. 즉, 제도분석틀에서의 개인은 단지 제도로 인해 기계 인 행 를 

하는 피동  존재가 아니라 사회 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 인 역할을 한다

(이용훈, 2012: 24).

제도분석틀의 주요 특징을 든다면 첫째, 제도분석틀은 개별 분석가들을 한 

개념 체계와 공통의 언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  환경과 배치에 

한 메타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둘째, 제도분석틀 용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

론의 활용을 제한하지 않아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나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방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을 들 수 있다.   

3. 제도선택이론

제도선택이론(Institutional Choice Theory)은 경제학  논의에서 시작되어, 합리

 선택이론, 신제도주의 등을 통해 정치 역으로 되었다(강혜련, 2009: 

103). 특히, 제도선택이론은 합리  선택 제도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신제도

주의에서 제도란 술하 듯 독립변수이면서 종속변수로써 인식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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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개인의 행 를 제약하거나 규율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

는 제도를 선택하거나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합리  제도주의에

서의 제도는 개인의 선호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제도선택이론

에서도 제도는 개인의 행 에 의해 변화한다고 인식한다. 여기에서의 개인의 행

는 구체 으로 제도 안에서의 개인이 자신의 이해 는 개인이 속한 집단, 더 

나아가서는 공익의 고려를 기반으로 한 개인 간의 흥정, 타 과 같은 상호작용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 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제도의 변화를 야기한

다. 따라서 합리 인 개인들로부터 선택되어지는 제도는 기존의 제도가 비효율

을 발생하고 이를 제도안의 개인들이 인식할 때 보다 합리 인 새로운 제도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 선택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변

화하는 과정에서의 제도선택이 얼마나 하 는지가 상당히 요한 문제이다

(송재복, 2006: 28). 제도선택의 합성은 제도선택의 배경이 되는 상황요인, 제

도선택 당사자(주로 정책에서는 국가)의 의도, 그리고 제도와 련한 다양한 개

인 혹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제도의 성과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송재복, 

2006: 29). 

제도  선택과 련한 분석은 구조와 행 를 연계하여 이루어지므로, 제도의 

변화를 고찰하기 한 종 인 제도의 발 과정에 한 근과 제도선택  제도 

결정의 측면이 고려되는 단면 , 수평  분석이 이루어진다(강혜련, 2009: 102). 

부언하면 제도는 기본 으로 개인의 행 를 제약하며 개인은 그 제도 안에서 행

동한다. 따라서 제도선택을 고찰하기 해서는 제도의 생성부터  과정을 맥락

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변화는 개인의 선호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므로 제도선택  제도 결정과 련하여 개인의 선호, 이해 계 등을 종

합 으로 악해야 한다. 한 제도 안에서의 다양한 개인의 선호는 항상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선호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야기된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제도가 합리 으로 변화하기 해서 각 개인 는 집단간 흥정과 타

이 이루어진다. 

제도에 한 개인의 기 , 혹은 선호는 기존 제도의 변화를 한 안이 되는 

새로운 제도의 선택에 큰 향을 다. 제도에 한 선호는 제도선택이론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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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추구 모형, 개인  획득 모형, 일반  복리모형 등 다양한 모형 등을 통해 설

명된다. 공익추구 모형과 일반  복리모형에서는 개인의 선호는 일반  는 공

익  선호와 련된다. 공익추구 모형의 경우 제도를 선택하는 행 자는 제도를 

통해 도출되는 공익의 분배이익을 고려하며 일반  복리모형에서도 제도를 선택

하는 개인은 그 개인이 속한 집단 는 개인 자신의 이해보다는 일반  이해를 

우선시한다. 반면 개인  획득 모형은 개인  복리의 극 화에 제도의 선택을 

연결 짓는다. 마지막으로 비추출  선호모형에서는 제도의 선택을 사회  세력

들의 산출로 설명한다. 즉, 기존 제도를 체할 새로운 제도는 체계 인 평가 결

과의 산물이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 으로 향력 있는 세력들 는 다른 요인의 

고려를 통해 선택된다고 설명한다.

4. 다양화 시각으로서의 제도 변화

제도에 한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해 많

은 심을 가지고 있다. 제도의 형성, 존속  변화를 설명하기 하여 많은 이

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합리  선택 신제도주의, 역사  신제

도주의, 제도분석틀 등 3개 학 의 제도 변화에 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공공선택이론에 기 를 둔 학자들은 제도의 형성을 개인의 의도 이고, 의식

인 결정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개인이나 이익집단들이 다른 경쟁 인 제도보

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동기로부터 하나의 제도가 형성된다고 

본다. 만약에 이러한 기 가 충족되지 않으면 재의 제도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다른 제도로 변하게 된다. 

제도 변화는 제도가 단기 인 시각에서는 상하지 못하 으나 장기 인 시각

에서는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 자들은 원하지 않는 향

을 변화시키기 해서 제도 변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개 의 성공은 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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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계를 가지고 있는 행 자 연합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달렸다. 제도발 에 

한 경제  근은 제도 변화를 개인이나 집단의 동기와 행 에 기 하여 설명

한다. 이러한 분 는 행 자들이 제도형성 시 가지고 있던 의도와 제도가 장기

으로 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 간의 차이를 악할 수 있게 하 다.

합리  선택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볼 때, 부단체장제도는 부단체장들의 의도

된 결정보다도 앙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더 많은 향을 받았다.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부단체장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었지만 제도개

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방자치제도를 총 하는 앙부처의 의도에 

따라서 부단체장제도가 변화되는 경향이 강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가 

단지 앙정부만의 의도 인 결정이라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에서 이러한 시각

을 그 로 용하는 것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역사적 신제도주의            

하나의 정치체계에서 제도  응은 외부충격에서 생겨난다는 데에서 출발한

다. 이러한 근방법에서 외부충격에 한 분석  정의가 선택된 분석수 에 종

속되어 있는지에 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이 있다. 설명은 체 제도체계를 

고려할 때와 개별 제도만 고려할 때는 다르다. 의의 의미에서 맥락(context)의 

고려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맥락이 집합  문제에 해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맥락변수는 항상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통해서 달되며, 존하는 제

도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새로이 정의하게 된다. 따라서 의도하는 제도개 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선형 인 추론을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부단체장제도의 변화는 지방자치제의 도입, 단 등에 

의해서 크게 향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방식이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 게 되면서 부단체장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

으로 환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부단체장제도가 크게 변

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며, 아직까지 자치제도 개선에 

한 앙정부의 역할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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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분석틀

제도분석틀에서의 세 가지 구성요소(물리  여건, 공동체 속성, 규칙)는 행

자들이 재화  서비스를 교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행 자와 경쟁･

력･지배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행  장소(action arena)에 향을 미친

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분석 틀은 행 자가 다양한 제도, 물리  여건, 그리고 행

자간 이해 계의 동질성이 제도 는 정책 선택에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해 공공재, 환경･교육･보건 정책, 거버 스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되어 

왔다(E. Jones, 2003; Gibson, 2005; Lee and Yoo, 2012; Lubell et al. 2002; V. 

Ostrom, 1991, 2006, 2007; Webb and Shivakoti, 2007). 

제도분석틀에서 제도 변화는 다양한 제도･물리  상황과 행 자간 이해 계

의 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규칙이 작동하는 수 간의 

향도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분석 틀에서의 규칙은 하  층의 

규칙이 상  층 규칙에 향을 받는 계에 있기 때문에 Ostrom은 제도 연구에 

있어 분석 수 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거시  수 의 연구는 헌

정  구조(constitutional structure)에 을 두며, 이는 집합  선택(collective 

choice)의 결정에 향을 미치고, 미시  수 의 연구는 운  수 (operational 

level)의 결정에 좀 더 을 두는데 이는 한 집합  선택과 헌정  선택 규칙

에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도분석틀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에 

어떤 요소들이 큰 향을 미치는지를 악할 수 있게 해주며, 수 별로도 어떤 

수 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에 한 제도  틀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논

의하게 될 우리나라 부단체장제도를 련 법률, 시행령, 규칙을 심으로  제

도를 살펴보며, 외국의 부단체장제도를 통해 제도의 다양성 정도와 그 요소들을 

악하고, 공무원과 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화를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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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단체장제도 다양화의 필요성 ⑇

1. 지방분권의 강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자율성을 

부여하기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무배분 측면에서

는 ‘7( 앙) : 3(지방)’의 지방자치, 세원배분 측면에서는 ‘8( 앙) : 2(지방)’의 지

방자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러한 비 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각 정권의 주요 국정과제 의 하나 다.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 던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사무구분체계 

개선1), 사무이양 추진, 특별행정기  정비,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세 세목체계

의 간소화 등을 추진하 다.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부단체장 임명방식

도 차 변화하고 있다. 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

범과 제주 국제도시의 추진을 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 직 공

무원에 한 인사청문회를 도입･운 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 역시도 2010년 10

월에 정무부지사에 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 다.2) 아직까지 일부 역자치단

체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부단체장 임명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은 

집행부에 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

도 변화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의 발 을 해서는 지역

의 특색을 반 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해서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비롯하여 인사 련 제도와 법의 정비가 시 하

1) 그 동안 학계에서 기관위임사무 폐지에 대한 주장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사무 또
는 국가사무로 정비하되, 사무특성상 자치사무 또는 국가사무에 속하기 어려운 경우는 새로운 사무유형
인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청문회’가 아닌 ‘간담회’의 형식으
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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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 

지방자치제도의 발 , 지방분권의 강화 등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새로운 도 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높이에 맞춘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때로는 사무가 이양될 경

우 상  기 에서 수행하던 사무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사무들은 지방자치

단체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무이며, 사무가 복잡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

우들이 많다. 그리고 사무처리와 련된 이해 계자들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

들의 요구가 사무처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처리의 스펙트럼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여건이 

상당히 다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도 상당히 다르다는 에서 정형화된 문

제해결 방식으로는 사무의 복잡성에 처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의 실을 제 로 알고 지역 안에 처하기 해서는 지방행정에 

한 문성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물론이거니와 최고 리자인 부단체장도 안의 해결에 필요한 정책  단력과 

조정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해서 부단체장의 최소 임기제를 도입한다든지 

는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부단체장제도 다양화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로 지역발 이 주요 과제 의 하나로 인식되어 자치

단체별로 지역개발을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유치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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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의 자율성과 잠재력을 증

시키기 하여 새로운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를 들어 ‘5+2 역경제권’ 

논의에 기 한 발 략 수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방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방 랜드 개발을 지원하기 하여 랜드 황을 악하고, 성공사례를 육성

하고 있다. 그러나 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기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방재정 건 화에 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인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에 려 낙후된 

지역으로 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의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지방세 수입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2012년 기 으로 123개나 되며, 세외수입 등을 합

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41개나 된다(손희 , 2012). 

이처럼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된다면 지방자치

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재정분권

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 강화

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앙과 지방간에 력  재정거버

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손희 , 2012: 5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기에 능동 으로 처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건 화를 해서는 문성을 겸비한 부단체장을 필요로 한다. 필요하

다면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지역의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재의 임명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제도의 다양화를 통해서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고, 부단체장의 역

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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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지방에서 수행하는 사무들의 다양성, 복잡성, 상호의존성 등의 심화로 인하여 

개별 행 자들이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방안의 하나

로 거버 스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일반 으로 거버 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이 자발 으로 상호 력하는 통치방식을 의

미한다. 거버 스는 이해 계에 따라 력 인 측면과 갈등 인 측면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력  거버 스(collaborative governance)에서는 합리 인 의견 표

출, 화와 타 을 통한 이익의 철 등의 응방식을 선호한다.   

력  거버 스는 사회문제 해결을 해 민간부문, 정부, 시민단체 등의 다양

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율 으로 수평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방향 이고 다

자 인 력  상호작용을 핵심으로 한다. 력  로컬 거버 스는 력  거버

스와 로컬 거버 스가 융합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력  거버 스의 공간 

수 을 로컬 거버 스의 범 인 ‘지역’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

기서 말하는 지역 한 지리 ･물리  환경으로서의 지역이 아닌 지역문제가 

향을 미치는 역과 지역의 행 주체가 향을 미치는 역이 될 것이다. 그리

고 거버 스에 참여하는 주체들 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지역 시민단체, 

지역 기업 등으로 주로 지역 수 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

직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에서 이들을 체계 으로 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지역

의 여건을 잘 악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한

다. 즉, 부단체장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역주민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문

제를 극 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권

한, 역량, 문성 등이 제될 경우 부단체장이 보다 극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 을 해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에 반 하고, 갈등

을 조정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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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도 변화의 주요내용

1949.7.4
(제정)

 - 도(부지사 1인), 서울특별시와 시, 읍, 면(각 부시, 읍, 면장 l인)
 - 부지사,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대통령령에 정한 시의 부시장은 자치단체의장 추천, 내무

부장관 경유, 대통령 임명
 - 기타 시의 부시장은 당해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
 - 부읍, 면장은 읍, 면장 추천으로 군수 경유 도지사가 임명
 -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괄, 소속직원 지휘감독
 -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고시 직무를 대리 

1949.12.15  - 도의 부지사제 폐지 

<표 2-5> 부단체장제도의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제3절 부단체장의 법적 지위 및 수행 기능 ⑇

1. 부단체장제도의 변천과정   

부단체장제도의 변화를 악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

임방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역자치단체장과 기

자치단체장 모두 1960년 주민이 직  선출했으나 1961년부터 임명제로 환되

었으며, 그 이후 임명제가 지속되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1995년에 들어

와서 첫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제정 지방자치법(1949. 7. 4)에서는 시･읍･면이 기 자치단체 으나 ‘지방자치

에 한임시조치법’(1961. 9. 1)에서 읍･면이 제외되고, 군이 기 자치단체가 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 한 1988년 4월 6일에 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특

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자치구로 정하여 기 자치단체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988년부터는 역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와 기 자치단체의 부시

장･부군수･부구청장이 부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부단

체장제도의 변천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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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도 변화의 주요내용

1988.4.6

 - 특별시와 직할시(부시장), 도(부지사),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자치구 부구청장제 도입(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는 내무부장관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령이 임명
 - 시군구의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 부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 지방자치단체장 사고 시 직무 대리  

1989.12.30
 -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는 시･도지사 추천, 내무부장관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이 임

명(민선초대 시･도지사가 임기 중에는 종전 방식 적용)

1994.3.16

 -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 (민선초대 자치
단체장 임기 중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사무 해태 시 주무장관과 도지사의 직무이행 명령, 대집행, 행
정･재정상의 조치권 부여 

1999.8.31
 - 권한대행(지방자치단체장 궐위,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60일 이상 계속 입원,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 한 경우) 

2000.1.12  - 인구 800만 이상 광역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을 3인까지 둠

2002.3.25
 - (권한대행 사유 추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005.8.4
 - (권한대행 사유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009.4.1  - 시도의 부단체장의 신분을 현행 정무직 또는 별정직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함 

2011.5.30
 - (권한대행 사유 추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무정지 및 부단체장 권한대행 규정 

삭제(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

자료: 행정안전의 내부자료.

기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 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기 하고 있으

며, 인구 규모에 따라서 지방서기 에서 지방이사 까지 직 을 차등화하고 있

다. 그 세부기 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6>과 같다. 

구  분 직  급

인구 15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이사관 

<표 2-6>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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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치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목 으로 당시 앙정부가 주도하는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환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지게 되었다(심익섭, 1998; 육

동일, 1999). 기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국가직화는 종 과 동일하게 부시장･부군

수･부구청장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

로 행정자치부장 을 경유하여 통령이 임명하도록 하 다. 이 경우 임명 제청

된 자가 법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임명 차는 종료하게 된다. 

기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환하려는 시도는 자치단체 선

진행정체제 확립, 부단체장의 책임성 강화,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국가와의 

력 계 구축이라는 3가지를 목 을 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 주된 수단

은 부단체장의 징계에 한 내용이었다. 즉, 지방직인 부단체장의 징계에 해서

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징계 요구에 의해 시･도 징계 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징계 

요구를 하지 않거나 징계처분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단체장에 한 징계가 어려

워진다는 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 다.

2. 부단체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6장 제2 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에 한 보조기 으로서의 지 를 부여하고 있다. 즉, 부단체장이 단독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권한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11조 규정

에 따른 권한 행의 경우 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권한 임을 받

은 경우에 한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보조기 이라 함은 행정 , 즉, 장의 내부  기 으로서 장의 의사

와 단의 결정  표시에 하여 이를 보조하는 권한을 갖는 행정기 을 말한

다. 따라서 보조기 은 행정청의 권한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의

사를 결정하거나 이를 외 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다(조정찬, 1999).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법률상의 구별이고 실 으로는 행정청의 의사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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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 단계의 보조기 이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으로 행정청의 명의로 표시되는 것

이 통례라는 에서 볼 때, 보조기 이 하는 실제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 으로서 부단체장인 부지사･부

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정수, 신분  자격기 , 임용방법, 직무와 권한 행 등

에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단체장의 정수, 

신분, 자격기 , 임용방법, 직무권한 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7>과 같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단체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 하는 권한을 들 수 있다(지방자

치법 제110조 제5항). 보좌의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

어서 부단체장이 이를 보좌하는 것, 즉, 지방행정에 한 지식과 경험으로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조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임 결규

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내부 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를 보좌하

는 방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을 받아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처리

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조직구성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단체장이 이를 지휘･감독하는 권

한이다(지방자치법 제111조 제5항). 이러한 권한은 부단체장이 직업공무원으로

서는 최고의 직 에 있음으로 갖는 권한이며 이러한 지휘･감독 권한은 지방자치

단체장에 한 보좌를 하기 해서 필요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 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 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 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행한다(지방자치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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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방자치단체 내용

정수

특별시  부시장 3명 이내

광역(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부시장(부지사)2명 이내

 (단,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도의 경우 3명 이내)

시･군･자치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1명 

신분 

특별시  국가공무원(정무직 또는 일반직), 

 단, 2명 이상을 두는 경우 2명은 지방공무원(정무직･일반직 또는 별
정직)

광역(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지방공무원(일반직)

자격 
기준

특별시

 대통령령광역(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직급은 대통령령)

임용 

방법

특별시

 시･도지사 제청 → 행정안전부장관 → 대통령 임명광역(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직무 

권한

특별시  - 지방자치단체장 보좌

 - 사무 총괄

 -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 권한대행 

광역(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표 2-7>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 관련 규정 

3. 부단체장의 기능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이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행정  보좌기능, 정치  보

좌기능, 매개자  보좌기능, 견제기능, 독자  역할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경훈, 2001), 이에 해서 아래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으로 행정  보좌기능은 행정의 문성을 함양하여 자치단체장을 보좌

함을 의미하며 체 으로 직업 문성, 정책 문성, 리 문성, 집행 문성

의 세부 인 문성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 으로, ‘직업 문성’은 행정



28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수요를 정확히 간 하여 실성 있는 응을 할 수 있는 문성을 의미한다. 그

리고 ‘정책 문성’은 정책과학에 한 지식과 경험을 의미하며 구체 으로는 

정책개발능력과 기획능력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기에는 앙정부의 시

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 으나 차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공약과 

정책이 추진되는 실정에서 정책 문성은 차 그 요성이 증 되고 있다. 한

편 ‘ 리 문성’은 행정 리 능력을 의미하며 조직, 산, 회계, 인사, 정보 리 

법령 등자치행정체제의 내부 리를 한 문성과 련된다. 마지막으로 ‘집행 

문성’은 지방행정 각 분야별 업무에 한 업무 련 법령과 업무처리 요령 등

의 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치  보좌기능은 정책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이해 계 조정, 시책에 

한 홍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유  계 형성 등과 련한 능력을 의

미한다. 지방정치에서 자치단체장은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하여 부단체장의 정치

 역할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자치단체장이 모든 이해 계자들

에 응하며 직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부단체장이 정치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 인 이유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조가 

원만하지 않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단체

장은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조정 통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셋째, 매개자  보좌기능은 앙정부 는 역자치단체 등의 상 기 과 자

치단체장과의 원만한 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민선자치 이후 상 기

과의 인사교류가 축소되어 앙 는 상 기 과의 연결채 이 차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상 기 에서 근무경험을 지닌 부단체장이 상 기 과 자치단체장 

간의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넷째, 부단체장의 견제기능은 자치단체장의 횡을 직업공무원인 부단체장이 

견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안 성･ 문성･지속성･능률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단체장이 법령 는 상 기 의 지침에 배된 지시를 하거나 

산의 남용, 각종 부정부패 등을 행하는 경우 이에 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부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

치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갖는  상황에서 부단체장의 견제기능은 자칫 민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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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에 한 도 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 문화는 부단체장의 견제

기능이 제 역할을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단체장은 지자체에 설치된 각종 원회에 참여하게 되며 이 과정

에서 독자 인 정책  단과 발언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독자 인 역할을 

통해 지방행정 구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원회에서 심의 는 결정되는 안건에 해 부단체장의 의견이 자치단체장의 

의도와 부합할 경우에는 보좌기능이 될 수 있지만, 반 의 경우에는 견제의 기

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단체장 본연의 기능이 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이라고 

할 경우, 이와 같은 부단체장의 독자 인 역할을 통한 견제기능은 논란의 소지

가 있다. 하지만 부단체장의 독자  역할을 일정 수 까지 보장하는 것은 자치

단체장의 권한 남용  횡을 방지하는 수 에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경훈(2001)은 앞에서 제시한 부단체장의 역할을 법령에서 부단체장에 부여

하고 있는 ‘법령상 역할’과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단체장에게 필

요하다고 여겨지는 ‘기 역할’로 각 역할을 구분하 는데 이에 따라 앞에서 설

명한 역할을 재분류하여 각 역할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역     할  내     용 

 법령상 
역할 

 전문성 
보좌역할 

부단체장이 행정 수행과 관련하여 지니는 전문 능력을 의미함. 구체적으로는 
행정수요의 정확한 예측 및 적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관련되는 ‘직업전문성’, 
정책과학과 관련한 지식 및 경험과 관련되는 ‘정책전문성’, 행정조직 관리에 대
한 지식･경험을 의미하는 ‘관리 전문성’으로 구분됨  

 정치성 
보좌역할

지방자치에서 의사결정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구조로 분산되면서 부단
체장에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및 조정 능력이 요구됨 

매개자적 
보좌역할

부단체장이 상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연결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독자적 역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서의 부단체장 역할을 의미하며 특히 지
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임을 통해 위원장으로써 심의･의결 결정권한을 지닐 때 
독자적 역할이 보다 강화됨 

 기대
 역할 

견제자적 
역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을 전횡하는 것을 견제하여 지방행정이 안전성･지
속성･능률성을 확보하도록 함  

<표 2-8> 부단체장의 역할 

자료: 이경훈(200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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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

1. 선행연구의 검토  

지방자치단체장에 한 연구가 그 기능과 역할 그리고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

에 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과는 조 으로 부단체장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이 에는 부단

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직업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직업공무원 신분

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그 지 에 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었기 때

문이다. 한편 직선제 이후에는 선출직으로 보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 연

구 심이 증폭되었고 지방자치에서 의사결정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선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반면 부단체장에 한 연구는 직선제 이후에도 지지부

진한 실정이다. 하지만 직선제 이후 부단체장에 한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고, 

부단체장에 한 신분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역할과 제도개선

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연구가 부단체장 연구내용의 주를 이

루고 있다. 

부단체장에 한 연구는 크게 직선제 이후의 부단체장의 지 ･역할에 한 연

구(조정찬, 1999; 이경훈, 2001; 이경훈, 2002; 조정찬, 2006; 진석, 2001 등)와 

부단체장 제도의 개선(오재일, 1999; 최 출, 2012; 최창수, 2012; 육동일, 1999; 

육동일, 2002; 지방행정연구소, 2006; 김해룡, 2009 등)에 한 연구로 구분된다. 

그리고 추가 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과의 계(김동훈, 1996; 이철규, 

2007; 임무룡, 2003 등)등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 부단체장의 지위 역할에 대한 연구

부단체장의 지 ･역할에 한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이후 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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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역할  지  그리고 권한에 한 모색과 부단체장에게 기 되는 역할 등

에 한 연구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부

단체장의 역할이 법률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이후 변화하는 지방자치 상황에서 부단체장의 역할변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편 이에 부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 되는 

역할상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조정찬(1999)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국가직공무원으로써 지방자치단

체와 앙정부의 력  소통의 채 로 요성을 지니지만, 역할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민선 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한과 정치  향력으로 인해 그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이에 따라 부단체장이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정립  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의 지 와 

역할에 해 고찰하 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 의 지 를 갖지

만 그 역할은 보좌기 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단체장은 사무총 권  소

속직원의 지휘･감독,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리  권한 행 등의 직무가 요구

된다고 기술하 다. 한편 부단체장의 공무원 신분과 련하여 실 으로는 부

단체장이 국가직공무원으로 보해져, 지방공무원과 융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앙

정부와의 업무연계  풍부한 행정경험 활용을 해 국가직공무원의 부단체장 

임명제도의 정착이 요구된다고 주장하 다. 이경훈(2001)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문성이 이 에 비해 상 으로 결여되었

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해 부단체장의 역할이 요하다고 기술하

다. 특히, 이경훈(2001)은 부단체장의 역할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상 역

할’과 부단체장이 수행하는 것이 기 되는 ‘기 역할’로 구분하고 있다. 법령상 

역할로는 ‘ 문성 보좌역할’, ‘정치성 보좌역할’, ‘매개자  보좌역할’, ‘독자  

역할’이 있으며 기 역할로는 ‘견제자  역할’을 제시하 다. 

진석(2001) 한 이경훈(2001)과 마찬가지로 부단체장의 견제  역할에 

한 필요성을 제기하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강력한 인사권  지휘･감독권을 가

지고 있고, 이와 같은 권한을 오･남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한 책임을 물을 방

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한 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한 단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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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개입, 선심행정, 방만한 기 운용  비효율 인 산운  등의 문제가 발생

하면서 이에 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부단체장의 견제  역

할이 차 요시 되고 있으며, 이를 해서는 제도  측면에서 부단체장의 역

할 확 , 인사 원회 원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부단체장의 국가직으로의 신분

변화 등을 제시하 다. 한편 행태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에 

한 신임･권한 강화, 부단체장의 조직 리 능력, 사명감, 조언자로서의 역할 강

화 등을 제시하 다.   

  

2) 부단체장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부단체장 제도개선과 련된 연구는 주로 부단체장의 신분에 한 연구와 선

진국의 부단체장 운 실태를 통한 우리나라 부단체장 제도 운 에 한 함의 도

출로 구분된다. 특히 부단체장 제도개선과 련한 쟁 은 부단체장의 신분을 국

가직으로 할 것인지 혹은 지방직으로 할 것인지와 련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한 안으로써 선진국의 부단체장 운 실태가 연구되고 있다. 

오재일(1999)은 우리나라는 앙집권  행정체계에서 차 지방분권 인 지방

자치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단체장 한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공무원

으로 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부단체장이 지방직이어야 하는 논거로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앙의 간섭 없이 소신 있는 자치행정의 구  등을 제

시하 다. 물론 지방직으로 부단체장이 임명될 경우, 정실인사의 폐단이 래되

고 앙  역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제한으로 상호 력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 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선임권이 지방자치의 요요소이므로 지

방직의 부단체장 임용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지방직 공무원의 부단체장 임

용을 해서는 제도  개선의 병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안으로 단체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면서 부단

체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여 단체장과 정치  책임을 같이 지도록 하는 방

안을 제시하 다. 추가 으로 단체장 유고 발생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재

선거를 통해 당선일로부터 그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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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들은 육동일(2001)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육동일(2001) 한 부

단체장 임명방법으로 기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지방직으로 하되, 자치단체장

의 제청으로 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과 기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지

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제시하 다. 그 외에도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임

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추가 으로 

제시하 다. 

술하 던 부단체장의 국가직 는 지방직으로의 임명방식과는 달리 육동일

(1999)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을 국가직 는 지방직의 이분법  논쟁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 다. 죽, 이분법  사고를 지양하고 지방자치의 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 문가의 

임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국과 미국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이 자치

단체에 근무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부단체장의 공무원 

신분을 두고 논쟁이 발생하지 않으며 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국가공무원의 부

단체장 임명이 활용되지 않는다고 지 하 다. 한 우리나라의 부단체장제도와 

유사한 랑스의 사무총장, 스웨덴의 수석행정  는 시사무장 등도 문화된 

지방행정기구로서 분명한 지 와 역할을 지닌다고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한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조정하고 자치행정의 정통성과 문성이 추구

될 수 있도록 부단체장제도를 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를 해서 부단

체장의 신분, 자격, 능력, 임기에 련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

례를 통해 정하고 인사청문회제도, 개방형 인사시스템, 인력풀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부단체장을 임명할 것을 제시하 다. 

지방자치연구소(2006)는 일본의 부단체장제도의 개 사례와 미국의 ‘시티 매

니 ’, 국의 Chief Executive를 소개하여 한국의 부단체장제도 운 에 함의를 

제시하 다. 일본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 하부조직인 ‘출납장’

과 ‘수입역’을 폐지하고 부지사･부단체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개 이 단행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직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부단체장은 리

기능이 강화되어 문행정가로써 명확한 권한과 집행책임을 지니게 되었다. 미

국은 우리나라의 부단체장과 유사한 제도로 ‘시티 매니 (City manager)'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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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되고 있다. 시티 매니 는 지방의회에 의해 선임된 행정 문가로써 집행부

의 실질 인 장으로 직원을 임면하고 의회의 정책을 수행하는 책임을 진다. 한

편 국은 Chief Executive가 우리나라의 부단체장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Chief 

Executive는 직  선출된 단체장 혹은 의원 에서 선출된 내각의 지시를 받아 행

정집행의 책임을 진다. 미국의 시티 매니 와 그 역할은 비슷하지만 Chief 

Executive는 인사권에 한 권한이 없다는 차이를 지닌다. 일본, 미국, 국의 다

양한 부단체장 사례는 우리나라로 하여  부단체장이 행정 집행을 담당하고 자치

단체장은 정무 인 기능에 을 두어 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사 을 다

고 할 수 있다. 일본, 미국, 국의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일본 미국 영국

부단체장 역할 조역 City manager Chief Executive

설치 근거 법률 주, 자치단체별로 다름 법률

행정집행 권한
자치단체 2인자

(약함)
자치단체 1인자

(강함)
자치단체 1인자

(강함)

임명권자
자치단체장

(의회동의 필요)
지방의회 지방의회 

선출방법 자치단체장이 임명 공모 공모 

<표 2-9> 부단체장의 해외 사례 비교  

자료: 지방자치연구소(2006)

   

김해룡(2009)은 지방자치단체장 유고 는 궐  시 부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를 외 으로 표하며, 최종 인 행정권한을 행사하며 정책의 수립･조정

의 역할을 하므로 지역 ･민주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에 

따라 부단체장의 선임제도 개선안을 제시하 다. 그 방안으로는 부단체장을 단

체장의 선거에서의 런닝메이트(running mate)로 임명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

는 방안과 지방의원  지방의회가 선출한 자로 부단체장을 선임하는 기 통합

 제도를 가미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한편으로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력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칭 ‘지방자치행정 력 ’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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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여 앙행정기 의 고 공무원 견 는 개방형 직 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와 앙정부간 력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 다. 

한편 최창수(2012)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한 반면, 지방의회는 상 으로 그 권한이 미약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구조

 문제 을 지닌다고 주장하 다. 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 계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 하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

여 다양한 국외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하 다. 그 

 ‘시장-의회형’  시장지배인형의 충형’에서 부단체장의 지 ･역할의 변화

를 모색할 수 있다. 시장 의회형  시장 지배인형의 충형에서는 단체장 에 

‘행정지배인’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한다. 행정지배인

은 재의 부단체장과 유사하지만 지 와 권한이 법 으로 보장되고 임명시 의

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의회의 불신임 상이 된다는 에 차이가 있다. 행정

지배인은 재 부단체장제도의 개선에 큰 시사 을 다. 첫째는 역할과 지 가 

법 으로 보장되어 있어 지방행정에서 부단체장이 실질 인 권한의 행사  집

행이 법 으로 보장받는다는 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업무

가 구분되어 있어 서로 력 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이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계에 한 연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부

단체장의 역할 구분을 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부단체장의 역할에 한 정립에

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지방행정에서의 업무분담  계의 

재정립으로 연구내용의 폭이 확 된다고 볼 수 있다. 

김동훈(1996)은 재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

장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해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의 지 와 역할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 다. 지방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갈등 원인은 크게 공약사항의 실천을 둘러싸고 발생하

는 문제, 선심행정으로 인한 문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에 한 경험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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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 발생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권 주의 이고 료주의  행태를 고집하는 

부단체장의 의식으로 인한 문제 등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해서 김동훈

(1996)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  역할에 집 하고 행정  기능  역할은 부

단체장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하 으며 한편으로는 법을 개정･보완하는 경우, 

미국의 시지배인제도를 도입하거나 최고행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 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역할 분담에 해 이철규(2007) 한 유사한 견

해를 보이고 있다. 이철규(2007)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지

만 이 권한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단체장의 행정 문성의 약

화로 구체 인 업무 집행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성 부족으로 인한 역

기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 하면서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역할분담을 주장하

다. 한편으로는 부단체장의 빈번한 인사이동과 기 장과의 호흡 불일치로 인해 

부단체장의 권한 확 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

의 행사를 해서는 일반직 공무원 에만 충원하는  인사시스템에서 탈피하

여 부단체장의 임용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 다. 

4) 부단체장 선행연구의 시사점 

술하 던 부단체장 련 선행연구들의 논 은 ‘부단체장의 역할 설정’  

‘부단체장의 임용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단체장의 역할이 재 법령

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단체장의 권한이 불명확하고 결국 부단체

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이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더 강해졌으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실

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견제하기 한 수단으로 부단체장이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 부단체장의 행정경험을 통한 문행정인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이 부족한 행정 문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외사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부단체장과 유사한 제도들이 선행연구에

서 다 지고 있다. 미국이나 국의 부단체장의 경우 ‘행정 문가’로써 지방자

치단체장을 보좌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  역할’을 담하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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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사례들의 심층 인 분석을 통해 우

리나라의 부단체장의 역할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단체장 임용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단체장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직으로 할 것인지와 

련하여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직 는 지방직 부단

체장 모두 장･단 을 지니고 있어 한 방안만을 고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분법  사고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부단체장으로 임명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  책임을 함께 하도록 하

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부단체장의 임용에 있어 신분문제, 임용방식의 

문제, 임용기간 등 부단체장 임용방안에 한 종합 인 개선방향이 도출되는 연

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분석의 주요내용 및 분석틀 

부단체장제도에 한 선행 연구들이 부분 약 10년 에 수행된 경우가 부

분을 차지하며, 주로 기능과 역할에 을 맞추고 있고, 제도운 에 한 실증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에 한 연구는 크게 이론 인 측면과 분석 인 측면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 인 측면에서는 부단체장제도의 변화과정, 지방자치법

상 지 와 권한, 운 실태 분석, 외국의 도시  기 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 

등에 해서 체계 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지방자치법 상의 지 와 권한에 한 

내용은 부단체장의 정수, 신분, 자격기 , 임용방법, 직무권한 등에 해서 지방

자치법, 지방공무원법, 통령령 등을 근거로 악하 다.

부단체장 특성분석은 시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인사동정을 심으로 부

단체장의 연령, 공직근무기간, 재임기간 등에 한 내용을 분석하 으며, 외국의 

부단체장제도에 한 실태분석은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 에서 분석하 다. 제도의 비교는 부단체장의 정수, 명칭, 역할(권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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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방법, 신분, 임기, 권한 행, 상 기  여 등의 기 에 기 하고 있다. 

실증분석은 조사모형을 설계한 후, 설문지를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

과를 분석하는 것에 을 둔다. 설문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문가 

집단을 상으로 실시한다. 설문내용은 임기제 용 여부, 부단체장 명칭의 개정 

여부, 임명방식, 부단체장의 역할, 신분, 임기 등에 한 것이며,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은 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하여 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기 의 경우, 

인구규모가 100만 명을 과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5만 이하인 자치단체

도 있다는 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단체장제도에 해 체계 으로 고찰하고, 

부단체장의 운 실태 분석  부단체장의 신분, 임용, 권한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외국의 부단체장제도에 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부단체장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 을 찾도록 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요약하면 <그림 2-2>와 같다.

이론적 고찰
• 제도의 변화
• 외국사례 분석
• 선행연구 검토

운영실태 및 특성분석

• 부단체장 현황
• 부단체장의 특성

설문조사

• 부단체장의 정수･명칭
• 부단체장 역할
• 부단체장의 임명방법
• 부단체장의 신분･임기
•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부단체장제도
개선･다양화

• 제도개선
• 다양화 모색

<그림 2-2>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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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의 부단체장제도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에 한 논의는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외국의 다양한 

부단체장제도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지방자치제도를 운

하고 있어서 기 구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도입  운

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 과 

지방의회의 계는 엄격한 기 립형 구조이다. 기 립형 구조 하에서는 지

방자치단체의 집행기 ,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그의 핵심 보조기 이 주민

의 직 인 선거를 통하여 구성되고, 그 권한에 있어서도 지방의회나 기타 기

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기 립형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의원 다수 의 정당이 

다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을 실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발 을 

한 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집행부(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추진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발 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 될 수 있도록 부단체장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기 구성 사례는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한 연구는 

기존의 문헌에서 많이 논의되었으나 부단체장에 한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외국의 부단체장제도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부단체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사례는 미국, 

독일  일본의 기 자치단체를 상으로 분석하는 것에 을 두되, 도시(뉴

욕, 도쿄, 베를린)의 부단체장제도의 특성에 한 비교도 포함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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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국 대도시의 부단체장제도 ⑇

1. 뉴욕시의 부단체장

뉴욕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에 따르면 뉴욕시는 ‘강한’ 시장-의회 체제

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 정부는 다른 미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집 화

된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 정부는 공교육, 교정서비스 기 , 도서 , 공공안 , 

여가시설, 생, 상수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다. 

뉴욕시 정부는 크게 시장(Mayor), 시의회(Council), 구청장(Borough Presidents), 

지역 원회(Borough Boards, Community Boards), 시의회 원회(Committees), 행

정부서(Departments) 등 다수의 행정기 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욕시 행정기구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지방정부들과 달리 버로우(Borough)와 커뮤니티 보

드(Community Board)를 설치하고 있어서 의사결정의 방식과 의회의 운 방식이 

다르다는 이다.  

뉴욕시에만 존재하는 행정계층인 자치구(Borough)가 5개( 롱스, 룩클린, 맨

하튼,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있으며, 이들은 다른 카운티와 공존하는 형태

를 띠고 있다. 즉, 자치구는 뉴욕시 인근의 여러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

의 행정구역을 존치시키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시장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며, 시의 모든 공공서비스(경찰, 

소방, 뉴욕시 내의 시와 주의 법들을 시행, 공유재산과 부분의 공공기  사무)

에 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은 자치조직권, 산편성권, 규칙제정권, 

과세권 등 범 한 권한을 지닌다.

재 뉴욕시장은 약 50명의 부서장을 임명하고 있으며, 한 시정부 행정기

의 주요 부서를 이끄는 부시장들(deputy mayors)을 임명하여 시장에게 직  보고

하도록 한다. 한편, 공보 은 시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행정 료로서, 주된 책무

는 정부의 민 계를 원활히 하는 데 있으며, 커뮤니티 계에 하여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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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조언을 하지만 공보 의 직 는 과거 시의회의 장(City Council President)이었

던 유물로서 진정한 강제권한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공보 은 특히 

시 행정기 에 련된 민원을 조사하고, 시 행정기 과 시민 사이의 분쟁을 

재하며, 시의 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보  활동에 한 결과

보고서를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한다(시헌장 제24조).   

뉴욕시헌장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자신이 정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한 

명 이상의 부시장들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11에 기 하여 7명의 부시장(제1부시장, 경제개발･재건 부시장, 보건･인  

서비스 부시장, 법률문제 부시장, 정부문제 부시장, 운  부시장, 교육･지역 사회

개발부시장)을 두고 있다.

시장 유고 시 부시장은 시장을 행할 권한이 없으며, 주민 직선인 공보

(Public Advocate), 감사 (Comptroller) 순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시장

은 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 역에 해서 책임을 지며, 임기는 구체 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임 는 사퇴를 통하여 임기를 단할 수 있다. 

뉴욕시의 기 구성을 비롯한 주요 조직, 기능  권한 등에 한 내용은 뉴욕

시 헌장에 법  근거를 두고 있다. 를 들어, 시장의 선출방법  권한 등은 시

헌장 3조∼20조, 시의회의 구성방법  권한 등은 시헌장 21조∼49조, 그리고 구

청장의 선출방법과 권한, 조직 등은 시헌장 81조∼8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의결기 인 뉴욕시 의회는 총 51명의 시의원과 공보 으로 구성되며(시헌장 

22조), 시의원은 소선거구제 다수 표제에 의하여 4년 임기의 지역구 의원으로 

시민에 의해 직  선출된다. 시의회 의장(Council Speaker)은 51명의 시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시장 다음으로 시정부의 가장 강력한 향력을 지닌 직 로 간

주된다. 뉴욕시의 행정기  운 과 성과를 감시하며, 토지이용 결정과 산승인 

등 범 한 분야에 입법권을 지니고 있으며, 시 집행기 의 장에 한 임명동

의권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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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쿄도의 부단체장

도쿄는 23개의 특별구를 가지고 있는 역자치단체이다. 도쿄의 기 구성 형

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 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와 달

리 의회에 의한 단체장 불신임제도  단체장에 의한 의회해산제도를 가지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도쿄도 역정부는 도쿄도지사를 수장으로 하는 집행기 인 

도쿄도와 의결기 인 도쿄도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임기 4년의 단체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직  선출한다. 

도지사는 도 사무의 반을 할하며, 도정의 종합성, 통일성을 유지하는 책임

을 진다. 주요 권한으로는 첫째, 산안의 작성, 둘째, 산 집행권, 셋째, 의회 

조례안 제출, 넷째, 조세 등을 징수하는 권한 등을 들 수 있으며, 행정 원회 등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무국의 조직, 직원 정수  신분 취  등에 해 

종합 으로 조정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지사의 권한을 처리하기 하여 이를 보조하는 기 으로서 부지사와 공무원들

이 있다. 부지사는 지사를 보좌하고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며, 지사에게 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재인 경우, 지사의 직무를 리한다. 부지사는 지사가 의회의 동의

를 얻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며 2010년 4월 재 4명이 재직하고 있다.

부지사의 수는 도쿄도부지사 정수조례에 기 하여 4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

사의 사무 일부를 부지사가 결정하도록 임하여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지방자

치법 제167조 제2항, "동경도사안결정규정” 제6조). 부지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나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지방자치법 제162조), 임기는 4년이나 단체장이 해직

사킬 수 있다. 도지사의 권한을 행하며, 권한 행의 순서는 도쿄도지사의 직

무 리순서 규칙에 근거하여 정한다. 

독임제 집행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도쿄도의 집행기 은 

집행기 으로서 주민직선의 도지사 외에도 교육 원회, 감사 원, 인사 원회, 

노동 원회 등 집행기 이 다원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도쿄의 도의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며, 그 역할과 기능은 우리나라와 상당

히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일본 지방자치법 제96조 참조). 도쿄도의회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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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  선출로 임기 4년의 도의회의원으로 구성되며, 선거구는 42개로 2∼6명

을 선출하는 선거구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가 혼재되어 있으며, 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은 42개의 선거구에서 127명이 선출되었다. 

 

3. 베를린시(주)의 부단체장

베를린은 하나의 주인 동시에 하나의 시(베를린헌법 제1조 제1항)인 도시국가

로서 주정부의 지 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 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베를린의 경우, 다른 주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베를린은 지리 으로 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가 에워싸고 

있는 도넛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12개의 구(Bezirk)로 구성되어 있다. 베를린시

의 경우, 의결기 과 집행기 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 으로 운 되

고 있다. 베를린시의 시민 내지 주민을 표하는 기 은 시의회(Abgeordnetenhaus)

라 지칭하며, 이는 시의회와 주의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베를린주 헌법은 기본법(Grundgesetz)에 정하고 있는 것보다 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는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임기 5년 임기의 130명

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회는 다른 주의 주지사에 해당하는 통치시장

(governing mayor)을 선출하며, 주의 법률 제정, 산심의, 집행부 통제 등에 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참사회(Senat)는 베를린 주정부이자 베를린 시정부로서 행정을 이끌고 있으며, 

참사회는 시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통치시장과 8명의 참사회 원(장 )으로 구성

되며, 통치시장이 참사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통치시장은 참사회를 운 하

며, 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의회에 해서 책임을 진다. 통치시장은 정

책의 기본방침(Richtlinie)을 결정하나, 이에 해 시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베를린헌법 제58조 제2항).

베를린헌법에 따르면 참사회가 본부행정(Hauptverwaltung)을 통하여 도시 체

에 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참사회행정(Senatverwaltung)과 하 행정기 ( : 경

찰, 소방, 주통계청, 주행정청, 법원)이 베를린의 본부행정을 구성하고 있다. 참사



44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회행정은 주로 부처업무, 정치  업무  기획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참사

회(Senat)가 직 으로 수행하는 사무로는 연방과 주에 한 사무, 행정 반에 

련되거나 혹은 기본 이고, 일반 인 의미를 가진 사무를 수행하며, 그 밖의 

사무는 주무부서에 의하여 독립 으로 수행된다.

베를린 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통치시장을 보좌하는 2명의 시장(부단체

장)을 둘 수 있으나 이들은 참사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즉, 통치시장이 부단체

장인 시장을 임명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내각 에서 임명

할 수 있다. 시장(부단체장) 임명 시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참사

회의원(장 ) 임명 시 의회에서 취임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참사회의 구성원

은 소 부처를 베를린정부의 기본방침 범주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독자 으로 

운 한다(베를린헌법 제58조 제5항).     

부단체장인 시장은 이론 으로 헌법상 통치시장의 권한을 행할 수 있으나 

어느 시 에 가 행할 것인지는 주로 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통

치시장의 유고 시 시장 에서 연장자인 사람이 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

고 통치시장과 2명의 시장 모두 부재  이거나 유고 시에는 근무연수가 가장 오

래된 참사회 원이 행한다. 통치시장은 언제든지 참사회 원을 퇴임시키고 새

로이 임명할 수 있다(Zivier, 2008). 그리고 참사회 원의 임기는 사표를 제출하

거나 통치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종료된다.          

4. 대도시 부단체장제도의 특성 비교

외국 도시 부단체장제도의 특징을 비교하면, 유사 보다도 차이 이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도쿄, 베를린 등 해외 주요도시의 부단체장제도의 특

성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우선 으로 유사 을 살펴보면, 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하고 있다는 에서 

임명방식이 유사하며, 해임이나 퇴직에 의해서 부단체장의 임기가 단될 수 있

다. 그리고 부단체장의 임명에 상 기 이 직･간 으로 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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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요내용

뉴욕 도쿄 베를린

기관구성 형태 
및 자치단체장 

선출방법

기관구성 형태 기관대립형 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

단체장 선출방법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주(시)의회 선출

부단체장 정수

인원(명) 7명 4명 2명

법적 근거
(법/ 자치법규)

• 뉴욕 City Charter
제7조(1명 이상)

•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11(2008)(7명)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61조  

동경도 정수: 
동경도부지사 

정수조례

베를린 헌법 제56조 
제2항

부단체장 명칭 - 부시장(deputy mayor) 동경도 부지사
시장

(Bürgermeister) 

부단체장 역할 
(기능･권한)

부단체장 업무 
분장

제1부시장/경제개발･재건 
부시장/ 보건･인적 서비스 
부시장/법률문제 부시장/ 
정부문제 부시장/ 운영 

부시장/ 교육･지역 
사회개발부시장 

“동경도부지사의 
담임사항”으로 
소관분야 설정

소관부처 담당하며 
통치시장(governing 

mayor) 대행

독립적인 권한 
범위

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영역

지사의 사무 일부를 
부지사가 결정하도록 
위임 및 사무집행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 

동경도사안결정규정 
제6조

주정책의 기본 
방향을 고려하여 

자기책임 하에 소관 
부처 운영

권한의 근거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11 

•전반적 역할: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항
•구체적 권한: 동경도 

예규(규칙 등)

베를린 헌법 제58조 
제5항

부단체장 
임명방법

임명방법 시장 임명
도지사가 지명, 의회 

동의(지방자치법 
제162조)

시장 임명
(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내각 중에서 
임명)

<표 3-1> 해외 주요도시 부단체장제도 비교 

도시별로 차이가 있는 분야로는 부단체장 정수(인원  법  근거), 명칭, 

역할(업무분장  독립 인 권한 범 ), 신분, 임기, 권한 행의 범   순서 등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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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요내용

뉴욕 도쿄 베를린

임명절차 NA*
도지사 지명-> 도의회 

동의로 임명
(장관 임명시) 

의회에서 취임선서

부단체장 신분
(공무원/

민간전문가)
NA* 특별직3) 주장관(정무직)

부단체장 임기

임기 유무 임기 없음 4년 임기 없음

임기 중단 방법 해임/사퇴
단체장이 해임 가능, 

부단체장의 퇴직
해임/사퇴/시장의 
임기 종료(낙선)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여부

권한대행의 범위 대행권 없음 도지사의 권한 대행

이론적으로 헌법상 
통치시장의 권한 
대행/ 대행계획에 

따른 대행

권한대행 순서

시장 유고 시 주민 직선인 
공보관 (Public Advocate)/ 
감사관(Comptroller) 순으로 

대행

•근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제3항

•순서 결정: 
동경도지사의 

직무대리순서 규칙

(사망 시)연장자

부단체장 임명 
중앙 관여 여부

- 관여 없음 관여 없음 관여 없음 

* NA: Not Available

 

제2절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제도 ⑇

1.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제도

미국의 시 정부(City government)의 형태는 일반 으로 의결기 과 집행기 의 

구성에 따라 시장-의회(Mayor-Council), 의회-매니 (Council-Manager), 원회

(Commission), 주민총회(Town Meeting)로 구분할 수 있다(DeSantis and Renner, 

3)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실시하는 일반직이 아니라 특정 직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인 자로, 특별직은 취임에 
선거로 선출되거나,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 직, 지방공영기업 등의 관리자, 위원회/심의회 등 위원으로 
임시 또는 비상근인 자, 소방단원/교통지도원 등이 해당된다. 특별직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에 열거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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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Dye and MacManus, 2009). 부단체장의 역할과 권한 범 는 기본 으로 이

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의회 유형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Chief Elected Official: CEO)이 행

정  권한을 가지고 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회는 입법기능의 역할

을 하는 형태이다. 반면, 의회-매니  유형은 의회가 정책결정 기능을 하고, 의회

에 의해 임명된 매니 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형태이다. 원회 유형은 입법기

능과 행정기능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원회 원들

(Commissioners)이 조례제정･정책결정･ 산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각 행정부서의 장이 되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형태이다. 원회 유형에서 시

장은 원들이 돌아가면서 맡으며 그 권한이 다른 원들에 비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총회 유형은 유권자가 기본 정책을 형성하고 행정 원(Selectmen)을 

선출하기 해 타운 미 을 개최하며, 선출된 행정 원과 타운 공직자들이 정책

을 집행하는 형태이다.

미국의 시 정부(City government)의 형태는 일반 으로 시장-의회 (Mayor-Council), 

의회-매니 (Council-Manager), 원회(Commission), 주민총회(Town Meeting)로 

구분되어지지만(DeSantis and Renner, 2002; Dye and MacManus, 2009) 행정 능률

성(administrative efficiencies), 시장의 리더십(mayoral leadership), 그리고 정치  

응성(political responsiveness)의 확보 차원에서 시장-의회형 자치단체는 의회-매

니 형의 기능을, 의회-매니 형 자치단체는 시장-의회형의 기능을 채택해오고 

있다(Frederickson et al., 2004; Nelson & Svara, 2010).  즉, 시장-의회형 자치단체

는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의회-매니 형의 기능을 채택해 오고 있고, 의회-

매니 형 자치단체는 시장의 리더쉽과 정치  응성의 부재로 인해 시장-의회

형의 기능을 채택해오고 있다. 

따라서 통  구분으로 오늘날 자치단체를 분류하기에는 무나 간단하다는 

견해가 지배 이며 다수의 연구자들이 더 세분화된 분류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Adrian, 1988; Hannah, 1987; Carr and 

Karuppusamy, 2009; DeSantis and Renner, 2002; Frederickson et al., 2004; Nelson 

and Svar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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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lson and Svara (2010)는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CAO)4)가 어떻게 임용

되느냐에 따라 시장-의회형을 시장-의회-행정 (Mayor-Council-Administrator), 시

장과 의회-행정 (Mayor and Council-Administrator), 시장-행정 -의회(Mayor- 

Administrator-Council), 그리고 시장-의회(Mayor-Council)형으로 분류하고 의회-매

니 형은 의회(시장)-매니 (Council(Mayor)-Manager), 시장-의회-매니 (Mayor- 

Council-Manager), 그리고 수권 시장-의회-매니 (Empowered Mayor-Council- 

Manager)형으로 분류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의회형과 의회-매니 형의 통  구분보다는 Nelson 

and Svara (2010)의 분류를 통해 미국의 시(City) 자치단체 유형과 그에 따르는 

부단체장의 임용 방법, 역할  권한 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5) 

1) 자치단체 유형별 부단체장제도

(1) 시장-의회형(Mayor-Council)

• 시장과 의회-행정관(Mayor and Council-Administrator)

시장과 의회-행정  유형은 의회가 행정부 수장으로 CAO를 임명하는 유형으

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에서 주로 나타나며 특히 인구 2만 5천명 이하의 시

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의회에 의해 임명되는 CAO는 시장과 의회 모두에게 동등한 책임을 지며 해임 

한 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CAO는 시의 모든 법과 조례를 집행하며 선출직 공

무원을 제외하고 모든 부서의 직원을 임용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을 지니고 있

다. 한 투표권은 없지만 모든 의회 회의에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으며 시의 재

4) 시장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CAO는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CAO는 우리나라의 부단체장과 유사
하다(이철규, 2007). 또한 CAO는 Chief executive officer, deputy mayor, chief business officer로도 불려
진다(Frederickson 외, 2004).

5) 미국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회형과 주민총회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므로 본 연구는 시장-의회형과 의
회-매니저형을 중심으로 부단체장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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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태를 포함해 모든 상태를 의회에 알려야 하며 정책 채택을 권고할 수도 

있다. CAO는 시의 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의회는 

CAO를 통해서만 시의 행정  사안을 다룰 수 있다. 

   

• 시장-의회-행정관(Mayor-Council-Administrator)

시장-의회-행정  유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시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CAO를 임명하며 해임 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

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CAO는 의회와 시장에게 동등하게 책임을 지며 Los 

Angeles 시와 San Francisco 시가 이 유형에 속한다. 

CAO는 시의 행정 감독 으로서 시장의 지휘 감독아래 각 부처의 활동과 기능

을 감독･ 리･조정하며 각 부처의 구매나 지출을 포함한 산 집행을 감독하고 

이에 해 정기 으로 시장에게 보고한다.  

CAO는 인사 리자의 역할도 담당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 하에 경찰 인사를 

제외하고 시의 모든 인사를 리 감독한다. 

CAO는 시장이 업무수행에 해 요구하는 모든 일에 해 지원하며 이에는 시

장의 산안 작성과 의회로의 산안 제출에 한 지원도 포함된다. 

CAO는 각 부처의 업무  사업 활동이나 결과를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마다 시장과 의회와 미 을 가져야 한다. 한 의회와 시의 각 부처와의 계를 

조정하는 일을 수행한다. 시장-의회-행정  유형에서 CAO의 역할은 시장이 정

하는 범 에 따라 결정된다.      

• 시장-행정관-의회(Mayor-Administrator-Council)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장에 의해 선출되는 CAO 유형은 인구 25만 명에서 100만 

명인 도시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시장에 의해서 선출되는 CAO는 의회에 

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장에 해서만 책임을 지며 CAO의 임무와 책임

은 시장이 정하는 범 에 따라 달다진다. 캘리포니아의 Fresno 시와 펜실베이니

아의 Philadelphia 시가 이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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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no 시의 CAO는 각 부서의 업무성과를 감독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며 시장

에 해서만 책임을 진다.  

Philadelphia 시의 경우는 리 감독 (Managing Director)이라는 명칭으로 시장

을 보좌하고 각 부서를 지휘･감독한다. 리 감독 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각 부

서의 장(department heads)을 임용하며 시장과 각 부서  원회와의 연락

(Contact Officer)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시장-의회(Mayor-Council)

시장-의회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CAO를 두지 않고 

집행기 의 최고행정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로서, 시장과 입법기 으로서

의 의회 간에 권력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다. New York, Chicago, 

Seattle 시와 같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나 인구 25만에서 100만 규모의 시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시장은 시의 모든 법과 조례를 집행하며 행정부서를 구성

하고 지휘･감독한다. 시장은 의회에 시정 황과 재정 상태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CAO를 두고 있지 않는 시장-의회 유형의 뉴욕시 경우, 시장에 의해 임명되는 

부시장(Deputy Mayor)을 7명이나 두고 있고 이들의 임무와 책임 범 는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의 부재 는 해임 시에는 뉴욕시의 감사 (Comptroller) 는 공보

(Public Advocate)이 행하게 되는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임명권  해임권을 포

함해 부시장에게 임되었던 시장의 권한은 이들이 행사하지 못한다. 

Seattle시의 경우, 시장의 부재 는 해임 시에는 의회 의장이 신 시장의 역

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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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매니저형(Council-Manager)

• 의회(시장)-매니저형(Council (Mayor)-Manager)

의회(시장)-매니 형은 인구 10만 명에서 25만 명 규모의 소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시 매니 (City Manager)는 으로 행정 리 능력과 자질을 

기 로 의회에 의해서 정해진 임기 없이 임명되고 의회에 의해서 해임된다. 의회

(시장)-매니 형에서 시장은 의회에서 호선하는 경우로 상징  존재에 불과하다.  

의회에 의해 임명된 시 매니 는 의회의 지휘･통제 하에 실질  집행기 장으

로 시의 모든 법과 조례를 집행하며 각 부서장을 포함한 그 부하 직원들을 지

휘･ 통제하며 필요하다면 조직을 재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매니 는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조례나 법안 채택에 해 의회에 권고할 수 있

고 의회나 시장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모든 의회 회의에 참석해야하며 시의 

재정  상태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한 매니 는 의회의 승인을 해 의회에 

산안을 제출해야하며 시의 모든 부서의 지출사항에 해서도 감독해야 한다. 

이밖에 의회의 조치나 조례 등을 통한 임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시장)-매니 형에서 의회와 시 매니 의 계를 살펴보면, 의회는 행정  

사안을 시 매니 를 통해서만 다룰 수 있고, 시 매니 는 의회에 참 할 때만 의

회의 지시와 명령을 받을 뿐 의회 의원 개개인이 시 매니 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시의 각 부처와 매니 의 계를 살펴보면, 시의 모든 하  리직과 시 법무

은 시 업무의 능률  리를 해 시 매니 를 지원해야 하고 시 매니 는 각

종 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원회와 각종 사안에 해 조해야 한다.

• 시장-의회-매니저형(Mayor-Council-Manager)

시장-의회-매니 형은 주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Oregon 주의 

Ontario시나 Nevada 주의 Las Vegas 시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의회(시장)-매니 형

과는 달리 시장은 시민으로부터 직  선출되며 의회에 한 모든 규칙을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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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다. 다만 시장은 의회 결정에 한 거부권(Veto Power)이 없다는 에

서 의회(시장)-매니 형과 같으며 시장은 고문 원(Councilor)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시장-의회-매니 형에서의 시 매니 는 으로 행정 리 능력과 자질을 바

탕으로 의회에 의해 정해진 임기 없이 임용되고 의회에 의해서 해임된다. 시 매

니 는 업무 성과에 해 의회에 책임을 진다. 

시 매니 는 의회나 시장의 요청이 없는 한 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하

며 의회의 모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의회에 한 통제권은 없다. 의회 한 

시 업무 활동에 해서 시 매니 에게 직･간 으로 지시 는 명령을 행사할 

수 없다. 시 매니 는 시 업무에 해서 항상 의회에 알려야 하고 연  보고해야 

하며 의회에 제출할 산안을 비해야 한다. 한 시의 모든 법이 정당하게 집

행되는지 감독해야 하고 시의 모든 리 직원을 임명･해임･감독･통제한다. 필요

하다면 조직을 재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 수권시장-의회-매니저형(Empowered Mayor-Council-Manager)

수권시장-의회-매니 형은 의회-매니 형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

형이다. 이 유형에서 시장은 시민으로부터 직  선출되며 의회-매니 형과 시장-

의회-매니 형과는 달리 의회결정에 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시장은 

시 매니 가 작성한 산안을 의회 제출 에 검토할 권한과 각 부서의 장과 행

정 리 직원을 임용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 매니 는 시장의 후보 지명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으로 행정 리 능력

과 자질을 바탕으로 정해진 임기 없이 임용되며 일련의 차에 따라 시장과 의

회에 의해 해임된다.  

시 매니 는 최고집행기 장으로서 시의 모든 법과 조례를 집행하며 시에 필

요한 직원을 임용하고 해임할 권한을 갖으며, 시의 모든 부서를 지휘･감독한다. 

한 시를 표해서 모든 법률  계약을 집행하며 산에 해서 시 공무원의 

보수나 보상을 결정한다. 시 매니 는 투표권한은 없으나 의회의 모든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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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으며 시 매니 가 필요하다고 단되는 정책에 해 시장의 사  

검토 후에 의회에 조언할 수 있다. 

시의 재정  상태에 해 항상 시 의회에 알려야 하며 산 담당자로서 의회

에 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의회나 의회 의원 개개인은 공식 으로나 사 으로

나 시 매니 를 포함해서 시 매니 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의회는 시 매니 를 통해서만 행정사안을 다룰 수 있다.   

2) 자치단체별 부단체장 특성 비교

시장-의회형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어 살펴본 바, CAO의 임무는 구에 의

해 임명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의회 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CAO를 임명하는 시장 그리고 의회-행정 형과 시장-의회-행정 형의 CAO는 의

회와 시장 모두에게 책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 임명되는 시장-행정

-의회형의 CAO보다는 역할이 더 범 하다고 볼 수 있다.

Nelson and Svara(2010)에 의하면 CAO를 두고 있지 않은 시장-의회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시장-의회-행정 형이 차지하고 있

다. 시장 그리고 의회-행정 형과 시장-행정 -의회형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의회형의 정부유형
CAO의 
유무

CAO의 임명
CAO의 
임기

비율

Mayor and Council-Administrator 있음 의회 없음 13.8%

Mayor-Council-Administrator 있음
시장의 후보지명, 

의회 승인
없음 21.0%

Mayor-Administrator-Council 있음 시장 없음 13.0%

Mayor-Council 없음 - - 52.2%

<표 3-2> 시장-의회형의 기관구성 

자료: Nelson and Svara(2010,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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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매니 형의 경우, 시 매니 는 정치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행정 리 

능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임용되며, 임무는 시의 모든 법과 조례를 집행하고 부

서를 리･감독하고 의회에 산안을 제출한다는 에서 유형별로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와 시 매니 의 계 한 모든 유형이 의회가 시 매니 를 통해서만 행

정  사안을 다루고 시 매니 에 직･간 으로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이 같다. 다만 의회-매니 형의 경우는 시장이 어떻게 선출되느냐에 따라 시 

매니 와 시장과의 계가 다소 차이가 있다.

의회(시장)-매니 형과 시장-의회-매니 형은 CAO가 의회에 해서만 책임을 

지고 수권시장-의회-매니 형의 CAO는 시장의 지휘･감독 아래서 산안을 의회

에 제출하는 등 시장에 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유형 시장선출방법
CAO의 
유무

CAO의 
임명

CAO의 
임기

비율

Council 

(Mayor)-Manager
의회에 의해 선출 있음 의회 없음 37.2%

Mayor-Council-Manager 유권자들로부터 선출 있음 의회 없음 61.5%

Empowered   

Mayor-Council-Manager
유권자들로부터 선출 있음

시장의 

후보지명, 

의회승인

없음 1.3%

<표 3-3> 의회-매니저형의 기관구성 

자료: Nelson and Svara(2010, 555)

3) 미국 부단체장의 특성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ICMA, 2010)6)에 의한 시 매

니 /CAO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3-4>와 같다. 

6) ICMA (2010)는 2009년 인구 10,000명 이상의 1,960개 시 (City)의 시 매니저/CA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고 응답자는 42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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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서의 재임기간이 1-5년은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

로 6-10년이 16%, 11-15년이 12%, 16-20년이 6%, 21-25년이 4%, 25년 이상의 재

임기간은 2%를 차지한다. 한편 시 매니 /CAO로서의 총 경력기간을 살펴보면, 

1-5년이 24%, 6-10년이 18%, 11-15년이 14%, 16-20년이 12%, 21-25년이 13%, 25

년 이상이 19%이다. 2010년 ICMA 조사에 의한 직에서의 시 매니  재임기간

을 살펴보면 1-5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10년 이상의 재임기간

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 직을 포함한 총 재임기간을 살펴본 바, 

시 매니 /CAO들은 상당한 문가로서의 경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임 기간
현직 총 경력기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1-5년 231 61 90 24

6-10년 62 16 69 18

11-15년 46 12 53 14

16-20년 21 6 45 12

21-25년 15 4 50 13

  25년 이상 7 2 72 19

합계 382 100 379 100

<표 3-4> 시 매니저/CAO의 재임기간 

자료: ICMA, Municipal Year Book(2010: 11)

ICMA(2010)의 조사에 의한 시 매니 /CAO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3-5>와 같다. 50-64세가 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35

—49세가 30%, 65세 이상과 34세 미만이 각각 4%와 3%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4세미만, 35-49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시 

매니 /CAO는 주로 인구규모가 은 시에서 높은 분포율을 나타내지만 50-64세

의 시 매니 /CAO는 비교  인구규모에 상 없는 고른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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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 합계
34세 미만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000,000이상 2 0 0 0 0 2 1 0 0

500,000 -

999,999
2 0 0 1 * 1 * 0 0

250,000 - 

499,999
4 0 0 0 0 4 1 0 0

100,000 -
249,000

27 1 * 3 1 23 6 0 0

50,000 -

99,999
55 0 0 10 3 41 11 4 1

25,000 -

49,999
115 1 * 35 9 74 20 5 1

10,000 -

24,999
173 10 3 63 17 94 25 6 2

합계 378 12 3 112 30 239 63 15 4

<표 3-5> 시 매니저/CAO의 연령 분포 

자료: ICMA, Municipal Year Book(2010: 11)
* 0.5% 미만

4) 미국의 주요 도시 부단체장제도 

(1) 샌프란시스코시의 부단체장

캘리포니아 주에 치한 인구 80만 명 규모의 샌 란시스코 시는 시장-의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샌 란시스코 시는 시장(Mayor), 의결기 인 의회(Board 

of Supervisors), 평가인/기록 (Assessor/Recorder), 법률 리인 (City Attorney), 감

사 (Controller), 시 행정 (City Administrator), 행정부서(Departments) 등 다수의 

행정기 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며 시 행정 반과 모든 부처를 감

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시 의회에 한 거부권(Veto power) 행사와 함께 자치 

조직권, 산 편성권, 규칙 제정권 등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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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시 행정부서의 장을 임명하며 한 시 행정 (City Administrator)을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시 헌장에는 10년 이상의 정부 리 경력 는 

시･카운티 정부에서의 5년 이상의 재무분야 경력을 시 행정 의 자격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시 행정 은 시장이나 행정명령에 의해 부여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채권(Bond), 장기 부채(Long-term indebtedness), 조달(Procurement), 

계약(Contracts) 등과 련된 정책  행정 차를 리･감독할 책임을 지니고 있

다. 한 시 행정 은 자신의 리･감독 하에 있는 행정 부처의 장을 임명･해임

할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시 의회에 조달  계약과 련된 규칙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장 혹은 시 의회의 간섭 없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시 헌

장 제3조).

시장의 일시  공석  유고시 시장의 권한 행은 시 의회 의장(President of 

the Board of Supervisors)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결기 인 샌 란시스코 

시 의회는 총 11명의 의원(Supervisors)으로 구성되며 시의원은 4년 임기의 지역

구 의원으로 시민으로부터 직  선출된다.

시 의회 의장(President of the Board of Supervisors)은 11명의 의원들의 다수

표제에 의해 2년 임기로 선출되며 모든 회의를 주 하며 상임 원  특별 원

을 임명하며 그 밖에 시 의회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샌 란시스코 시 의회는 시의 모든 직 의 직원의 정원을 결정하며, 부서의 

설치  폐지를 포함한 행정부처의 운   성과를 감시하며 산 승인 등 범

한 분야에 입법권을 지니고 있다.

(2) 필라델피아 시의 부단체장

펜실베니아 주에 치한 필라델피아 시는 인구 150만 명 규모의 도시로 시

장-의회 체제의 기 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 정부는 시장, 시의

회(City Council), 감사 (City Controller), 출납 (City Treasurer), 시 법무인(City 

Solicitor), 리감독 (Managing Director), 행정부서 등 다수의 행정기 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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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필라델피아 시장은 시의 최고 집행권자로서 주민에 의해 직  선출되고, 임기

는 4년이며, 시의 모든 행정  법률 집행에 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시장은 

거부권 행사와 함께 인사, 산 편성, 규칙 제정 등의 범 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장은 시의 수많은 부서와 집행기 을 효율 으로 리･감독하기 해 

리 감독 (Managing Director)을 임용한다. 

정무직(Cabinet Position)인 리감독 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모든 부처의 장

(Heads of Department)을 임명하며, 이들 부처의 장은 리감독 을 통해 시장에 

한 책임을 지며, 리감독 은 주기 으로 시 정무에 해 시장에 보고해야 하

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 헌장 제5조에 의하면 사･공공기 의 집행

부에서 어도 5년 이상의 경력을 리 감독 의 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장의 유고시 리 감독 은 집행 행권은 없으며, 신 시 의회 의장 

(President of the Council), 재무 원회 원장(Chairman of the Finance Committee) 

순으로 시장 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결기 인 필라델피아 시 의회는 4년 임기의 총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의원  10명은 소선거구제(by-districts)에 의해 선출되며 7명은 선거구제

(at-large)에 의해 선출된다. 시 의회 의장은 시 의회 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시 

의회는 산 승인 등 범 한 분야의 입법권을 지니고 있다.

(3) 오클라호마 시의 부단체장   

오클라호마 주에 치한 오클라호마 시는 인구 50만 명 규모의 시로 의회-매

니 형의 기  통합형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시정부는 시장, 시장

과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시 의회(City Council), 시 매니 (City Manager), 감사

(City Auditor), 의회 사무국장(City Clerk), 시 법무인(Municipal Counselor), 출

납 (City Treasurer), 행정부처 등의 기 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은 시의 최고 집행권자로 임기는 4년이며 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동시에 

시의회의 의장(President of the Council)을 맡으며 모든 회기를 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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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유고시에는 부시장(Vice-Mayor)이 권한을 행하지만 행기간 동안의 

모든 의결권(voting)은 시장으로서가 아닌 의원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 부시장(Vice-Mayor)은 각각의 의원들이 6개월 임기로 순차 으로 맡는 순환

보직의 행태로 실질 으로 행정부처에 한 리 감독권이 없는 부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클라호마 시의 의결기 인 시 의회는 시장과 8개의 지역구에서 선출된 8명

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회는 시 매니 (City Manager), 감사 (City 

Auditor), 시 법무인(Municipal Counselor), 시 사(Municipal Judges)를 선발하며 

이들에 한 해임도 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시 매니 (City Manager)는 시정부의 최고 집행권자로서 시의 모든 부서를 

리･감독할 책임을 지며 매년 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한 선거에 의해 선출

되거나 의회에 의해 선발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부서의 공무원  직원을 임

명･해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시 헌장과 시 의회에 의해 부여된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시장과 시 의회는 시 매니 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이나 직원에 해서

는 해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로지 시 매니 를 통해서만 행정 사안을 다룰 

수 있다.   

(4) 도시별 부단체장제도 특징 비교

기 립형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샌 란시스코와 필라델피아 그리고 기

통합형을 유지하고 있는 오클라호마의 기 구성을 포함한 부단체장의 명칭, 임

기, 임용방법 등의 부단체장 제도의 특징을 앞에서 살펴 본 결과 다양한 것으로 

보여 진다.

샌 란시스코는 시 행정 (City Administrator), 필라델피아는 리 감독

(Managing Director), 오클라호마는 시 매니 (City Manager)라는 명칭으로 부단

체장으로서 시의 모든 부서  직원을 리･감독하고 있다. 

임명방법에 있어서도 샌 란시스코는 시장 지명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되며, 필라델피아의 경우는 시장에 의해 임명되며, 오클라호마는 의회에 의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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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주요내용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오클라호마

기관구성 형태 

및 자치단체장 

선출방법

기관구성 형태 기관대립형 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

단체장 선출방법 선거 선거 선거

부단체장 정수

인원(명) 1 - 1

법적 근거

(법/ 자치법규)

샌프란시스코 City Charter

제 3조

필라델피아 

City Charter 제 5조

오클라호마 

City Charter 

제 4조 

부단체장 명칭 -
행정관

(City Administrator)
관리 감독관

(Managing Director)

시 매니저

(City Manager)

부단체장 역할 

(기능･권한)

부단체장 업무 

분장
- - -

독립적인 권한 

범위

시장 또는 행정명령에 의해 

부여된 업무

시 헌장에 의해 부여된 

업무

시 헌장 또는 의회에 의해 

부여된 업무

권한의 근거

샌프란시스코 

City Charter

제3조

필라델피아 

City Charter 제5조

오클라호마 

City Charter 

제4조 

부단체장 

임명방법

임명방법 시장 지명, 의회 동의 시장 임명 의회 임명

임명절차
시장 지명-> 의회 동의로 

임명
NA* NA*

<표 3-6> 미국의 주요도시 부단체장 제도 비교 

명된다. 따라서 임기 단 방법도 샌 란시스코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해임하며, 필라델피아는 시장에 의해 해임되며, 오클라호마는 의회에 의해 해임

된다.

샌 란시스코의 시 행정 (City Administrator), 필라델피아의 리 감독  

(Managing Director),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시 매니 (City Manager) 모두는 자치

단체장의 권한 행권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공통 이 있다. 자치단체장의 유고 

시 권한 행은 샌 란시스코 시는 시의회의 의장이 행사하며, 필라델피아 시는 

시의회 의장/재무 원회 원장의 순으로 행하며, 오클라호마 시는 부시장 

(Vice-Mayor)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하고 있다. 

시 헌장(City Charter)을 심으로 살펴 본 샌 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오클라

호마의 부단체장제도의 특징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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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주요내용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오클라호마

부단체장 신분
(공무원/

민간전문가)
NA* 정무직 NA*

부단체장 임기

임기 유무 5년 임기 없음  임기 없음

임기 중단 방법
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해임
시장에 의해 해임 의회에 의해 해임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여부

권한대행의 범위 대행권 없음 대행권 없음 대행권 없음

권한대행 순서 시의회 의장

시의회의장/재무위원회 

위원장

(Chairman of the Finance 

Committee)  순으로 대행

부시장(Vice-Mayor)**

부단체장 임명 

광역 관여 여부
- 관여 없음 관여 없음 관여 없음

 * NA: Not Available
** 명칭은 부시장(Vice-Mayor)이나 이는 시의원들이 6개월간 돌아가면서 맡는 순환보직으로 실질적 부시장

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일본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

1888년 시제/정 제에 의해 설치된 조역(助役)을 신하여 2007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부시정 장의 직이 신설되었다. 종 에 교토시처럼 사실상 부시장이라

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07년 4월 1일 이후 부시정 장이 정식 명

칭이 되었다. 기본 으로 재의 부단체장(이  助役으로 지칭)제도의 틀은 1947

년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07년 개정 에는 도도부 에 부지사 1명, 시정 에 조역 1명을 둔다는 원칙

을 규정하 고, 이를 두지 않는 경우 혹은 정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

르도록 하 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원칙 으로 정수는 법정화 시키지 않게 되

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다(지방자치법 제161조 제2항). 한편 

조례로 부지사/부시정 장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동법 제161조 제1항). 를 들

어, 군마  오타시와 가나가와  야마토시에서는 조례에 따라 부단체장을 두지 

않은 반면, 나하시를 비롯하여 몇몇 시에서는 부단체장의 정수를 3명으로 정하

고 있었다. 시정 에 두는 부시정 의 정수는 한 명도 두지 않는 경우부터 5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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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부시정촌장의 정수 부시정촌장의 현원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홋카이도 1 160 17 1 1 14 147 17 1 1

아오모리현 38 2 12 26 2

이와테현 1 27 7 4 25 6

미야자키현 1 31 3 1 5 28 3

아키타현 1 19 5 3 17 5

야마가타현 34 1 8 26 1

후쿠시마현 57 2 9 48 2

이바라키현 1 36 6 1 4 34 6

도찌기현 1 22 7 5 19 6

군마현 5 30 3 15 21 2

사이타마현 2 62 5 1 7 60 3

치바현 4 47 4 1 7 47 2

도쿄도 34 27 1 2 40 20

가나가와현 1 18 10 3 1 2 18 9 3 1

니이가타현 20 10 1 4 19 7 1

토야마현 12 3 13 2

이시카와현 13 6 3 11 5

후쿠이현 14 3 16 1

야마나시현 8 18 2 11 16 1

나가노현 3 71 6 12 64 4

기후현 4 35 3 10 30 2

시즈오카현 28 8 1 2 29 5 1

아이치현 1 47 12 1 4 45 12

<표 3-7> 시정촌별 부시정촌장의 정수 및 현원 

지 둘 수 있는 시정 이 있어서 인원수의 차이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7> 참조). 그러나 체 시정 의 78.8%가 1명의 부시정 장을 두고 있으며, 2

명인 경우는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4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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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부시정촌장의 정수 부시정촌장의 현원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미에현 5 19 5 10 15 4

시가현 24 2 5 21

교토부 13 12 1 1 19 5 1

오사카부 15 24 4 3 20 18 2

효고현 1 29 10 1 1 29 10 1

나라현 1 37 1 7 32

와카야마현 1 25 4 5 23 2

돗토리현 2 15 1 1 4 14 1

시마네현 14 6 1 18 2 1

오카야마현 17 10 1 19 7

히로시마현 12 10 1 2 11 9 1

야마구찌현 1 16 3 1 18 1

도쿠시마현 16 8 1 21 2

가가와현 16 1 1 15 1

애히메현 15 5 1 17 2

고치현 1 30 3 2 30 2

후쿠오카현 60 4 2 2 59 4 1

사가현 1 14 5 2 16 2

나가사키현 14 8 1 1 16 6

구마모토현 2 42 3 12 34 1

오이타현 13 4 1 2 14 2

마야자키현 24 2 1 1 1 23 2 1 1

가고시마현 31 14 5 29 11

오키나와현 2 35 4 5 32 4

합계
시정촌수 51 1,419 301 25 2 2 218 1,344 221 13 2 2

% 2.9 78.8 16.7 1.4 0.1 0.1 12.1 74.7 12.3 0.7 0.1 0.1

 자료: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082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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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단체장의 증원 는 감원에 한 조례 제정권은 단체장과 의원 양쪽

에 있다고 해석된다. 공무원제도상의 부단체장의 지 는 상근 특별직이며, 비상

근 조역을 둘 수 없다.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임명하나 의회 동의를 얻어 선임한

다(지방자치법 제162조). 조역은 단체장에게는 최고의 보좌기 이므로 조역의 선

임권은 단체장의 권한이며, 이에 근거하여 단체장과 조역 간에 신뢰 계가 유지

되는 형태이다.

부단체장은 단체장의 보좌역으로 의회와의 교섭에 임하는 등 의회와의 계를 

시하여 단체장의 부재 혹은 유고시 직무 리자로서 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부단체장의 선임을 단체장의 의사결정에만 

맡기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의회의 동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

운 을 이루려는 목 이 있다.

부단체장의 임기는 원칙 으로 4년이나, 단체장은 임기 에 부단체장을 해직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3조). 임기 규정은 일반 으로 그 임기 에 신분을 

박탈되지 않는다고 신분보장을 하고 있으나 부단체장에 해서는 그 특수한 신

뢰 계에 따라 단체장 쪽에 일방 인 해직권이 부여되어져 있다. 선임 때와는 

달리 의회 동의가 필요치 않으며 단체장이 일방 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방 인 해직이 인정되는 주요 이유로서 부단체장은 단체장의 최고 

보좌기 이므로 양자의 조가 기본 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를 들어, 단체

장과 부단체장 간에 의견 충돌이 있거나 정치 인 입장에서 립되는 경우, 만

약 단체장의 해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 내에서 더욱 큰 혼란이 발

생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단체장과 의원과 동일하게 부단체장에 하여 결격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즉,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역이 될 수 없으며, 한 재임  결정사유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단체장의 퇴직에 해서는 임의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퇴직과 동

일하게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는 조역의 직무로부터 그 사이 후임자의 선임 비 

등의 이유로 야기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운 의 혼란과 정체를 이기 한 것이

다. 즉 조역은 퇴직하려고 하는 경우, 20일 까지 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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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기일 에 퇴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5조).

그 외 퇴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신분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단

체장처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겸직 지, 겸업 지 규정을 반하는 경우, 해

직청구에 기 한 의회의 동의가 있은 경우이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

로 조역의 해직청구가 실시될 때 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그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조역은 그 직을 상실한다(지방자치법 제86조, 제87조). 조역은 주

민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법에서의 지 , 기능의 요성 때문에 부단

체장의 해직청구는 선거민에게 부여된 직 청구권의 하나이며 소환의 일종이다.

부단체장은 상근 지방공무원이며, 료, 여비  제 수당을 수령한다(지방자치

법 제204조). 하지만 일반직이 받는 수당  특수근무수당, 시간외 수당 등 상당

수의 수당이 지 되지 않는다. 기본 으로 조정수당, 기말수당, 한랭지 수당만이 

각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지 되고 있다. 복무에 해서는 종 의 시정  

직원 복무규율의 례에 따르며, 징계처분에 해서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9조와 

법시행 규정 제39조  제24조에 기 하여 실시되고 있다.

부단체장의 직무는 단체장의 보좌, 담임하는 사무 감독, 단체장의 직무 리의 

3가지로 구분 된다(지방자치법 제167조). 단체장의 보좌로서의 직무는 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 으로 보좌하는 경우로, 단체장의 임을 받아,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처리하는 경우  단체장의 명에 따라 임시 리로 

실시하는 직무이다. 담임하는 사무 감독으로서의 직무는 조역 이외의 보조기

의 직원사무 감독이 이에 속한다. 단체장의 리로서의 직무는 단체장의 권한의 

부 는 일부를 조역이 리 행사하는 경우이며, 법정 리로 수권 리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3조). 

부지사  조역에 기 되는 직무와 역할은 행정실무경험자에 의한 단체장의 

보좌, 다양한 단체장과의 직무분담  정치  역할 분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서의 엽 제의 회피에 있다. 실제로 조역의 업무는 이러한 추상  규정 이상으

로 다양하다.

1977년 9월에 개최된 제17차 조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  개선에 

한 제언이 제기되었으며, 이 가운데 시정 의 조직형태에 한 검토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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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지방제도조사회는 지방제도조사회 설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제도에 한 

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해 내각부에 설치된 심의회이다. 지방제도조사회에

서 부단체장의 성격을 기술  성격/권력  성격(河中二講 카와나가 니코), 행정

의 로페셔 /정치  변인의 성격(新藤 宗幸 신도 무네유키), 정무형(단체장

의 정치  신조를 공유하는 자를 선임)/사무형(자치단체 실무 정통자로 직원으로

부터 선출)(天野巡一 아마노 이치), 사무조역과 정치조역(依田博 요다 히로시)

와 같이 논의하 다.

3. 독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

독일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구분되는 독자 인 주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가지

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법(Grundgesetz) 제28조에 따라 자치권을 부여받

고 있으나 주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운 하고 있다. 기본법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정에 한 권한은 으로 주에 속한다.

따라서 개별 주별로 지방자치법이 상당히 다르며, 지방자치단체의 기 구성도 

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 으로 크게 4가지 유형 - 북독일 의

회형, 남독일 의회형, 이사회형, 시장형 - 으로 구분할 수 있다(Wehling, 2006). 

우선 으로 이러한 4가지 형태에 해서 살펴본 후, 1990년 이후의 새로운 경향

에 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1) 지방자치법의 4가지 유형

(1) 북독일 의회형(Norddeutsche Ratsverfassung)

북독일 의회형의 출발은 제2차 세계  이후 령 국가 던 국의 지방자치

법에 기 하고 있다. 주민은 직 선거로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의회는 

기 자치단체인 게마인데의 최고기 (oberstes Gemeindeorgan)으로서 모든 사무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그림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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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마인데행정의 리는 지방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게마인데 사무총장

(Gemeindedirektor) 는 시(군)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있다. 사무총장은 게마인

데의 법  표자이며, 행정 리자(Verwaltungsleiter)이다. 그러나 사무총장의 권

한은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상당히 약한 편에 속하며, 게마인데 의회는 사무총

장에게 임한 사무에 해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게마인데 의회는 사무

총장을 행할 수 있는 부단체장의 업무 역을 결정할 수 있다. 부단체장은 사

무총장의 지시를 받는 선거직 공무원이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법  

지  측면에서는 사무총장과 거의 동일하다.  

북독일 의회형은 1945년 이후 노르트라인-베스트팔  주와 니더작센 주에서 

도입하 다. 게마인데 의회의 권한이 막강한 일원 인 행정체계는 시간이 지나

면서 차 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우선 으로 행정사무의 문화와 복

잡화로 인하여 의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

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이 이러한 유형을 도입할 때 생각했던 것처럼 립 이

거나 비정치 으로 행동하지만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게마인데 사무총장은 의

회로부터 독립된 독자 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서 일원  행정구조는 두마차 

체계로 바 게 되었다.

시장:

지방의회 의장 겸 
행정책임자

위원회

주민 주민

행정
부집행관

자치단체의
행정집행관

지방의회

선거
선거

선거

선거

지도

구성

통제

지도

<그림 3-1> 북독일 의회형의 기본구조

자료 : Wehling, Hans-Georg(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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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독일 의회형(Süddeutsche Ratsverfassung)  

이원 인 체계로 구성된 남독일 의회형의 기원은 19세기의 뷔르템베르크와 

바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은 주민의 직 선거로 

선출된다(<그림 3-2> 참조).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최고기 으로서 행정의 주요

원칙을 결정하고, 행정을 감독하며, 모든 주요 업무에 해서 결정을 한다. 그리

고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투표권을 지닌 지방의회  원회

의 의장이며, 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표한다. 단체장의 법  

지 는 지방의회의 법 인 결정에 한 거부권(Widerspruchsrecht)과 신속결정

권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단체장은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서 핵

심 인 치를 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부단체장은 고유의 업무

역을 지니며, 이 역 내에서 단체장을 행한다. 그러나 부단체장은 지방의회

에서 투표권이 없으며, 때로는 단체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시장:

지방의회 의장 겸
행정책임자

지방의회

행정주민

위원회

선거

지도

지도

통제
구성

선거

<그림 3-2> 남독일 의회형의 기본구조 

자료 : Wehling, Hans-Georg(1994)

이 유형은 바이에른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채택하 으며, 통일 이후 작

센주에서도 이 유형을 채택하 다. 그리고 최근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 , 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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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 라인란트-팔쯔, 자르란트, 작센-안할트, 슐 스비히-홀스타인, 튀링겐 등의 

주에서는 이 유형을 일부 수정하여 채택하고 있다.   

 

(3) 이사회형(Magistratsverfassung)

이사회형은 로이센의 도시법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원래는 이원 인 구조로 

이루어졌다. 즉, 이사회형은 집행기 (행정)과 의회(의회)가 상호 분리된 이  

권력구조에 따른 집단합의체기구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 이자 

의결기 은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는 모든 주요사무에 

해서 의결하며, 집행부를 감독한다. 이사회는 가장 요한 행정기 으로서 지

방의회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는 의사결정  집행, 행정운  

등에 한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외부 으로 자치단체를 표한다. 단체장과 부

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의해서 선출된다. 의회에서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단체장의 투표가 결정 인 역할을 한다.

헤센주에는 아직도 ‘비 형 (unechte) 이사회형’이 용되고 있기는 하나 

1994년부터 단체장은 시민들에 의해서 직  선출된다. 단체장은 집행부의 수장

이며, 이사회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헤센주에서는 단체장에게 이사

회의 법 이고 공공복리를 해하는 의결에 한 거부권과 이의제기권을 부여하

고 있다. 그리고 이사회 내에서 업무분장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  사무를 담

당하는 이사회에 신속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헤센주의 지방자치법 개정은 직선으로 선출된 사람들의 법  상을 강화하는 

데 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헤센주는 이사회형과 작별을 고하게 되었다.  그

리고 슐 스비히-홀스타인주의 경우도 도시에서 채택하 던 ‘비 형  이사회

형’은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폐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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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정주민

위원회 지도

선거

통제

구성

선거

이사회:

협의체 회의/
구성(시장 및 각 

국장)

<그림 3-3> 이사회형의 기본구조  

자료 : Wehling, Hans-Georg(1994)

(4) 시장형(Bürgermeisterverfassung)

시장형은 라인의 좌측 지역을 령한 랑스의 향을 받아 랑스 지방자치

법과 유사한 측면이 많으며, 시장형을 ‘라인식 시장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

장이 법 으로 투표권을 가진 지방의회 의장인 경우 ‘ 형 (echte) 시장형’이라

고 말하며, 지방의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경우는 ’비 형 (unechte) 시장형‘이라

고 부른다.        

이원 으로 구조화된 시장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 인 지방의회와 단체장으

로 구성된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직 선거로 선출하나 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의해서 선출된다(<그림 3-4> 참조). 지방의회는 법률 상 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하

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모든 자치사무에 해서 의결할 

수 있다. 시장형의 특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강한 것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원회의 의장이며, 자치단체의 수장으

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표한다. 그러나 남독일 의회형과 큰 차이는 시민들에 의

해서 직  선출되지 않는 ,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투표권이 없거나 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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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제한되어 있다는 이다.         

시장형은 라인란트-팔쯔주의 게마인데와 소도시에서 1994년까지 채택되었으

며, 자르란트주도 1994년까지만 이 유형을 채택하 고, 슐 스비히-홀스타인의 

경우 1996년까지 이 유형을 유지하 다. 그러나 3개 주 모두 자치법 개정을 통하

여 단체장을 직  선출하는 방식으로 환하 다.   

 

지방의회

행정주민

위원회 지도

선거

지도

구성

선거

시장:
지방의회 의장 겸

행정책임자

부시장
선거

<그림 3-4> 시장형의 기본구조  

자료 : Wehling, Hans-Georg(1994)

2) 1990년 이후의 새로운 경향

1990년  이후로 자치단체 기 구성의 형태가 주의 경계를 벗어나 서로 수렴

하는 상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 때 주도 인 역할을 한 형태는 남독일 의회형

이었다. 이러한 상을 “남독일 의회형의 승리”(Siegeszug der süddeutschen 

Ratsverfassung)라고 불 으며, 다른 주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되어 시장직선제를 

도입하는 주들이 이후 크게 증가하 다. 이로 인하여 통 으로 해오던 4가

지 유형이 지닌 의미는 상당히 퇴색되었다. 

이와 같이 통 인 유형 구분이 차 퇴색되는 이유는 자치단체 사무가 더욱 

증가하고,  더 복잡해지는 것과 하게 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무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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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감 있게 처리하기 해서는 지방의회에서 명 직으로 근무하는 시민들로 하여

 많은 시간 투자를 요하고, 지방자치와 련된 업무처리에 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법률의 임이나 분권에 기 하여 사무를 행정 리자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무의 임은 사무처리 권한의 축소  정책결정 구조

의 변화와 연 되어 있다. 특정인에게 권한이 집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주의회 의원들은 특정업무 역을 담당하는 부단체장을 선출하거나 의회와 행정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정 원회를 구성하도록 하 다.

명 직 요소의 강화  명 직 의원에 의한 행정의 통제는 지방자치의 발 을 

하여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거의 모든 

주에서 지방자치법에 시민참여 요소를 차 강화하 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는 지방자치단체 기 구성 유형은 새로운 요소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남독일 의회형을 도입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단지 기존의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역사 으로 발 해 온 지방자치법상 기 구성의 유형은 기본 인 형태는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외로는 북독일 의회형을 들 수 있으며, 

두마차 체제와 지방의회의 권한성(Allzüstandigkeit)은 지속되기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이 나타난 다양한 혼합구조는 앞으로 그 성과와 존속

가능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3) 자치단체별 부단체장제도 비교

(1) 슈트트가르트(Stuttgart)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수도인 슈트트가르트시는 인구 

606,588명의 도시이며, 기민당(CDU) 출신의 수석시장(Oberbürgermeister)7)이 

7) 전술하였던 베를린시의 ‘통치시장’과 슈트르가르트시의 수석시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의미하
며, 통치시장과 수석시장의 기능 및 역할은 유사하다. 도시의 인구규모에 따라서 선출직 시장의 명칭에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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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책임지고 있으며, 시의회는 2009년 6월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60명의 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회의 의석분포를 살펴보면, 녹색당 16명, 기민당 

15명, 사민당 10명, 유권자연합 7명, 자민당 6명, 좌 당 5명, 공화주의자 1명 등

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트트가르트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한 남독일 

의회형의 자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모두 직  선출한다는 에서 

기 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장을 겸한다는 에서 

우리나라의 기 립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이 명 직이어서 자

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 운 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

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수석시장은 자치단체를 표하고, 행정조직의 최고 리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 8년의 선출직 공무원 신분을 지닌다. 부단체장은 

임기 8년의 선출직 공무원 신분을 지니며(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지방의회에 

의해서 선출된다. 슈트트가르트시의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7명의 시장(부단체

장)을 두고 있다.8) 7명의 시장은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분야에 속한 부서들을 책

임지고 있으며, 경제와 재정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이 제1시장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제1시장은 수석시장의 행권자이며, 도시의 경우 부단체장을 시

장(Bürgermeister)이라고 부른다.     

일반 으로 부단체장은 소 분야의 범  내에서 단체장의 업무분야를 행하

며, 단체장은 부단체장에게 일반 인 지시 는 개별 인 지시를 할 수 있다. 단

체장의 행은 일반 행과 특별 행(Sondervertretu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Müller, 2011). 를 들어, 일반 행은 단체장이 1주일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부단체장이 단체장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 행은 시의회에서 다루어

질 안건이 단체장과 련되는 경우와 단체장이 일정의 복으로 시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등과 련하여 부단체장이 단체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

8) 주민수가 1만 명 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 1명 이상의 부단체장(Beigeordnete)을 둘 수 있으나 부단체장
의 정수는 기본조례(Hauptsatzung)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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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단체장이 여러 명인 경우, 단체장과 제1부단체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을 행하며, 행의 순서는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

부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며, 임기는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8년이다. 부단체

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되며, 기본조례에 여러 명의 부단체장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의 의석수를 고려하여 부단체장 후보자를 제안하여 선출하고 있

다(지방자치법 제50조 제1-2항).9) 

(2) 뒤셀도르프(Düsseldorf)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 (Nordrhein-Westfalen)주의 수도인 뒤셀도르 시의 

인구는 588,735명이며, 기민당(CDU) 출신의 시장이 시를 책임지고 있으며, 시의

회는 2009년 8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9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회의 의석분포를 살펴보면, 기민당 39명, 사민당 22명, 녹색당 14명, 자민당 

9명, 좌 당 5명, 유권자연합 2명, 공화주의자 1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 주의 경우, 지방의회가 권한성을 지니는 북독일 의회

형에 속하 으나 1994년 5월 지방자치법(Gemeindeordnung) 개정을 통하여 1999

년 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도입하 다. 지방자치법 개  이 에는 

지방의회가 명 직 시장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수장인 사무총장(Stadtdirektor)도 

선출하 으나 개  이후 시장은 시민에 의해서 직  선출되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 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모

두 직  선출한다는 에서 형식 으로는 기 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자

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장을 겸하고, 집행 원회를 구성하여 주요업무를 결정

하고 있어 혼합형에 더 가까운 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정치  표임과 동시에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9) 예를 들어, 부단체장이 없는 소규모 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1명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
하게 되며, 선거 이후에는 항상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해야 하며, 대행 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의
회의원의 최고령 순으로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한다(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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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6년의 선출직 공무원 신분을 지닌다. 노르트라인-베

스트팔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은 체 행정의 수장이며, 시의회와 주요 원회

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Kost, 2010). 부단체장의 신분은 선출직 공무

원이며, 임기는 8년이다(Niedzwicki, 2008). 그리고 부단체장(Beigeordnete)의 수는 

기본조례(Hauptsatzung)에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71조), 뒤

셀도르 의 경우 8명의 부단체장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뒤셀도르 시 기

본조례 제5조).

부단체장들은 단체장과 더불어 집행 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조직과 행정 리 

기본원칙,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정업무의 기획, 산편성, 인사 리  인사행

정 기본원칙, 비용성과회계 등과 같은 주요업무의 결정에 여한다(지방자치법 

제70조). 

수석시장(Oberbürgermeister)의 일반 행을 담하는 부단체장을 사무총장이라

고 칭하며(기본조례 제4조), 그 외의 부단체장은 사무총장이 행을 할 수 없을 

때 행하도록 하며, 그 순서는 지방의회에서 결정한다(지방자치법 제61조 제1

항). 지방의회는 부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의

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지방자치법 제67조 제4항).

(3) 비스바덴(Wiesbaden)시

독일 헤센(Hessen)주의 수도인 비스바덴시의 인구는 276,599명이며, 기민당 출

신의 시장이 시를 책임지고 있으며, 시의회(Stadtverordnetenversammlung)는 2011

년 3월 선거에서 선출된 81명의 시의원(Stadtverordnete)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

회의 의석분포를 살펴보면, 기민당 27명, 사민당 23명, 연맹90/녹색당 16명, 자민

당 4명, 좌 당 3명, 비스바덴 시민리스트 3명, 공화주의자 2명, 해 당 2명,  유

권자연합 1명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주요 임무

는 최소한 2달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하여 시에 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

이다.

헤센주의 지방자치법상 시의회는 시의 최고기 으로서 시를 운 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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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 , 정치  책임을 진다(Dreßler, 2010). 시의회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해서 집행기 인 시이사회(Magistrat)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헤

센지방자치법은 비 형 (unechte) 이사회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운 과 련하여 2개의 합의제 기 을 두고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이러한 기 으로는 첫째,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자치단체의 주요 사

안을 결정하는 최고기 으로서의 시의회, 둘째, 행정의 합의체 기 으로서의 시

이사회(Magistrat)10)를 들 수 있다.

지방의회가 가지는 권한은 자치단체의 규모, 행정력, 재정력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 으로는 조례의 제･개정, 산의 편성  결산, 그리

고 부단체장의 선출 등을 들 수 있다. 시의회는 일반 으로 시의 모든 사무에 

해서 의결할 수 있으며, 일부 사무는 시이사회 는 원회 등에 임하여 추진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그러나 모든 사무를 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결정권한의 임이 불가능한 사무의 목록은 헤센지방자치법 제51조에 

제시되어 있다.   

시이사회는 행정 청이며, 시의 집행부로서 시의회의 결정, 주의 법률, 시의 

조례 등을 집행한다. 시이사회는 의장인 시장, 제1부시장과 그 외의 부시장으로 

구성된다(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부시장은 시의회에 의해서 선출되나(지방자

치법 제39a조),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일을 기 으로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시장은 1993년부터 주민에 의해서 직  선출되나 65

세 이상이면 선출될 수 없으며, 상근직으로 근무해야 한다.11) 

부단체장은 원칙 으로 명 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나 게마인데는 기본조례를 

통하여 상근직 부단체장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정한다. 헤센주의 지방자치법

은 최소 2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그러나 비스바덴시는 기본조례(Hauptsatzung)에 근거하여 6명의 상근직 부단체장

과 13명의 명 직 부단체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비스바덴 기본조례 

10) 게마인데의 경우, 게마인데이사회(Gemeindevorstand)라고 칭한다.

11) 그러나 인구 1,500명 미만의 게마인데인 경우, 명예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헤센지
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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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상근직 시장과 부단체장은 임기 6년의 선출직이며, 명 직 부단체장의 임기는 

시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부단체장은 시의회에 의해서 

소환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 소환 신청은 시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소환 결정은 시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Birkenfeld, 2010).

상근직 부단체장은 시장의 국 설치계획에 근거하여 하나의 국을 담당하고 있

다. 부단체장은 법규상 합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업무의 요성 측면에서 필요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  업무에 해서 독자 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의 

업무는 일반 으로 제1부단체장이 행하며, 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다

른 부단체장이 행하게 되며, 그 순서는 시의회가 결정한다. 

(4) 도시별 부단체장제도의 특성 비교

도시별 부단체장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유사 보다도 차이 이 조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의 각 주들이 독자 으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별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슈트트가르트시, 뒤

셀도르 시, 바덴바덴시 등 3개 시의 부단체장제도의 특성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 3-8>과 같다.

우선 으로 유사 을 살펴보면, 부단체장의 정수는 각 주의 지방자치법에 근

거하고 있으며, 구체 인 인원은 개별 도시의 기본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권한

의 범 도 각 주의 지방자치법에 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단체장

을 시의회에서 임명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부단체장의 신분이 선출직 공무원이

라는 공통 을 지니고 있으며, 부단체장의 임명에 역자치단체가 여하는 경

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 차이가 있는 요소로는 부단체장 정수(인원), 명칭, 역할(업무분장  

독립 인 권한 범 ), 임기(임기 유무  임기 단 방법), 권한 행의 범   

순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주된 이유로는 지방자치의 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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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

 주요내용

슈투트가르트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뒤셀도르프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비스바덴시 
(헤센주)

기관구성 
형태 및 

자치단체장 
선출방법

기관구성 
형태

기관대립형 혼합형 혼합형

단체장 
선출방법

선거(주민 직선) 선거(주민 직선) 선거(주민 직선)

부단체장 
정수

인원(명)

인구 1만명 이상인 경우, 1
명 이상 (자치단체 기본조례
(Hauptsatzung) 규정)
7명의 부단체장(HS 제19조)

자치단체 기본조례(Haupt- s
atzung)에 정함: 8명의 부단
체장(HS 제5조)

최소 2명 이상 두며, 자치단
체 기본조례에 정함
6명이 풀타임 부단체장과 13
명의 명예직 부단체장(HS 제
2조)

법적 근거
(법/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제71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부단체장 
명칭

-
제1시장(Erster Bürgermeiste
r), 그 외는 시장(HS 제19조)

사무총장(Stadtdirektor),
시장(Bürgermeister)

시장(Bürgermeister)/ 
시재무관

부단체장 
역할 

(기능･권한)

부단체장 
업무 분장

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일반대행과 특별대행)

시장과 부시장들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의 업무 담당
-조직과 행정관리 기본원칙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정업
무의 기획

-예산편성
-인사관리 및 인사행정 기본
원칙

-비용성과회계 

시장의 국 설치 계획에 따라 
전임직 부단체장은
소관 국을 담당 

독립적인 
권한 범위

단체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 수행(일반적 위임 + 
개별적 지시)

단체장으로부터 위임된 업무 
수행

소관국의 업무 독자 수행
(이사회와 단체장의 

소관사항이 아니어야 함)

권한의 근거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제70조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항

부단체장 
임명방법

임명방법 시의회에서 선출 시의회에서 선출
시의회에서 선출

(65세 이상 임명 불가)

임명절차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여 
후보자 제안 및 선출

의회 선출 후 시장에게 선서 단체장이 임명장 수여

부단체장 
신분

(공무원/
민간전문가)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명예직

부단체장 
임기

임기 유무 
임기 8년

(단체장과 동일)
임기 8년

(단체장은 6년) 

전임직 부단체장 임기 6년
(단체장과 동일)/ 명예직은 

의회 임기(5년)와 동일 

<표 3-8> 독일의 도시별 부단체장제도 비교 

에서 주별로 기 구성의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도시 간에도 기본조례를 통

하여 자율 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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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

 주요내용

슈투트가르트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뒤셀도르프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비스바덴시 
(헤센주)

임기 중단 
방법

퇴직: 제18조 제1항 1-3호 
위반(지방자치법 제51조)

임기종료, 소환(지방의회의원 
2/3 이상 동의)

업무수행 불가능 시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여부

권한대행의 
범위

시장의 업무범위 내에서 
대행 

사무총장(Stadtdirektor): 
일반적인 대행(HS 제4조)  
시장(명예직): 지방의회 회의 
주재 및 대표 업무 대행  

시장의 업무범위 내에서 
대행 

권한대행 
순서

제1부단체장이 일반적인 권
한을 대행하며, 단체장과 제1
부단체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의회가 대
행 순서를 정함

우선적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대행자를 지정한 후 기타 
대행 순서에 대해 의회가 

결정 

제1부단체장이 대행하나 권
한 대행의 순서는 시이사회
에서 결정

부단체장 
임명 광역 
관여 여부

- 관여 없음 관여 없음 관여 없음

 * HS : 개별 자치단체의 기본조례(Hauptsatzung)
** 지방자치법은 개별 주의 지방자치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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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단체장제도 운영실태 및 분석

제1절 부단체장제도의 현황 ⑇

특･ 역시의 부시장과 도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구 800만 이상의 역시･특별시  도의 경우 3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지방자

치법 제1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 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

여하며, 그 밖의 정무  업무를 수행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특･

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가 수행하는 기능은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과 

각 특･ 역시와 도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1. 특･광역시 부시장의 역할

부단체장의 기능을 제시한 련 규정을 통해 부단체장이 담당하는 주요기능을 

특･ 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 역시의 경우 부

시장의 역할이 부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는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

지만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통

해 부단체장의 주요 기능이 규정되어 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시장의 기능은 정무부시장(경제부시장)과 행정부시

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정무부시장의 경우 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정

책 수립  기획에 참여하고, 정무  행사  회의 참석, 정부･국회 등과 련된 

업무의 조, 여론 수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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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무 
부시장

•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행정 
부시장1

• 기획･예산관리, 감사, 비상기획, 행정관리, 보건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통 및 민방위분야 업무1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 행정(1)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정책실, 감사관, 비상기획관, 정보화
기획단, 마곡사업담당관을 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행정 
부시장2

• 도시계획･건설, 상하수도, 주택 및 소방･방재분야 업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 행정(2)부시장 밑에 기술심사 담당관을 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부산

경제 
부시장
(정무부
시장)

1. 경제산업본부, 투자기획본부, 해양농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제2항

행정 1. 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총괄. 다만, 경제부시장의 분장사무는 부산광역시 

<표 4-1> 특･광역시 부시장의 담당사무 및 역할   

로 지칭하는 부산 역시, 구 역시, 울산 역시의 경우는 정무부시장의 일반

인 기능에 경제 련 부서(경제산업본부, 투자기획본부 등)를 총 하거나, 지

방자치단체의 일부 산업(경제통상, 신기술산업 등)분야를 총 하는 역할을 담당

하기도 한다.   

정무부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법령에 구체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행정부시장의 경우는  ‘시 행정사무 반에 한 총   소속공무원의 지도･감

독’으로 명시되는 것이 일반 이다. 정무부시장의 경우 법령에 구체 으로 기능

이 규정되어 있어 독자 인 권한 행사가 가능하지만 행정부시장의 경우 그 기능

이 법규를 통해 구체 으로 열거되지 않아 부시장으로써의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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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제외
2. 시 소속공무원의 지도･감독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제2항

• 행정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여성정책담당관･출산보
육담당관･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조사담당관을 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인천

정무 
부시장

1.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
3. 시정의 홍보, 시장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5. 정부･국회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세계화 추진 및 국제협력 관련분야
8. 실업대책, 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된 정책수립 참여 등 기타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 제3항

행정 
부시장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
는 사무는 제외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 5조 제2항

•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 및 국제협력관 및 도시디자인추진단을 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대전

정무 
부시장

1.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과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사회단체 등과 협조에 관한 사항
5. 시정의 홍보, 시장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제3항

행정 
부시장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
는 사무는 제외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 4조 제2항

•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대구
경제 

부시장
(정무부

1.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경제통상, 신기술산업, 첨단의료산업에 관한 사항
3. 국비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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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4. 국제대회･행사,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국회･정당･의회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조 제3항

• 경제부시장 밑에 첨단의료산업국을 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행정 
부시장

1.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
하는 사무는 제외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제2항

•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광주

경제 
부시장
(정무 

부시장)

 1.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국비관련 및 국책사업 유치에 관한 하상
   -투자고용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제3항

행정 
부시장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
는 사무는 제외

2.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제2항

•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인권담당관을 둠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울산

경제 
부시장
(정무 

부시장)

1.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소관사무에 

한함)
3. 정당･사회단체 등과 협조에 관한 사항(소관사무에 한함)
4.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5. 경제통상실, 환경녹지국,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관한사항
6. 기타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제3항

행정 
부시장

1. 시 행정사무를 총괄. 다만 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

2.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제2항

•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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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제부 지사
(정무 

부지사)

 1. 경제부지사 밑에 경제투자실을 둠
 2. 정책의 기획과 수립 참여
 3. 공보･홍보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무적 업무사항
 5. 그 밖의 정무적 업무사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5조의 10

• 경제부지사 밑에 대변인･언론담당관･홍보담당관･뉴미디어담당
관･대외협력담당관을 둠

경기도 
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행정 
부지사1

•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안산시･과천시･
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
김포시･여주군･화성시･광주시･양평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1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 행정(1)부지사 밑에 기획조정실･비전기획관･경제투자실･자치행
정국･문화체육관광국･농정국･보건복지국･환경국･철도항만국･
도시주택실･신도시정책관･여성가족국･소방재난본부를 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조

<표 4-2> 도 부지사의 담당사무 및 역할  

2. 도 부지사의 역할

도의 부단체장도 특･ 역시의 부단체장과 유사하게 법률에서 기능을 규정하

고 있다. 일반 으로 부단체장은 정무부지사과 행정부지사로 구분되지만 경기도, 

라남도, 제주도의 경우 정무부지사 신 ‘경제부지사’ 혹은 ‘환경･경제부지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무부지사의 일반 인 기능에 경제 련 기능 혹은 환경

련 기능을 장하도록 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정무부지사의 기능이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경상남도의 정무부지사는 낙동

강 정비사업  남강물 련 책, 남북교류 력  연해주 농장개발 등에 한 

사항, 농업정책  농산물 유통에 한사항, 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

책, 출산 책, 보육 노인복지 사항 등 다양한 정책분야를 장하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예산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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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1)부지사 밑에 감사관･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계약심사담
당관을 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행정 
부지사2

• 의정부시･동두천시･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
연천군･포천시･가평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 행정(2)부지사 밑에 기획행정실･평생교육국 ･경제농정국･도시
환경국･교통건설국･제2소방재난본부을 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5조의 2

• 행정(2)부지사 밑에 감사관･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ㆍ복지여성
실장을 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강원

정무 부지사
(경제 

부지사)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7. 산업경제･투자유치･건설방재 및 국제협력 정책과 기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8.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제3항

행정 부지사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제2항

• 행정부지사 밑에 국제협력실, 공보관을 둠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충북

정무 부지사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7. 정책 및 기획의 수립 참여 
8.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제3항

행정 부지사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

하는 사무는 제외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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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여성정책관을 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충남

정무 부지사

1. 정당 등 정무분야 업무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행사･회의 참석 포함)
2. 도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정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관 협조･지원에 관

한 사항
4. 특별 현안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2

행정 부지사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
하는　사무는 제외.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1

• 행정부지사 밑에 여성가족정책관을 설치함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경북

정무 부지사

1. 정책 및 기획의 수립 참여
2. 투자유치본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3.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4.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
5.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
6. 정부･국회 등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7.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
8. 도정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
9.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의 수렴
10.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제3항 

행정 부지사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
하는 사무는 제외

2. 도지사의 명에 의한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제2항

•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미래전략기획단, 여성성책관, 환경특
별관리단을 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경남 정무 부지사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사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사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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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의 협조에 관
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7. 낙동강 정비사업 및 남강물 관련 대책 <신설> 
8. 남북교류 협력 및 연해주 농장개발 등에 관한 사항  
9. 농업정책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FTA)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대책 중 장

기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식량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13. 저출산 대책 및 보육,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 부지사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
하는 사무는 제외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제2항

•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을 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전북

정무 부지사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7. 대외소통과 관련된 정책과 기획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행정 부지사

1. 감사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자치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행정지원관을 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전남
경제 부지사

(정무 
부지사)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사회단체 등과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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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7.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경제산업･투자유치･녹색성장산업 소관업무와 국책사업유치 

등에 관한 사항

행정 부지사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
하는 사무는 제외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 제2항

•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종합민원실장, 녹색성장정책실장, 환
경정책담당관, 녹색에너지담당관, F1대회지원담당관을 둠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주

환경･경제
부지사
(정무 

부지사)

1. 수출진흥본부,지식경제국,청정환경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

2.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3.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에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6.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7조 제3항

행정 부지사

• 기획관리실･국제자유도시본부･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
국･보건복지여성국･도시디자인본부,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관한 
사무. 다만, 환경･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 7조 

제2항

• 행정부지사 밑에 총무과를 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13)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의 경우에는 행정(1)부지
사가 총괄하되, 행정(2)부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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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단체장의 특성분석 ⑇

1. 부단체장 연령의 특성

재(2011년 기 ) 재임하고 있는 부단체장 연령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국

으로 평균 55.96세로 일정기간 이상 공직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부단체장이 

되는 것으로 단된다. 한 부단체장  가장 연령이 높은 경우는 60세로 나타

났으며, 가장 은 경우는 41세로 나타났다. 한편 추가 으로 시, 군, 구 지역별

로 구분하여 부단체장 연령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군 지역의 부단체장 평균

연령이 56.3세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지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시 지역의 경우, 부단체장의 평균 연령은 55.7세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가장 높은 경우는 60세, 그리고 연령이 가장 낮은 경우는 41

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가장 높은 경우는 

60세로 나타났고 가장 낲은 경우는 42세로 시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 지역의 경우 평균 연령은 55.8세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가장 높은 경우는 60세, 가장 낮은 경우는 46세로 시 지역과 군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지역 시 지역 군 지역 구 지역

평균 55.96 55.70 56.33 55.82

표준편차 3.35 3.46 3.45 3.11

최대값 60.00 60.00 60.00 60.00

최소값 41.00 41.00 42.00 46.00

n 228 74 85 69

<표 4-3> 지역별 부단체장 연령 특성  

(20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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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부단체장 평균 연령의 지역별 비교  

한편 기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연령의 차이를 역자치단체별로 분석해 본 결

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 58.2세로 타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부단체장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 58세, 남 57.4세, 경남 57.3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단체장의 평균 연령

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평균 연령이 54.0세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평균 

연령이 낮은 지역은 충북 54.2세, 경기 54.7세, 서울 55.0세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광역자치단체별 부단체장 연령 비교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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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7∼58세 비율이 상

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 정년이 60세임을 감안하면 정년퇴직

이 얼마 남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이 기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지닌 공무원이 부단체장으로써 활동하므

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인 보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단체장직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승진 는  등의 인센

티 를 기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단체장직의 수행에 극성이 결여될 수 있다

는 이 우려될 수 있다. 

<그림 4-3> 전국 부단체장의 연령별 분포  

부단체장의 연령과 지역 특성(인구, 면 , 재정자주도, 공무원 수)간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상 분석의 결과, 인구, 면 , 공무

원 수와 부단체장의 연령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부단체장의 연령과 공무원 수는 0.827높은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공무원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부단체장의 연령이 높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면 과 인구는 각각 -0.395, -0.151의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와 면 이 작은 지역일수록 부단체장의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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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고 단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시, 군, 구 지역별로 부단체장의 연령과 지역 특성 의 상 계를 

살펴보면 시 지역의 경우는 공무원 수와 재정자주도가 부단체장의 연령과 양(+)

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자주도가 높고 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의 부단체장의 연령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군 지역과 구 지역의 경우는 

공무원 수만 부단체장의 연령과 높은 양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면적 재정자주도 공무원 수 

전체지역 -0.151* -0.395** 0.050 0.827**

시 지역 -0.160 -0.228 0.293* 0.885**

군 지역 -0.054 -0.024 .0136 0.688**

구 지역 -0.161 0.007 0.135 0.694**

<표 4-4> 부단체장 연령과 지역특성 간 상관분석 결과 

주) * p < 0.05, ** p < 0.01

 

2. 부단체장 재임기간의 특성 

부단체장 재임기간의 경우 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를 한 통계자

료를 구축하여 재임기간의 특성을 분석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부단체

장의 재임기간을 악하기 하여 2001년∼2012년 재까지의 역자치단체 홈

페이지에 게시된 인사자료를 바탕으로 부단체장의 재임기간을 분석하 다. 재임

기간의 악은 부단체장의 임용일과 출･ 보일, 새로 임명된 부단체장의 임용

일을 통해 구성하 다. 하지만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16개 역자치단체 

체를 상으로 하지 못하 고 한 자료 구득이 가능한 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인사자료에 부단체장 임용  출이 기록되지 않은 곳도 존재하여 분석 상으

로 하는 기간 동안에 인사자료에 노출된 기 자치단체만을 본 연구의 분석에 활

용하 다. 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부단체장 인사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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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경우는 2001년에서 2003년까지의 자료만 존재하므로 재

시 에서 활용하기에는 부 합하여 제외하 으며, 이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한 인사자료의 게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강의 사항만을 게시하여 분석 자

료로 활용하기에 부 합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시간은 부단체장의 재임기간에 향을 주지 않는 변수로 

가정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이 자료의 구득상의 한계로 2001

년부터 2012년 재까지 모두 악되지 못하고 각각 다른 시 의 자료들이 일부

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 부단체장의 재임기간에 한 통계자료

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일정수 의 오차가 존재하더라도 부단체장의 

재임기간에 한 황을 분석해보는 것은 앞으로의 부단체장제도 개선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단된다. 부단체장 재임기간 분석을 한 연구 상을 정

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부산 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

광주 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삼척시, 영월군, 인제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청주시, 
충주시

전라북도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무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표 4-5> 연구대상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재임기간의 기본 인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평균 부단

체장 재임기간은 19.07개월로 나타났으며 부단체장의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경우는 53.00개월, 가장 었던 경우는 6개월로 나타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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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시 지역의 경우, 평균 재임기간은 19.27개월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

이 재임한 경우는 53.00개월, 가장 게 재임한 경우는 11.50개월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평균 재임기간은 19.80개월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재임한 경우는 

49.00개월, 가장 게 재임한 경우는 10개월로 나타났다. 한편 구 지역의 경우, 

평균 재임기간은 17.54개월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가장 많

이 재임한 경우는 35.00개월, 가장 게 재임한 경우는 6개월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구 지역의 부단체장 재임기간이 다소 짧게 나타

나고 있으며, 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단체장의 재임기간이 길게 나타나

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계없이 부단체장 재임기간에 한 편차가 상당히 크

므로 같은 특성을 지닌 지역 내에서도 부단체장의 재임기간은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재임기간동안 2∼3명의 부단체장이 바 게 된다. 부단체장이 이

게 자주 바 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행정수행을 하는데 큰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상 기 에서 임명된 부단체장의 경우, 임용지의 지역 특성을 

악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을 악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기 해서는 일

정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와 같이 부단체장이 2∼3명씩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교체된다면 지역 안의 심도 있는 악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악을 

통한 행정 문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전체지역 시 지역 군 지역 구 지역

평균 19.07 19.27 19.80 17.54

표준편차 8.14 8.23 8.71 7.29

최대값 53.00 53.00 49.00 35.00

최소값 6.00 11.50 10.00 6.00

n 78 35 26 17

<표 4-6> 지역별 부단체장의 재임기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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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지역별 부단체장 재임기간의 비교  

 부단체장의 재임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15∼20개월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10∼15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1년

을 채우지 못하는 부단체장이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30개월 이상 장기 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으로 재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4-5> 부단체장 재임기간의 분포  

마지막으로 부단체장의 재임기간과 지역특성과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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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체 으로 지역 특성과 면  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양(+)  상 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체지역을 상으로 할 경우보다 높은 양(+)의 

상 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군 지역과 구 지역의 경우는 지역

특성과 재임기간 간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재 표본 수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되어 표본을 추가

하여 추후 추가분석이 필요하리라 단된다. 

인구 면적 재정자주도 공무원 수 

전체지역 -0.183 0.256* 0.093 -0.086

시 지역 -0.223 0.468** -0.126 -0.037

군 지역 -0.227 0.057 -0.152 0.213

구 지역 -0.356 -0.085 -0.258 0.414

<표 4-7> 부단체장 재임기간과 지역특성간의 상관분석 결과  

주) * p < 0.05, ** p < 0.01 

제3절 부단체장 다양화에 대한 실증분석 ⑇

1.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 <표 4-8>과 같다. 신분은 공무원 

300명, 문가 150명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었다.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주로 40  응답자가 많았다. 

문가 응답자의 직업은 교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 종사자, 연

구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 응답자의 경우 근무년수는 6∼10년인 경우

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시･군･구 모두 응답자 수가 동일하다. 직 은 6∼7

이 가장 많아 간 리자의 응답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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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자수 

(명)
비율 (%) 구      분

응답자수 
(명)

비율 (%)

전 체 450 100.0 전 체 450 100.0

성별
남성 321 71.3 자치 단체

유형
(공무원)

시 100 33.3 
여성 129 28.7 군 100 33.3 

연령대

30대 이하 125 27.8 구 100 33.3 
40대 156 34.7 

직급
(공무원)

5급 이상 6 2.0 
50대 145 32.2 

6∼7급 194 64.7 
60대 이상 24 5.3 

8∼9급 100 33.3 

근무

(재직)

연수

5년 이하 28 6.2 

직업
(전문가)

교수 76 50.7 
6∼10년 147 32.7 

강사 7 4.7 11∼15년 34 7.6 
연구원 20 13.3 16∼20년 85 18.9 

지자체 종사자 39 26.0 21년 이상 156 34.7 
기타 8 5.3 

신분
공무원 300 66.7 

전문가 150 33.3 

<표 4-8> 응답자의 특성요약 

2. 응답자 신분별 설문조사 결과 

1) 단체장의 중요한 역할 

부단체장의 요한 역할에 한 조사결과를 응답자의 신분별로 살펴보면, 우

선 ‘단체장에 한 문성 보좌역할’은 ‘ 문가’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4-9>참

조). 다음으로, '단체장과 공무원 간의 매개자 역할'은 ‘공무원’, ‘조직구성원에 

한 보호자 역할’도 ‘공무원’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결과를 종합해보

면 공무원과 문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있어서 가장 요한 역할

은 단체장에 한 문성 보좌, 즉 여기서의 문성이라 함은 자치행정 수행에 

있어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 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행정 문

성을 의미한다고 단된다. 한 그 다음으로는 단체장과 공무원 간의 매개자 

역할이 요시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일선 자

치단체 공무원간의 간자로써 그리고 원활한 소통의 통로로써 역할을 하는 것

이 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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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단체장에 
대한 

전문성 
보좌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보좌

단체장과 
공무원 
간의 

매개자

조직 
구성원에 

대한 
보호자

조직 
관리관련 
독자적 
역할

단체장에 
대한 

견제자
합계

전체 450 50.0 2.7 33.5 6.7 3.1 4.0 100.0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46.0 2.7 36.0 8.7 3.3 3.3 100.0 

전문가 150 58.0 2.7 28.7 2.7 2.7 5.3 100.0 

<표 4-9> 응답자 신분별 부단체장의 중요한 역할 

(단위 : 명, %)

2) 부단체장의 권한조정에 대한 평가  

부단체장의 권한조정의 필요성에 한 질문에 있어 공무원과 문가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지  수 이 정’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나 문가의 경우 ‘지 보다 조  확 ’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

과에 의하면 부단체장의 권한에 해서 조직 내･외부의 시각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부단체장의 요한 역할 수행에 한 응답결과를 고려할 때, 부

단체장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재의 권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문가들은 앞서 제시하 던 요한 역

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지 보다 권한이 확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

으로 단할 수 있다. 

구분
응답자

수

지금 
보다 
크게 
확대

지금 
보다 
조금 
확대

지금 
수준이 
적정

지금 
보다 
조금 
축소

지금 
보다 
크게 
축소

합계 확대 축소

전체 450 17.3 33.6 43.3 4.7 1.1 100.0 50.9 5.8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18.0 28.3 47.7 5.0 1.0 100.0 46.3 6.0 

전문가 150 16.0 44.0 34.7 4.0 1.3 100.0 60.0 5.3 

<표 4-10> 응답자 신분별 부단체장의 권한조정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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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단체장 선임방식의 개선방안 

부단체장 선인방식의 개선방안에 한 조사 결과, 체 으로 부단체장의 선

임은 앙 는 시･도에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6.9%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즉 부단체장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부단체장

으로 임명하기 보다는 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을 임명하여, 부단체장이 

앙정부 는 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의사소통 통로로써 역할

해 주기를 바라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공무원과 문가로 나 어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 앙 는 

시･도에서 임명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가에서도 같았다. 하지만 문가에서는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이 공무원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비율

(16.0%)로 나타났다. 

구분
응답자

수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

단체장이 
임명

의회가 
선임

중앙 또는 
시ㆍ도에서 

임명

인사 
청문회를 
통해 선발

합계

전체 450 10.4 31.1 6.2 36.9 15.3 100.0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7.7 33.7 5.0 37.3 16.3 100.0 

전문가 150 16.0 26.0 8.7 36.0 13.3 100.0 

<표 4-11> 응답자 신분별 부단체장 선임방식의 개선방안 

(단위 : 명, %)

4) 부단체장 임명절차의 개선방안 

부단체장 임명 차의 개선방안에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로 ‘단

체장이 시･도지사와 의해 임명’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는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27.3%, ‘단체장이 자율 으로 임명’ 

18.75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부단체장의 임명을 상 기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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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회와의 의를 통해 임명하는 것을 공무원과 문가 모두 바람직하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단체장은 단체장을 보좌하면서 다른 이해 계자 

는 기 과의 소통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임명방식이 요구

된다고 단된다. 

분석결과를 공무원과 문가로 나 어 설펴보면, 공무원과 문가 모두 단체

장이 시･도지사와 의하여 임명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한편 단체장

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은 공무원과 문가 모두에게 지지를 받는 

안이지만 그 정도는 문가가 공무원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단체장이 자율 으로 임명하는 방안은 공무원에서의 선호가 문가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분
응답자

수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임명

단체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임명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국가가 임명 합계

전체 450 18.7 42.7 27.3 11.3 100.0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21.3 46.7 21.7 10.3 100.0 

전문가 150 13.3 34.7 38.7 13.3 100.0 

<표 4-12> 응답자 신분별 부단체장 임명절차의 개선방안

(단위 : 명, %)

5) 부단체장의 임기제 전환에 대한 평가  

부단체장의 임기를 정하여 운 하는 임기제 환에 해 공무원과 문가의 

체 응답  62.9%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단체장의 임

기를 정하여 운 할 필요성에 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가와 

공무원 집단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공무원에 있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문가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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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합계

전체 450 62.9 37.1 100.0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60.3 39.7 100.0 

전문가 150 68.0 32.0 100.0 

<표 4-13> 응답자 신분별 부단체장의 임기제 전환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6) 부단체장의 적정 임기   

부단체장의 정 임기에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로 ‘2년∼3년 미

만’이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년∼2년 미

만’ 26.2%, ‘3년∼4년 미만’ 23.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과 문가 각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공무원과 문가 모두 ‘2년∼3년 미만’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공무원은 ‘3년∼4년 미만’이 26.%로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문가

는 ‘1년∼2년 미만’에 한 응답이 27.3%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문가 집단에

서는 무임기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2%로 나타나 무임기에 한 응답이 없는 

공무원 집단의 결과와 조 인 양상을 보 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무원이 문가에 비해 부단체장의 정 임기를 상

으로 길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가 집단은 부단체장의 

임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단체장의 정임기에 

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한 재 부단체장의 평균 재임

기간보다 공무원과 문가 집단이 인식하는 정 기간이 상 으로 길게 나타

나고 있어 부단체장의 임기는 재보다 다소 길게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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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5년 이상
무임 기간

바람직
합계

전체 450 1.6 26.2 43.1 23.6 1.6 4.0 100.0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2.3 25.7 44.0 26.3 1.7 - 100.0 

전문가 150 - 27.3 41.3 18.0 1.3 12.0 100.0 

<표 4-14> 응답자 신분별 부단체장의 적정 임기 

(단위 : 명, %)

7) 부단체장의 명칭변경 필요성  

부단체장의 명칭변경의 필요성에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로 부

단체장의 명칭 변경에 해 ‘필요하지 않다’의 의견이 50.7%로 나타났으며, ‘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18.6%로 나타나 부단체장 명칭 변경에 부정 인 인

식을 갖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공무원과 문가 집단별 결과를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인식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분
응답자

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합계 불필요 필요

전체 450 18.6 50.7 19.1 9.6 2.0 100.0 69.3 11.6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14.3 51.3 24.3 8.0 2.0 100.0 65.7 10.0 

전문가 150 27.3 49.3 8.7 12.7 2.0 100.0 76.7 14.7 

<표 4-15> 응답자 신분별 부단체장 명칭변경의 필요성

(단위 : 명, %)

8)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필요성 

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  필요성에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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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56.0%)이 필요하다는 응답(23.1%)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를 공무

원과 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무원과 문가 모두에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29.0%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문가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26.7%로 공무

원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정수는 재 수 이 정한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문가 집단에서 부단체장의 정수 확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단체장의 정수 확 가 필요한 원인에 

해 추가 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구분
응답자

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합계 불필요 필요

전체 450 17.1 38.9 20.9 20.4 2.7 100.0 56.0 23.1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14.3 36.3 29.0 17.3 3.0 100.0 50.7 20.3 

전문가 150 22.7 44.0 4.7 26.7 2.0 100.0 66.7 28.7 

<표 4-16> 응답자 신분별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필요성

(단위 : 명, %)

9)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부단체장 정수확대 차등적용 필요성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부단체장 정수 확 의 차등 용의 필요성에 한 조

사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는 ‘보통’ 28.4%, ‘필요하지 않다’ 24.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보

통을 제외한 의견을 살펴보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4.7%, 필요하다는 의견이 

36.9%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차등 용 필요성에 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공무원  문가 각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공무원에서는 보통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문가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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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의견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의견을 제외하고 필요

성에 한 의견을 살펴보면, 공무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의

견이 각각 32.3%로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문가집단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46.0%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부단체장 정수 확 를 차등 용 하

는 것에 해서는 필요와 불필요의 의견이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나고 있어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한 공무원과 문가 집단간의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만 정수 확 를 차등하여 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 할 필요가 있다. 

구분
응답자

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합계 불필요 필요

전체 450 10.5 24.2 28.4 35.3 1.6 100.0 34.7 36.9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8.7 23.7 35.3 30.7 1.7 100.0 32.3 32.3 

전문가 150 14.0 25.3 14.7 44.7 1.3 100.0 39.3 46.0 

<표 4-17> 응답자 신분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부단체장 정수확대 차등적용의 필요성

(단위 : 명, %)

10)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시, 적정 추가 인원 

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정수를 확 할 경우, 정 정수에 한 조사 결과

를 살펴보면, 체 으로 ‘감축 는 행유지’가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명’ 29.6%, ‘2명’ 10.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공무원 

 문가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과 문가 모두 ‘감축 는 행유지’의견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명’, ‘2명’ 순으로 선호가 일치하 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공무원  문가 모두 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늘

어나는 것에 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수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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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더라도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정수확 에 한 필요성 조사 결과에서 정수 확 에 회의 이었던 결과와 맥

을 같이 한다. 

구분 응답자수 1명 2명 3명
4인 
이상

감축, 또는 
현행유지

기타 합계

전체 450 29.6 10.0 2.9 0.4 56.0 1.1 100.0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35.3 10.3 3.3 0.3 50.7 - 100.0 

전문가 150 18.0 9.3 2.0 0.7 66.7 3.3 100.0 

<표 4-18> 응답자 신분별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시, 적정 추가 인원

(단위 : 명, %)

11)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필요성 

기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정수확  필요성에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로 부단체장의 정수 확 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0.0%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보통’(16.0%)을 제외한 의견에서도 불필요가 60.9%로 상당히 높게 나

타났다. 공무원과 문가 집단별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무원  문가 모

두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을 제외한 결과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 으로 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문가 모두 부

단체장의 정수 확 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기 자치단체의 부

단체장은 재 수 이 정하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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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합계 불필요 필요

전체 450 20.9 40.0 16.0 18.9 4.2 100.0 60.9 23.1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17.0 40.0 19.3 17.7 6.0 100.0 57.0 23.7 

전문가 150 28.7 40.0 9.3 21.3 0.7 100.0 68.7 22.0 

<표 4-19> 응답자 신분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필요성

(단위 : 명, %)

12)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시, 바람직한 적용 기준 

기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정수를 확 할 경우, 용할 바람직한 기 에 

한 공무원  문가집단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를 기 으로 ‘인구 50

만 이상의 자치단체’의 정수를 확 해야 한다는 의견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자치단체’ 19.1%, ‘인구 30만 이상 자치

단체  ‘감축 는 행유지’ 11.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  문가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공무원은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단체’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문가집단의 경우 ‘감축 는 

행유지’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문가 집단에서도 ‘감축 는 

행유지’방안을 제외하면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가 24.7%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무원과 문가 집단이 단체장 정수확 의 기 으

로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기 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단되나 문가의 

경우 기 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확 에 부정 인 의견이 34.7%로 높게 나타나

므로 이에 한 심도 있는 논의가 추후 필요하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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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모든 
자치단

체

인구 
20만 
이상 

자치단체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인구 
100만 
이상 

자치단체

감축, 
또는 
현행 
유지

기타 합계

전체 450 10.7 10.9 11.6 34.4 19.1 11.6 1.8 100.0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13.7 11.3 13.0 39.3 21.3  - 1.3 100.0 

전문가 150 4.7 10.0 8.7 24.7 14.7 34.7 2.7 100.0 

<표 4-20> 응답자 신분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시, 바람직한 적용기준

(단위 : 명, %)

13)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간 역할분담의 필요성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간 역할분담의 필요정도에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체 인 의견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

통’(11.8%)을 제외하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1%로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문가 집단의 응답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체 의견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을 제외한 의견에서도 필

요하다는 의견이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무원  문가 모두 자

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악

된다. 

구분
응답자

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합계 불필요 필요

전체 450 2.0 3.1 11.8 61.6 21.5 100.0 5.1 83.1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1.3 1.7 14.7 59.3 23.0 100.0 3.0 82.3 

전문가 150 3.3 6.0 6.0 66.0 18.7 100.0 9.3 84.7 

<표 4-21> 응답자 신분별 단체장과 부단체장간 역할분담의 필요성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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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행 부단체장제도 운영의 문제점 

행 부단체장제도 운 의 문제 과 련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로 

‘빈번한 인사 이동’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권한 부족’ 

24.9%, ‘부단체장 임명시 상 기  여’ 19.3%, ‘단체장과의 호흡 불일치’ 

13.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과 문가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공

무원의 경우 ‘빈번한 인사 이동’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가의 경우

는 ‘권한부족’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단체장 운 에 있어서 조직 외부에서 인식하는 것

과 조직 내부에서 인식하는 문제 은 약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부

에서는 빈번한 인사 이동과 부단체장 임명시 상 기 의 여, 그리고 권한 부

족이 요한 문제 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문가 집단은 권한 부족, 빈번한 인

사이동, 단체장과의 호흡 불일치를 가장큰 문제 으로 지 하고 있다. 하지만 공

무원  문가 모두 빈번한 인사이동과 권한부족에 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

으므로 이에 한 개선책 마련이 시 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구분
응답자

수

단체장
과의 
호흡 

불일치

빈번한 
인사 
이동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족

업무 
처리 

능력 및 
열정 
부족

권한 
부족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급기관
과의 문제

부단체장 
임명 시 
상급기관
의 관여

합계

전체 450 13.8 27.6 5.6 6.0 24.9 2.9 19.3 100.0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14.0 28.7 7.3 5.0 20.0 2.3 22.7 100.0 

전문가 150 13.3 25.3 2.0 8.0 34.7 4.0 12.7 100.0 

<표 4-22> 응답자 신분별 현행 부단체장제도 운영의 문제점 

(단위 : 명, %)

   

15) 부단체장제도 개선의 필요성  

부단체장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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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의견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통’(26.2%)을 제외하고 필요성을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과 문가 집

단별로 구분한 결과를 살펴보면, 체 의견과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통’ 의견을 제외하고 필요성을 살펴 볼 

경우에도 두 집단 모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응답자

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합계 불필요 필요

전체 450 2.0 8.9 26.2 49.8 13.1 100.0 10.9 62.9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1.3 8.0 32.0 47.3 11.3 100.0 9.3 58.7 

전문가 150 3.3 10.7 14.7 54.7 16.7 100.0 14.0 71.3 

<표 4-23> 응답자 신분별 부단체장제도 개선의 필요성

(단위 : 명, %)

16) 부단체장에게 중요한 덕목  

부단체장에게 요한 덕목에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로 ‘업무 

처리 능력 등 문성’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 앙 는 

유 기 과의 조’ 17.8%, ‘업무처리에 있어서 정치  립성’ 12.7% 순으로 나

타났다. 한편 공무원과 문가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공무원과 문가 

모두 체 결과와 마찬가지로 ‘업무 처리 능력 등 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과 문가 모두 ' 앙 는 유 기 과의 조‘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3순 로 공무원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정치  립성‘이 선호되

었으나, 문가집단에서는 ’선거직 기 장의 횡 견제‘가 선호되었다. 

결과 으로 부단체장에 해서 공무원과 문가 집단 모두가 행정 문성  

유 기 과의 소통 능력을 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은 정치

 립성을, 그리고 문가 집단은 지방자치단체장 견제능력을 각각 요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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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으로 비추어 볼 때 부단체장의 요한 덕목에 해서는 공무원과 

문가간 인식 차이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단된다.

구분
응답자

수

기관장
과 같은 
이념과 
생각

근무지와의 
지연･학연 

기타 관련성

업무 
처리 

능력 등 
전문성

중앙 
또는 

유관기관
과의 
협조

선거직 
기관장의 

전횡 
견제

업무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합계

전체 450 4.9 1.6 54.9 17.8 8.2 12.7 100.0 

응답자
신분별

공무원 300 5.0 1.7 47.7 21.0 8.0 16.7 100.0 

전문가 150 4.7 1.3 69.3 11.3 8.7 4.7 100.0 

<표 4-24> 응답자 신분별 부단체장에게 중요한 덕목

(단위 : 명, %)

3. 자치단체 유형별 분석 결과

1) 부단체장의 중요한 역할 

부단체장의 요한 역할에 한 조사결과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과 군지역, 그리고 구지역 모두에서 ‘단체장에 한 문성 보좌기능을 가장 

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 지역 모두에서 ’단체장과 공무원 간의 매

개자‘ 역할이 단체장에 한 문성 보좌 역할 다음으로 요시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부단체장의 요한 역할에 

한 항목별 상  응답율이 유사하여 특징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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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단체장에 
대한 

전문성 
보좌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보좌

단체장과 
공무원 
간의 

매개자

조직구성
원에 대한 

보호자

조직관리 
관련 

독자적 
역할

단체장에 
대한 

견제자
합계

전체 300 46.0 2.7 36.0 8.7 3.3 3.3 100.0 

자치단체 
유형

시 100 50.0 4.0 30.0 8.0 4.0 4.0 100.0 

군 100 50.0 - 41.0 5.0 1.0 3.0 100.0 

구 100 38.0 4.0 37.0 13.0 5.0 3.0 100.0 

<표 4-25> 부단체장의 중요한 역할 : 공무원 

(단위 : 명, %)

2) 부단체장의 권한조정에 대한 평가 

부단체장의 권한조정에 한 조사결과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  수

이 정하다는 의견이 세 지역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  수 이 

정’ 응답을 제외한 후 권한의 확   축소에 한 의견을 분석하면 확 해야 한

다는 의견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세 지역 모두에서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항목별로 세 지역의 응답의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 지역 모두 지

 수 이 정하다는 응답 다음으로 지 보다 조  확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단체장의 권한조정은 확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

타났으며 이러한 의견에 한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응답자

수
지금 보다 
크게 확대

지금 보다 
조금 확대

지금 
수준이 
적정

지금 보다 
조금 축소

지금 보다 
크게 축소

합계 확대 축소

전체 300 18.0 28.3 47.7 5.0 1.0 100.0 46.3 6.0 

자치단체 
유형

시 100 23.0 31.0 40.0 5.0 1.0 100.0 54.0 6.0 

군 100 17.0 28.0 45.0 8.0 2.0 100.0 45.0 10.0 

구 100 14.0 26.0 58.0 2.0 - 100.0 40.0 2.0 

<표 4-26> 부단체장의 권한조정에 대한 의견 : 공무원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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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단체장 선임방식의 개선방안 

부단체장 선임방식의 개선방안에 한 조사결과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

면 세 지역의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시지역의 경우 단체장이 임명하

는 안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 앙 는 시･도에서 임

명’ 31.0%, ‘인사청문회를 통해 선발’ 16.0%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도 

시 지역과 동일한 안 선호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구지역의 경우는 ‘ 앙 는 

시･도에서 임명’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체장이 임

명’ 25.0%, ‘인사 청문회를 통해 선발’ 16.0%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시와 군에서는 단체장이 임명하는 안이 선호되고 있으

며 구지역에서는 상  자치단체에서 임명해주는 안이 선호되고 있다. 이는 시와 

군의 경우 역자치단체에 해 상 으로 독립 으로 운 되는 성향이 강하

고, 구의 경우는 역자치단체( 역시)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기 때문

으로 단된다. 추후 부단체장 선임방식에 한 시･군과 구 지역의 선호 차이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구분
응답자

수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

단체장이 
임명

의회가 
선임

중앙 또는 
시ㆍ도에서 

임명

인사 
청문회를 
통해 선발

합계

전체 300 7.7 33.7 5.0 37.3 16.3 100.0 

자치단체 
유형

시 100 7.0 38.0 8.0 31.0 16.0 100.0 

군 100 8.0 38.0 4.0 33.0 17.0 100.0 

구 100 8.0 25.0 3.0 48.0 16.0 100.0 

<표 4-27> 부단체장 선임방식의 개선방안 : 공무원

(단위 : 명, %)

4) 부단체장 임명절차의 개선방안  

부단체장 임명 차의 개선방안과 련하여 시･군･구 모두에서 ‘단체장이 시･

도지사와 의해 임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나 어 분석결과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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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단체장이 시･도지사와 의하는 방식 다음으로는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28.0%, ‘단체장이 자율 으로 임명’ 21.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

과 구의 경우는 ‘단체장이 자율 으로 임명’하는 안,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안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응답자

수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임명

단체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임명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국가가 임명 합계

전체 300 21.3 46.7 21.7 10.3 100.0 

자치단체 
유형

시 100 23.0 40.0 28.0 9.0 100.0 

군 100 24.0 44.0 22.0 10.0 100.0 

구 100 17.0 56.0 15.0 12.0 100.0 

<표 4-28> 부단체장 임명절차의 개선방안 : 공무원

(단위 : 명, %)

5) 부단체장 임기제 전환 필요성  

부단체장 임기제 환의 필요성에 한 조사 결과, 시와 군에서는 임기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구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 시･군 지역과의 차이를 보인다. 

구분 응답자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합계

전체 300 60.3 39.7 100.0 

자치단체 
유형

시 100 65.0 35.0 100.0 

군 100 68.0 32.0 100.0 

구 100 48.0 52.0 100.0 

<표 4-29> 부단체장의 임기제 전환에 대한 필요성 : 공무원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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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단체장의 적정 임기 

부단체장의 정 임기에 한 조사 결과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2년

∼3년 미만’에 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시 지역의 경우는 ‘2년∼3년 미만’ 안 다음으로 ‘1년∼2년 미만’  

24.0%, ‘3년∼4년 미만’ 23.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호의 순서는 군 지

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도 ‘1년∼2년 미만’ 29.0%, ‘3년∼4년 

미만’ 23.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 지역의 경우는 ‘2년∼3년 미만’ 다음으로 

‘3년∼4년 미만’ 33.0%, ‘1년∼2년 미만’ 24.0% 순으로 나타나 시･군지역과 차이

를 보인다. 결과 으로 시･군 지역은 구 지역에 비해 부단체장의 정 임기를 상

으로 짧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구분
응답자

수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전체 300 2.3 25.7 44.0 26.3 1.7 100.0 

자치단체 
유형

시 100 4.0 24.0 49.0 23.0 - 100.0 

군 100 - 29.0 45.0 23.0 3.0 100.0 

구 100 3.0 24.0 38.0 33.0 2.0 100.0 

<표 4-30> 부단체장의 적정 임기 : 공무원

(단위 : 명, %)

7) 부단체장 명칭변경의 필요성 

부단체장 명칭 변경 필요성과 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지 않다’라

는 의견이 시･군･구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보통’ 의견을 제

외하고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비해 압

도 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다음으로 ‘보통’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응답 결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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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합계 불필요 필요

전체 300 14.3 51.3 24.3 8.0 2.0 100.0 65.7 10.0 

자치단체 
유형

시 100 14.0 50.0 28.0 7.0 1.0 100.0 64.0 8.0 

군 100 13.0 49.0 27.0 9.0 2.0 100.0 62.0 11.0 

구 100 16.0 55.0 18.0 8.0 3.0 100.0 71.0 11.0 

<표 4-31> 부단체장 명칭변경의 필요성 : 공무원

(단위 : 명, %)

8)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 확대 필요성 

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  필요성에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보통’ 의견을 제외하고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세 

지역 모두 ‘불필요’ 하다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

별로 세부 인 결과를 살펴보면, 시 지역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통’ 30.0%, ‘필요하다’ 21.0% 

순으로 나타났다. 구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다’가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 27.0%로 시 지역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만 

‘  필요하지 않다’가 13.0%로 나타나 시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군 지역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

견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각각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

요하다’가 21.0%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시와 군 지역에서는 정수확  필요성에 한 인식이 구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구 지역에서는 불필요성에 한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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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합계 불필요 필요

전체 300 14.3 36.3 29.0 17.3 3.0 100.0 50.7 20.3 

자치단체 
유형

시 100 13.0 33.0 30.0 21.0 3.0 100.0 46.0 24.0 

군 100 17.0 30.0 30.0 20.0 3.0 100.0 47.0 23.0 

구 100 13.0 46.0 27.0 11.0 3.0 100.0 59.0 14.0 

<표 4-32>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필요성 : 공무원

(단위 : 명, %)

9)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부단체장 정수확대 차등적용의 필요성 

서울  경기도의 부단체장 정수확  차등 용의 필요성에 한 지역별 응답

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군 지역과 구 지역에서는 ‘보통’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시 지역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편 ‘보통’ 의견을 제외하고 필요성에 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시와 군 지역에서

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구 지역에서

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지역 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분
응답자

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합계 불필요 필요

전체 300 8.7 23.7 35.3 30.7 1.7 100.0 32.3 32.3 

자치단체 
유형

시 100 12.0 21.0 28.0 36.0 3.0 100.0 33.0 39.0 

군 100 7.0 22.0 37.0 32.0 2.0 100.0 29.0 34.0 

구 100 7.0 28.0 41.0 24.0 - 100.0 35.0 24.0 

<표 4-33>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부단체장 정수확대 차등적용의 필요성 : 공무원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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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시, 적정 추가 인원 

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  시, 정 추가 인원에 한 조사결과를 살

펴보면, ‘감축, 는 행 유지’가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감축 는 행 유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1명’이 가장 정한 것으로 모든 지역

의 응답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수 확  시 정 

추가 인원에 한 지역별 응답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지역에서 추가 인원의 폭

은 최소화하기를 기 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구분
응답자

수
1명 2명 3명 4인 이상

감축, 또는 
현행유지

합계

전체 300 35.3 10.3 3.3 0.3 50.7 100.0 

자치단체 
유형

시 100 40.0 11.0 3.0 - 46.0 100.0 

군 100 36.0 11.0 5.0 1.0 47.0 100.0 

구 100 30.0 9.0 2.0  - 59.0 100.0 

<표 4-34>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시, 적정 추가 인원 : 공무원

(단위 : 명, %) 

11)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필요성 

기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  필요성에 한 조사결과를 지역별로 살펴

보면, 모든 지역에서 ‘필요 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보통’

의견을 제외하고 필요성에 한 의견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부단체장 정수 확

에 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 자치단체 부단

체장 정수확 에 한 지역별 차이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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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합계 불필요 필요

전체 300 17.0 40.0 19.3 17.7 6.0 100.0 57.0 23.7 

자치단체 
유형

시 100 10.0 44.0 17.0 22.0 7.0 100.0 54.0 29.0 

군 100 19.0 38.0 19.0 19.0 5.0 100.0 57.0 24.0 

구 100 22.0 38.0 22.0 12.0 6.0 100.0 60.0 18.0 

<표 4-35>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필요성 : 공무원

(단위 : 명, %) 

12)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시, 바람직한 적용 기준 

기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  시, 용할 바람직한 기 과 련한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약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시 지역에서

는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자치단체’ 21.0%,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 13.0% 순으로 나

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는 ‘모든 자치단체’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27.0%, ‘인구 100만 이상 자치단체’ 16.0%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 지역의 경우는 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구 100만 이

상 자치단체’, 27.0%,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 15.0%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모든 자치단체’에 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은 군 지역의 특성상 인구를 기 으로 부단체장의 

정원이 추가될 경우에 군 지역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시 지역과 구 지역의 경우는 인구가 많을수록 부단체장의 정원

이 늘어나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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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모든 

자치단체

인구 20만 
이상 

자치단체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인구 100만 
이상 

자치단체
기타 합계

전체 300 13.7 11.3 13.0 39.3 21.3 1.3 100.0 

자치단체 

유형

시 100 5.0 11.0 13.0 50.0 21.0 - 100.0 

군 100 30.0 13.0 11.0 27.0 16.0 3.0 100.0 

구 100 6.0 10.0 15.0 41.0 27.0 1.0 100.0 

<표 4-36>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시, 바람직한 적용기준 : 공무원

(단위 : 명, %)

13)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간 역할분담의 필요성 

단체장과 부단체장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한 지역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보통’을 제외

하고 필요성을 분석할 결과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났

다. 한편 구 지역의 필요성 인식 수 이 상 으로 시･군 지역에 비해 낮게 타

났다. 

구분
응답자

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합계 불필요 필요

전체 300 1.3 1.7 14.7 59.3 23.0 100.0 3.0 82.3 

자치단체 

유형

시 100 3.0 2.0 14.0 58.0 23.0 100.0 5.0 81.0 

군 100 - - 9.0 64.0 27.0 100.0 - 91.0 

구 100 1.0 3.0 21.0 56.0 19.0 100.0 4.0 75.0 

<표 4-37> 단체장과 부단체장간 역할분담의 필요성 : 공무원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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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행 부단체장제도 운영의 문제점 

행 부단체장제도 운 과 련한 문제 에 한 지역별 조사 결과는 지역특

성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시 지역의 경우, ‘빈번한 인사 이동’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권한 부족’ 26.0%, ‘부단체장 임

명 시 상 기 의 여’ 23.0%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부단체장 임명 시 

상 기 의 여’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빈번한 인사 

이동’ 26.0%, ‘단체장과의 호흡 불일치’ 17.0%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 

지역의 경우는 ‘빈번한 인사이동’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권한 부족’ 19.0%, ‘단체장과의 호흡 불일치’ 16.0% 순으로 나타났다. 

부단체장제도 운 과 련하여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

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는 부단체장 임명시 상 기 이 여하여 빈번한 인사

가 발생하고, 상 기 의 여로 인해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력의 계에 한계

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구분
응답자

수

단체장
과의 
호흡 

불일치

빈번한 
인사 
이동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족

업무 
처리 

능력 및 
열정 
부족

권한 
부족

업무처리과
정에서 

상급기관과
의 문제

부단체장  
임명 시 

상급기관의 
관여

합계

전체 300 14.0 28.7 7.3 5.0 20.0 2.3 22.7 100.0 

자치단체 

유형

시 100 9.0 33.0 5.0 2.0 26.0 2.0 23.0 100.0 

군 100 17.0 26.0 5.0 4.0 15.0 1.0 32.0 100.0 

구 100 16.0 27.0 12.0 9.0 19.0 4.0 13.0 100.0 

<표 4-38> 현행 부단체장제도 운영의 문제점 : 공무원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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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행 부단체장제도 개선의 필요성 

행 부단체장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한 지역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보통’ 응답을 제외

한 후 필요성을 재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군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부단체장제도의 개선 필

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응답자

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합계 불필요 필요

전체 300 1.3 8.0 32.0 47.3 11.3 100.0 9.3 58.7 

자치단체 

유형

시 100 4.0 6.0 33.0 45.0 12.0 100.0 10.0 57.0 

군 100 - 5.0 20.0 61.0 14.0 100.0 5.0 75.0 

구 100 - 13.0 43.0 36.0 8.0 100.0 13.0 44.0 

<표 4-39> 부단체장제도 개선의 필요성 : 공무원

(단위 : 명, %) 

16) 부단체장에게 중요한 덕목 

부단체장에게 요한 덕목에 한 지역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에서 ‘업무처리 능력 등 문성’이 가장 요한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결과를 세부 으로 살펴보면, 시 지역의 경우 ‘업무 처리 

능력 등 문성’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처리에 있

어서 정치  립성’ 16.0%, ‘ 앙 는 유 기 과의 조’ 13.0% 순으로 나타

났다. 군 지역은 ‘업무 처리 능력 등 문성’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 앙 는 유 기 과의 조’ 24.0%, ‘업무처리에 있어서 정치

 립성’ 17.0%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 지역의 경우는 ‘업무 처리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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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등 문성’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 앙 는 유 기

과의 조’ 26.0%, ‘업무처리에 있어서 정치  립성’ 17.0%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응답자

수

기관장과 
같은 

이념과 
생각

근무지와의 
지연･학연 

기타 관련성

업무 
처리 

능력 등 
전문성

중앙 또는 
유관기관
과의 협조

선거직 
기관장의 

전횡 
견제

업무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합계

전체 300 5.0 1.7 47.7 21.0 8.0 16.7 100.0 

자치단체 

유형

시 100 6.0 4.0 49.0 13.0 12.0 16.0 100.0 

군 100 4.0 1.0 50.0 24.0 4.0 17.0 100.0 

구 100 5.0 - 44.0 26.0 8.0 17.0 100.0 

<표 4-40> 부단체장에게 중요한 덕목 : 공무원

(단위 : 명, %) 

4. 응답자 특성별 인식 차이 분석 

부단체장에 한 공무원과 문가의 응답 , 부단체장제도에 한 주요 항목

을 상으로 공무원과 문가, 그리고 시･군･구 공무원간 응답 차이를 확인하기 

해 평균비교검정(t-test)을 실시하 다. 각 질문에 한 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부단체장 제도에 한 집단간 인식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을 통

한 인식차이의 도출은 추후 부단체장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쟁 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공무원과 전문가간 인식 차이 분석 

공무원과 문가간 응답 결과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 다. 그 결과 부단체장의 

권한확  필요성, 특･ 역시 부단체장의 인원 증가 필요성, 자치단체장과 부단체

장간 역할분담의 필요성, 부단체장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해서는 공무원과 

문가간 평균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해서는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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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공무원과 문가간 인식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단체장 명

청변경의 필요성과 시･군･구 부단체장의 인원증 의 필요성에 해서는 공무원

과 문가의 응답 평균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인식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 부단체장 권한 확대14) 

 부단체장 권한 확 의 필요성에 해 공무원과 문가 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통계학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

커드 척도(likert scale)로 측정시 ‘ 정’은 ‘3’으로 기입하 던 을 감안하면 공

무원의 응답 평균은 3.57, 문가의 응답평균은 3.69로써 문가가 부단체장 권

한 확 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test를 통해 분

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부단체장 권한 확 의 필요성에 해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으나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전문가 
t 값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단체장 권한 확대 

필요성

3.57

(0.87)

3.69

(0.83)

1.39

(0.165)

N/df 450/448

<표 4-41> 부단체장 권한 확대에 대한 집단 간 t-test 결과 

주1) * p < 0.05, ** p < 0.01

14) 설문지에서의 부단체장 권한 강화 필요성 문항은 지금보다 크게 확대=1, 지금보다 조금 확대=2, 지금 
수준이 적정=3, 지금보다 축소=4, 지금보다 크게 축소=5로 기입되어 있으나 인식차이분석에서는 다른 
항목에서의 분석결과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금보다 크게 축소=1로, 지금보다 크게 확대=5로 기입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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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단체장 명칭변경 

부단체장 명칭변경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한 공무원과 문가간 인식 차

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응답결과의 평균은 2.99, 문가의 응답결과의 평균은 3.29로 나타났고, 이에 

한 평균비교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부단체장의 명

칭 변경과 련하여 문가가 공무원에 비해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공무원 전문가 
t 값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단체장 명칭 변경 

필요성 

2.99

(0.82)

3.29

(1.22)

3.06**

(0.002)

N/df 450/448

<표 4-42> 부단체장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집단 간 t-test결과  

주1) * p < 0.05, ** p < 0.01

(3) 특･광역시 부단체장 인원 증대 

특･ 역시 부단체장 인원 증 의 필요성에 해 공무원과 문가간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무원의 응답 결과 평균이 2.58, 

문가의 응답결과 평균이 2.41로 나타나 문가가 공무원에 비해 부단체장 인원 

증 에 해서 더 불필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t-test결과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 역시 

부단체장의 인원 증 에 해서는 공무원과 문가 모두 불필요하다는 데에 공

감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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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문가 
t 값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특･광역시 부단체장 

인원 증대 필요성

2.58

(1.02)

2.41

(1.16)

-1.57

(0.115)

N/df 450/448

<표 4-43> 특･광역시 부단체장 인원 증대 필요성에 대한 집단 간 t-test결과  

주1) * p < 0.05, ** p < 0.01

(4) 시･군･구 부단체장 인원 증대 

시･군･구 부단체장 인원 증 의 필요성에 한 공무원과 문가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시･군･구 부단체장 인원 증 와 련한 응답결

과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평균은 2.55, 문가의 평균은 2.25로 문가가 공무원

에 비해 부단체장 인원 증 를 불필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에 한 t-test결과 통계 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문가 집단이 공무원에 비해 시･군･구 부단체장의 인원 증 에 

해 보다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 전문가 
t 값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군･구 부단체장 

인원 증대 필요성

2.55

(1.14)

2.25

(1.11)

-2.67**

(0.008)

N/df 450/448

<표 4-44> 시･군･구 부단체장 인원 증대 필요성에 대한 집단 간 t-test결과  

주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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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치단체장과의 역할분담 필요성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에 해서 공무원과 문가간 

t-test결과, 두 집단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응답결

과의 평균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4.01, 문가는 3.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

단체장과의 역할분담에 해서 산술 으로 공무원이 문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

으나 집단간 평균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간의 역

할분담의 필요성에 해 문가  공무원 모두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공무원 전문가 
t 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치단체장과 역할분담 

필요성

4.01

(0.75)

3.90

(0.88)

-1.29

(0.196)

N/df 450/448

<표 4-45>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역할분담 필요성에 대한 집단 간 t-test결과  

주1) * p < 0.05, ** p < 0.01

(6) 부단체장제도 개선 

 부단체장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해서는 공무원과 문가간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응답 결과 평균은 3.59

로 나타났고 문가는 3.70으로 나타나 문가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한 인식

이 더 높다. 하지만 이러한 산술평균의 차이는 t-test 결과에 의하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단체장 제도 개선에 한 공

무원  문가의 필요성 인식 수 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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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문가 
t 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단체장 제도개선 

필요성

3.59

(0.84)

3.70

(0.97)

1.27

(0.204)
N/df 450/448

<표 4-46> 부단체장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집단 간 t-test결과  

주1) * p < 0.05, ** p < 0.01

2) 시･군･구 공무원간 인식 차이 분석

추가 으로 시･군･구 공무원간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한 분석을 분산분석

(ANOVA)15)을 통해 실시하 다. 이는 시･군･구 별로 지역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 부단체장의 역할에 한 기 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로 

하 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간의 역할 분담의 필

요성, 부단체장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해서 지역별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부단체장 권한 확대16) 

부단체장 권한 확 의 필요성에 해서는 시･군･구 공무원 간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시･군･구 지역간 부단체장 권

한 확  필요성에 한 평균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 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 이다. 결과 으로 시･군･구 지역 모두 부단체장 권한 

확 의 필요성에 해서 일정 수  이상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15) 사후검정은 Tukey HSD 방법을 활용하였다. 

16) 설문지에서의 부단체장 권한 강화 필요성 문항은 지금보다 크게 확대=1, 지금보다 조금 확대=2, 지금 
수준이 적정=3, 지금보다 축소=4, 지금보다 크게 축소=5로 기입되어 있으나 인식차이분석에서는 다른 
항목에서의 분석결과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금보다 크게 축소=1로, 지금보다 크게 확대=5로 기입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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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F값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단체장 권한 확대 

필요성

3.70

(0.91)

3.50

(0.93)

3.57

(0.87)
1.58 0.206

N 100 100 100

<표 4-47> 부단체장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인식 차이 

주1) * p < 0.05, ** p < 0.01

(2) 부단체장 명칭 변경 

부단체장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련하여 시･군･구 지역 공무원 간의 인식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응답 평균을 살펴보면 구 지역이 가장 높

고 그 다음으로는 군 지역, 시 지역 순으로 나타났지만 각 평균은 통계 으로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부단체장 명칭 변경과 련하여 지역에 

상 없이 립 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시 군 구

F값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단체장 명칭 변경 

필요성

2.91

(0.79)

3.00

(0.80)

3.07

(0.87)
0.94 0.391

N 100 100 100

<표 4-48> 부단체장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인식 차이 

주1) * p < 0.05, ** p < 0.01

(3) 특･광역시 부단체장 인원 증대 

특･ 역시 부단체장 인원 증  필요성과 련하여 각 지역별 공무원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 으로 시･군･구 지역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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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인원의 증 에 해서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시 군 구

F값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특･광역시 부단체장 

인원 증대 필요성

2.68

(1.04)

2.62

(1.08)

2.45

(0.95)
1.34 0.262

N 100 100 100

<표 4-49> 특･광역시 부단체장 인원증대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인식 차이 

주1) * p < 0.05, ** p < 0.01

(4) 시･군･구 부단체장 인원 증대 

특･ 역시 부단체장 인원 증 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군･구 부단체장 인원 증

에 해서도 각 지역별 공무원의 인식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각 지역별 평균 수를 고려해 보면 시･군･구 지역 공무원들은 기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인원 증 에 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시 군 구

F값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군･구 부단체장 

인원증대 피룡성

2.72

(1.12)

2.53

(1.14)

2.42

(1.13)
1.77 0.171

N 100 100 100

<표 4-50> 시･군･구 부단체장 인원증대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인식 차이 

주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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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간 역할 분담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에 해서 지역별 공무원간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지역별 공무원

의 응답 평균은 시 지역 3.96, 군 지역 4.18, 구 지역 3.89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을 통해 집단간 차이를 확인할 결과, 분산분석에서의 지역간 차이는 군 지역과 

구 지역의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과 군 지역, 그리고 

구 지역과 시 지역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간 역할 분담과 련하여 군지역과 구 지역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하지만 군 지역과 구 지역 모두 부단체장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나타나는 인식차이는 필요

성에 한 인식 수  차이로 단할 수 있다. 

시 군 구

F값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간 역할 

분담 필요성

3.96

(0.85)

4.18

(0.57)

3.89

(0.77)
4.13 0.017*

N 100 100 100

<표 4-51>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간 역할 분담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공무원간 인식 

차이 

주1) * p < 0.05, ** p < 0.01

(6) 부단체장제도 개선 

 부단체장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해서는 지역별 공무원간 통계 으로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이와 같은 유의미한 차이는 

군 지역과 구지역간 인식 차이, 그리고 구지역과 시 지역간 인식 차이에 기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 지역과 구 지역간의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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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단체장 제도 개선에 해서는 시 지역 공무원과 

구 지역 공무원은 인식 차이가 없었으나, 시 지역과 군 지역, 그리고 군지역과 

구 지역 공무원 간에는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

은 인식차이는 부단체장제도 개선의 필요성 인식 수 에 한 정도의 차이로 

단할 수 있다. 

   

시 군 구

F값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단체장제도 

개선의 필요성

3.55

(0.92)

3.84

(0.72)

3.39

(0.81)
7.65 0.001**

N 100 100 100

<표 4-52>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간 역할 분담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공무원간 인식 

차이 

주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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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모색

제1절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의 방향 및 함의 ⑇

1. 부단체장제도 다양화의 기본 방향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제도 인 측면에서 많은 발 을 해오고 있

다. 그동안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하여 분권특별법의 제정, 도시 특례제도의 

강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 의 정비, 기 임사무의 폐지  법정

수임사무 신설, 지방소비세의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실시 

 지방분권의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차 확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치제도를 발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단체장제도 다양화의 기본 방향은 우선 으로 지방자치의 발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여정부 이래

로 지방분권정책의 지속 인 추진과 더불어 앙과 지방의 계가 동반자  

계로 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 을 해 재의 획일  지

방자치제도를 지양하고, 지역특색을 반 한 다양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기 구성의 경우 국 으로 획일 으로 

구성된 기 에 의해 거의 동일하게 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

의 요구에 제 로 응하지 못하는 행정의 비 응성과 비효율성을 래하고 있

다. 따라서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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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치나 역할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으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권

한에 속하는 부단체장의 임명에 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부단체장의 역할을 제 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즉, 어떤 

사람들이 부단체장으로 임명되어, 얼마나 오랫동안 부단체장으로 근무하며, 지

역을 해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주민

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발 에 기여할 수 있는 부단체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주민들을 신하여 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기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 으로 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민을 변하는 지방의

회의 여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부단체장 임명에 지방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

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부 역자치단체를 심으로 부단체장 임명 시 인사청

문회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한 논의의 주요쟁 은 지방자치 실시 당시나 지 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자치입법권의 확 , 의회사무직에 한 인사권 확 , 집행

부와 지방의회 간의 권한의 합리  배분 등과 같은 문제들로서 지 까지 지속

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 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부단체장의 역할 강화를 들 수 있다. 부단체장이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단체장의 법령상 역

할은 ‘ 문성 보좌역할’, ‘정치성 보좌역할’, ‘매개자  보좌역할’, ‘독자  역할’ 

등이 제시되었다. 지역발  측면에서 볼 때, 문성을 겸비한 부단체장을 임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주로 지 되는 문제 으로는 부단체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서 지방행정의 문성과 안 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부단체장의 

선임방식이 임명직이라는 을 들 수 있다(임무룡, 2003: 170).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실제 으로 많은 장 경험과 문성을 겸비한 공무원들 

에서 부단체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부단체장이 임명

되면, 부단체장의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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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부단체장제도의 함의

미국의 부단체장제도는 자치단체의 기 구성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부단체

장의 명칭, 선출방법 등에 있어서 다양하다. 하지만 문 행정가로서의 미국의 

부단체장은 정치 으로 립 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부단체장의 명칭은 최고 행정 리인, 시 매니 , 리 감독  등 다양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구성 형태에 따라 그 역할이나 권한 범  등이 다소 차

이는 있으나 시정 반에 걸친 실무에 책임을 지며, 각 부서와 직원을 리･감독

하는 문행정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부단체장의 선출방법은 기 구성 형태에 따라 그 방법에 차이가 있다. 

시장이 지명하여 선출하는 방식,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선출하는 방식, 의

회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그 해임도 필요할 때 선출방식과 동일

한 방식으로 해임된다. 

미국의 부단체장의 임기는 부분 정해져 있지 않지만 ICMA(2010)의 조사에 

의하면 직에서의 재임기간이 짧지만은 않다. 한 ･ 직 재임기간을 통틀어 

경력을 살펴보면, 문행정가로서의 경력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미국의 부단체

장은 자치단체장의 유고 시 행권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 매니

/CAO가 20세기  정당정치의 부패를 극복하고자 정치 으로 립 인 문

행정가로서 시작된 제도에 기인한다. 자치단체장 유고 시 그 행권은 자치단체

별로 차이는 있으나 부분 의회 의장이 행하고 있으며, 시 헌장에 그 행 순

서를 정하고 있다.

독일의 부단체장제도의 특징은 우선 으로 주별로 기 구성의 형태가 매우 다

양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구성  운 이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에서 부단체장의 수가 많은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무보수 명 직이어서 복잡하

고, 문화된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어렵다는 과 한 련이 있다. 행정

을 리하고, 통제하기 해서는 상근직으로 소  분야(국)를 책임질 수 있는 

리자가 있어야 한다. 실제 으로 부단체장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다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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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독일 지방자치

단체의 제1부시장이 우리나라의 부단체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의 부단체장이 단체장과 제1부시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제1부시장의 역할만을 강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부단체장의 문성 확보 차원에서 임기를 보장하여 정치  여건 변화

와는 상 없이 행정을 리하고, 사무를 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의 순서, 분야  상 등에 해서도 기본조례를 통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

어서 행 과정에서의 갈등을 방할 수 있다. 행의 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

우에 있어서의 행은 지방의회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부단체장의 명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인 경우, 시장이라고 칭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해서 선출된 시장은 수석시장으로 칭하고 있다. 일반 으

로 부단체장의 공식 인 명칭은 시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여러 명의 부단체장이 있는 경우, 일반 으로 제1시장, 제2시장 등으로 부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단체장 임명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상당히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부단체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

민의 표기구인 지방의회가 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행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도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3. 설문분석 결과의 함의

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부단체장제도

의 다양화와 련하여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시각과 문가의 시각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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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부단체장의 주요 역할은 단체장에 한 문성 

보좌와 단체장과 공무원 간의 매개자 역할을 가장 요한 역할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부단체장의 권한 조정 측면에선  수 이 정한 것으로 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방식에 있어서는 단체장이 시장  도지사와 의해서 임

명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

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부단체장의 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2∼3년 

정도가 정하다고 단하고 있다. 기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정수 확 는 필

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약 부단체장의 수를 확 한다면 50만 이상의 

기 자치단체를 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 으로 부단체장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문가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부단체장의 주요 역할에 있어서는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단체장에 한 문성 보좌와 단체장과 공무원 간의 매개자 역할을 

가장 요한 역할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부단체장의 권한 조정 측면에선  

수 보다 조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명방식에 있어서

는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단

체장이 시장  도지사와 의해서 임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단체장의 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2∼3년 정도가 가장 정하다고 

단하고 있다. 기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정수 확 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이 66.7%를 차지하여 행 유지가 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 으로 부단체장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 으로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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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

1.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요소 비교 

부단체장제도 운 과 련된 다양한 요소들에 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여러 가

지 쟁 과 부단체장제도의 주요 구성요소들은 부단체장의 정수, 명칭, 역할 범

, 임명방법, 신분, 임기, 권한 행, 상 기  여 여부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기 자치단체와 독일의 기 자치단체를 비교할 때, 독일의 사례들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성 정도가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1> 비교). 

미국 샌 란시스코시의 경우, 부단체장제도의 주요 요소  임명방법, 임기, 상

기  여 등의 요소가 상 으로 다양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라델피

아시는 신분, 상 기  여 등의 요소가 다양성이 강한 편이며, 오클라호마시의 

경우는 임명방법과 상 기  여 등의 요소가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명칭과 역할을 제외한 요소들은 3개 도시 모두에서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를 추구할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을 

제공하는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정수 명칭
역할
(권한
범위)

임명
방법

신분 임기
권한
대행

상급기관 
관여

미

국

샌프란시스코 ⨯ △ △ ◯ - ◯ ⨯ ◯
필라델피아 - △ △ ⨯ ◯ ⨯ ⨯ ◯
오클라호마 ⨯ △ △ ◯ - ⨯ ⨯ ◯

독

일

슈트트가르트 ◯ ◯ ◯ ◯ ◯ ◯ ◯ ◯
뒤셀도르프 ◯ △ ◯ ◯ ◯ ◯ ◯ ◯
비스바덴 ◯ ◯ △ ◯ ◯ ◯ ◯ ◯

<표 5-1> 외국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비교 

◯: 강함, △: 보통, ⨯: 약함,  - : NA



138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문가를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부단

체장제도 다양화에 한 인식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5-2>와 같다. 공무원과 

문가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부단체장 임기제의 도입이다. 문가들

이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하는 요소로는 부단체장의 역할 확 와 임

명방법 개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단체장의 정수를 확 하거나 명칭을 개선

하는 것에 해서는 상당히 부정 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

에서 살펴본 외국의 부단체장제도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단체장제도는 지

역의 여건을 상당히 다양화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단체장제도 개선에 

하여 소극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정수 명칭
역할
(권한
범위)

임명
방법

임기
상급기관 

관여

공

무

원

전체 ⨯ ⨯ ⨯ △ ◯ ⨯
시 ⨯ ⨯ ⨯ △ ◯ ⨯
군 ⨯ ⨯ ⨯ ⨯ ◯ ⨯
구 ⨯ ⨯ ⨯ ⨯ ⨯ ⨯

전문가 ⨯ ⨯ ◯ ◯ ◯ ⨯

<표 5-2> 공무원과 전문가의 부단체장제도 다양화 인식 비교  

◯: 강함, △: 보통, ⨯: 약함 

2.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모색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는 우선 으로 향후 제도개선과 련하여 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행정수 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련된 행정수 으로는 앙정

부, 특･ 역시와 도, 지방자치단체(집행부), 지방의회 등을 들 수 있다(<그림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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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광역시/도

시/ 군/ 구 (집행부)

시/ 군/ 구 (의회)

선 택

<그림 5-1> 행정수준의 선택 

행정수 을 선택하는 것은 부단체장제도 다양화에 있어서 제도설계 련 권한

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부단체장 임명의 경우, 국가 임명

에서부터 시･군･구의회에서의 선출까지 고려될 수 있으며, 하 단 로 내려갈수

록 련 기 의 권한의 정도가 강해진다.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는 우선 으로 

행정수 의 선택과 하게 련되어 있다는 에서 1차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부단체장제도의 여러 가지 요소에 한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단체장제도 다양화의 요소로는 정수, 명칭, 역할

(권한범 ), 임명방법, 신분, 임기, 권한 행, 상 기  여 등에 한 선택이 이

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요소에 한 선택은 기존의 제도선택이론이 주로 거시

인 측면에 을 두는 것과는 달리 주로 미시 인 측면에 을 두고 있다. 외

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 요소 간에도 그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개 요소들의 스펙트럼의 어디에 치하느냐에 따라서 부

단체장제도의 다양성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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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명칭

역할(권한)

임명방법

신분

임기

권한대행

상급기관 관여

선택

<그림 5-2> 부단체장제도의 주요 요소 선택  

설문조사 결과에 부단체장제도를 다양화할 경우, 주요 요소의 선택은 상당히 

제한 인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과 문가들이 공통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은 부단체장의 임기제 환이 부이며, 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역할과 임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에 한 인식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향후 부단체장제도 다양화와 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으로 임기와 련하여서는 부단체장에 한 임기제를 도

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임용방식과 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선

택한 후보에 한 지방의회의 동의 등 차 제도화와 련하여 의회의 동의 

차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 역단체장이 주도 는 간섭하는 부단체장 

임용방법에 한 개선이 필요하며, 공모제와 인력풀과 련하여 재 역자치

단체 공무원으로 한정된 인력풀을 사회 체로 확 하는 것에 한 고려가 필요

하다. 권한 배분과 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나치게 집 된 권한의 일부

를 부단체장에게 임하여 단체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법령(조례 등)에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 인 측면에서 볼 때, 기 구성 다양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근

거한 부단체장제도 다양화에 한 기  설정  종합 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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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다양화에 한 논의가 지속 으로 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향

으로 어느 정도 수 까지 다양화를 인정할 것인가에 해서 결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는 향후 기 구성의 다양화에 한 논

의와 검토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여하튼 지방자치  분

권의 가속화로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어서 획일 인 제

도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제도의 도입･운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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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의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제도

들이 생겨나거나 기존의 제도들을 개선하기 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

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모색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

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정치 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는 

문성에 기 하여 단체장을 보좌하고,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부단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단체

장이 차지하는 역할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체계 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치제도의 발 과 지방자치

단체의 안정 인 운  측면에서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에 한 종합 인 

분석을 실시하 다.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기 한 목  하에 제2장에서는 제도에 

한 이론  논의, 부단체장제도의 변천과정, 부단체장의 법  지 와 역할, 선

행연구 등에 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뉴욕, 베를린 등과 같은 도시의 

부단체장제도를 포함하여 미국과 독일의 기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제도를 기

구성의 형태, 부단체장 정수, 명칭, 역할, 임명방법, 신분, 임기, 권한 행 여부 등

에 한 기 에 기 하여 비교･분석하 다. 제4장에서는 부단체장의 특성을 분

석하 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문가 등을 상으로 부단체장제도 반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제5장에서는 부단체장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을 

해 외국사례와 설문조사에 기 하여 부단체장제도 다양화를 한 함의를 도출하

고,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 다. 

재 우리나라의 부단체장은 그 역할에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역할이 모호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다는 문제 이 있다. 한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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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부단체장에게는 통 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

능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앙정부 는 상 정부와의 소통의 확보, 자치단체

장의 견제역할 등이 새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서는 부단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부단체장제도 개선을 통한 부단체장의 역할의 변화를 해서

는 단순한 제도 운 만이 아닌 임명단계에서 부단체장의 해임까지 종합 인 제

도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부단체장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해

서는 법률을 통한 역할의 구체화, 그리고 임명방식의 개선, 임기의 결정 등이 수

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문가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부단체장의 제도개선 

필요성, 역할･권한 확 ,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역할구분과 임명방식의 개선 등에 

한 공감 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단체장에게 가장 요

시 되는 능력으로는 업무처리의 문성으로 나타났고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의 

간 리자로써의 역할이 부단체장에게 있어 요시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단체장과 자치단체장과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공무원과 문가의 인

식수 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의 행정 반을 장하는 ‘업

무최고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인식으로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미국, 일본, 독일의 부단체장 

사례에서도 이러한 부단체장의 역할들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CAO가 

일상 인 행정업무를 문성을 바탕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부단체장

이 법률로 정해진 부문에 한 정책결정을 독자 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부단체장제도는 우리나라와 다른 행정환경 하에서 

제도가 운 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국 으로 일원화된 제도운 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맡게 여러 유형의 부단체장제도가 운 되고 있으므로 우

리나라의 지방자치 환경에 합한 형태로 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부단체장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부단체

장제도 다양화에 하여 부단체장들의 인식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 다. 그리고 

부단체장에게 주어진 역할과 실제 인 역할 간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단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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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과의 역할이 실제로 어떻게 분담되고 있는지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양한 , 근방법 등에 기 하여 부단체장에 한 

연구가 체계 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제도의 발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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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lternatives to Diversify Institutions of Vice Mayor 

in Local Governments

Since the direct election of mayor of local governments, 1995, there have been 

many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various studies on local autonomy system have 

conducted. Local autonomy has strived to improve transparency and democracy and to 

strengthen responsiveness for citizen and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Local residents 

have strongly expressed their demands on mayo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direct 

election. The need for more enhanced mayoral leadership and political role to reflect 

various demands of local residents has increased. Along with the demand for enhanced 

mayoral roles, the importance of vice mayor has been also increased.

However, there are no systematic studies on roles of vice mayor, relationship 

with mayor, status, authority, appointment and so 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roles of vice mayor, relationship with mayor, status, authority, and 

appointment and also this study focuses on the ways to diversification measure of 

institution of vice mayor in terms of stabil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chapter 2 begins with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is study and examines historical institutional changes of vice mayor, 

its legal status, role, and existing research. 

Chapter 3 analyzes institutions of vice mayor in metropolitan such as New York 

and Berlin. And the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yp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institutions of vice mayor including number, term, role, status, tenure, and acting 

mayor. 

Chapter 4 examine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vice mayor and 

questionnaire that conduct a survey of local officials and specialists. 

Chapter 5 suggests the diversification measure of constitution of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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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Based on the close foreign case study and questionnaire, the study provides 

suggestions. The ways to diversify are fundamentally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strengthening roles of local assembly and vice mayor. 

First of all, the study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term system relating with vice 

mayor' term. In terms of the way to appoint, the study suggests that the discussion on 

institutional process such as the consent of local assembly on vice mayoral candidate 

who mayor nominates is necessity. Also, current institution which mayors lead and 

interfere in appointment of vice mayor is required to improve.

In terms of open posts and manpower pool system, current manpower pool 

system limited to officials of higher level local government has to be extended to 

overall society. 

In relation to authority, some of overly centralized authority to mayor has to be 

delegated to vice mayor in order to reduce mayors' burden through refinement of 

statute and ordinance. In order to accomplish diversification, a comprehensive review 

and form settings are needed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Although the discussion on diversification of composition of local governments is 

being expanded, reality is that anything is not be determined on to some extent which 

diversification will admit. Therefore, diversification measure of vice mayor has to be 

deeply discussed along with diversification measure of composition of local 

governments. In any event, with local authorities and accelerated decentralization,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has a very varied. From this perspective, 

the introduction and administration of institution that pursue the diversity is necessary 

rather than a uniform institut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at do not conduct a survey of vice mayor. From this 

reason, the study does not analyze the perception of vice mayors for diversification 

measure of institution of vice mayor. And also the study does not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reality and given the role of vice mayor. Therefore, more systematic 

study is required on the basis of various approaches and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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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무원용

부단체장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조사(안)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 개선에 관한 제반 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된 

것 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행정의 지속적 발전 및 조직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부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본 설문은 귀하께서 실제적으로 평소에 느꼈던 또는 생각하셨던 제도적 문제점, 개선사

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내용은 

부단체장제도 개선 및 다양화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은 부단체장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설

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및 연락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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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부단체장(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각 항목 에서 귀하의 의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부단체장(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역할  어떤 역할이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단체장에 한 문성 보좌 역할       

   ② 단체장에 한 정치  보좌 역할    

   ③ 단체장과 공무원 간의 매개자 역할 

   ④ 조직구성원(공무원)에 한 보호자 역할 

   ⑤ 조직 리 련 부단체장의 독자  역할

   ⑥ 단체장에 한 견제자의 역할   

2. 귀하께서는 부단체장의 재 권한의 확  는 축소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① 지 보다 크게 확              ② 지 보다 조  확   

   ③ 지  수 이 정                ④ 지 보다 축소  

   ⑤ 지 보다 크게 축소   

3. 부단체장의 선임방식을 개선한다면 어떤 방안이 가장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여 선거로 뽑는 방법 

   ②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법 

   ③ 의회가 선임하는 방법 

   ④ 앙 는 시도에서 임명하는 방법 

   ⑤ 인사청문회를 통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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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단체장을 임기제로 환하는 방안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③ 잘 모르겠다 

5. 부단체장의 임기를 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미만      ③ 2년-3년 미만

   ④ 3년-4년 미만        ⑤ 5년 이상   

6. 부단체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7. 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차가 개선된다면 어떤 방향이 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단체장이 자율 으로 임명하는 방법 

   ② 단체장이 시･도지사와 의하여 임명하는 방법 

   ③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방법

   ④ 국가가 임명하는 방법

 

8. 특･ 역시와 도의 부단체장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9. 부단체장의 정수(인원) 확 와 련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행과 마찬가지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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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 역시와 도의 부단체장의 인원을 늘리는 경우 몇 명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이상      ④ 잘 모르겠다

11. 시･군･구의 부단체장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2. 시･군･구 부단체장의 정수(인원)를 늘리는 경우, 어떤 기 을 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모든 시･군･구            ②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③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        ④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⑤ 인구 100만 이상 시･군･구      ⑥기타 (                  )

13.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4. 행 부단체장제도 운 과 련하여 가장 큰 문제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① 단체장과의 의견 불일치 

   ② 빈번한 인사이동 문제 

   ③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산 부족 문제 

   ④ 업무처리능력  열정 부족 문제 

   ⑤ 권한 부족 문제 

   ⑥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상 기 과의 문제  

   ⑦ 부단체장 임명 시 상 기 ( 앙 는 역)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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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단체장제도의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6. 부단체장에게 있어 가장 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 장과 같은 이념과 생각

   ② 근무지와의 지연･학연 기타 련성 

   ③ 업무처리능력 등 문성 

   ④ 앙 는 유 기 과의 유기  조 

   ⑤ 선거직 기 장의 횡 견제 

   ⑥ 업무처리에 있어서 정치  립성  

   ⑦ 기타(                        )

17. 부단체장제도 개선과 련하여 추가 으로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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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 번호에 √ 표시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 (        )   ② 여 (        )

2 연령
① 20대 이하

 (      )
② 30대
 (     )

③ 40대
 (      )

④ 50대
 (      )

⑤  60대   이상
(      )

3
소속 

자치단체
① 시

 (      )
② 군

 (     )
③ 구

 (         )

4 직급
① 9급 이하

 (      )
② 8급
 (     )

③ 7급 
 (      )

④ 6급 
 (      )

⑤ 5급 이상
(      ) 

5 근무연수
① 5년 이하

(      )
② 6-10년
(      ) 

③11년-15년
(      ) 

④16-20년
(      )

⑤ 21년 이상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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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전문가용

부단체장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조사(안)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 개선에 관한 제반 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된 것 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행정의 지속

적 발전 및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미흡하였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려고 합니다.    

본 설문은 귀하께서 실제적으로 평소에 느꼈던 또는 생각하셨던 제도적 문

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

께서 응답하신 설문내용은 부단체장제도 개선 및 다양화에 관한 인식을 파

악하기 위한 기초통계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

다. 성실한 답변은 부단체장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할 것

이므로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및 연락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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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부단체장(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각 항목 에서 귀하의 의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부단체장(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역할  어떤 역할이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단체장에 한 문성 보좌 역할       

   ② 단체장에 한 정치  보좌 역할    

   ③ 단체장과 공무원 간의 매개자 역할 

   ④ 조직구성원(공무원)에 한 보호자 역할 

   ⑤ 조직 리 련 부단체장의 독자  역할

   ⑥ 단체장에 한 견제자의 역할   

2. 귀하께서는 부단체장의 재 권한의 확  는 축소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① 지 보다 크게 확         ② 지 보다 조  확   

   ③ 지  수 이 정            ④ 지 보다 축소  

   ⑤ 지 보다 크게 축소   

3. 부단체장의 선임방식을 개선한다면 어떤 방안이 가장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여 선거로 뽑는 방법 

   ②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법 

   ③ 의회가 선임하는 방법 

   ④ 앙 는 시도에서 임명하는 방법 

   ⑤ 인사청문회를 통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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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단체장을 임기제로 환하는 방안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③ 잘 모르겠다 

5. 부단체장의 임기를 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미만   ③ 2년-3년 미만

   ④ 3년-4년 미만     ⑤ 5년 이상   

6. 부단체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7. 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차가 개선된다면 어떤 방향이 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단체장이 자율 으로 임명하는 방법 

   ② 단체장이 시･도지사와 의하여 임명하는 방법 

   ③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방법

   ④ 국가가 임명하는 방법

 

8. 특･ 역시와 도의 부단체장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9. 부단체장의 정수(인원) 확 와 련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행과 마찬가지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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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 역시와 도의 부단체장의 인원을 늘리는 경우 몇 명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이상  ④ 잘 모르겠다

11. 시･군･구의 부단체장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2. 시･군･구 부단체장의 정수(인원)를 늘리는 경우, 어떤 기 을 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모든 시･군･구                   ②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③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       ④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⑤ 인구 100만 이상 시･군･구       ⑥기타 (                  )

13.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4. 행 부단체장제도 운 과 련하여 가장 큰 문제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① 단체장과의 의견 불일치 

   ② 빈번한 인사이동 문제 

   ③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산 부족 문제 

   ④ 업무처리능력  열정 부족 문제 

   ⑤ 권한 부족 문제 

   ⑥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상 기 과의 문제  

   ⑦ 부단체장 임명 시 상 기 ( 앙 는 역)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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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단체장제도의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6. 부단체장에게 있어 가장 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 장과 같은 이념과 생각

   ② 근무지와의 지연･학연 기타 련성 

   ③ 업무처리능력 등 문성 

   ④ 앙 는 유 기 과의 유기  조 

   ⑤ 선거직 기 장의 횡 견제 

   ⑥ 업무처리에 있어서 정치  립성  

   ⑦ 기타(                        )

17. 부단체장제도 개선과 련하여 추가 으로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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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 번호에 √ 표시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 (        )   ② 여 (        )

2 연령
① 20대 이하

 (      )

② 30대

 (     )

③ 40대

 (      )

④ 50대

 (      )

⑤  60대   이상

(      )

3 직업

① 교수

 (      )

② 강사

(겸임교수 

포함)

 (     )

③ 연구원

(연구직 

종사자 포함) 

 (      )

④ 지방자치 단체 

관련 종사자  

 (      )

⑤  기타

(      )

4 재직기간
① 5년 이하

(      )

② 6-10년

(        )

③ 

11년-15년

(      )

④ 

16년-20년

(      )

⑤ 21년 이상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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